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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미국의 농업정책은 미 국내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새

로이 제정되는 2012년 미국 농업법(Farm Bill)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008년 농업법은 2012년 9월 말로 만료되는데 상원과 하원농업위에서는 각각 

별도의 농업법이 통과되었지만 전체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여 기한 내에 새로

운 농업법이 통과되지 못하였다.

2012년 농업법 논의과정에서 미국은 막대한 재정적자를 줄이고, 농산물가

격이 높아 농가경제가 양호한 상황에서도 고정직불금이 지급되는 문제점을 개

선하기 위해 농업에 대한 보조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었다. 하지

만 현재 마련된 상·하원 2012년 농업법안은 2008년 농업법에 의한 재정지출의 

2∼3%만 줄이는 소극적인 개혁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

니지만 상·하원 농업법안 모두 기존의 직접적인 농가소득 및 가격지지 정책을 

개혁하는 대신에 생산 위험과 가격 위험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수입보상제

도를 새롭게 제안하고 있으며, 식품영양지원제도와 환경보전 정책, 바이오연료

에 대한 지원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특기할 만 하다.

새로운 농업법이 기한 내에 대체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미국은 잠정적으로 

2008년 농업법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하였고, 2013년에 본격적인 논의

를 통해 새 농업법을 확정할 것이다. 미국은 WTO/DDA 협상에서 보조금을 대

폭 감축해야 하는데 이를 어떻게 2012년 농업법에 반영할지도 많은 관심을 끌

고 있다. 이 연구는 미국 UC Davis의 이현옥 교수와 Sumner 교수, 그리고 

Davis에서 안식년 중인 서울대학교 임정빈 교수에 위탁하여 추진되었다. 상세

한 분석과 시사점 등 유용한 결과를 제공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린다.

2012.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동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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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미국의 농업법(Farm Bill)은 농업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점시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으로서 농가 소득지원 및 품목별 보조금 지급 수준 등 미국농업 정

책의 근간이 되고 있으며, 미국의 농업법은 1933년 농업조정법 제정 이후 대략 

5년의 주기를 두고 개정되어 왔음. 2008년 농업법으로 알려진 「2008년 식품,

보존 및 에너지에 관한 법률(Food, Conservation and Energy Act)」이 2012년 

9월 말에 만료되기 때문에 2012년에 미국에서는 새로운 농업법이 논의되었음.

미국 상원과 하원 농업위원회는 현행 2008년 농업법을 대체하기 위한 2012년 

농업법안을 독립적으로 통과시켰으나 농업예산 감축 폭과 식품보조 개혁 관련 

의견대립 등 입장차이, 그리고 11월 총선거를 앞두고 농업법을 기한 내 개정하

고자 하는 정치적 의지 미약 등으로 최종 합의안 마련에 실패하였음.

2012년 미국 농업법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과정에서 미국의 만성적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서는 농업예산도 상당한 감축이 불가피하고, 또 최근 국제곡물가가 

높이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정직불금이 지급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하지만 그동안 제출된 2012

년 상·하원 농업법안은 예상보다 소폭의 예산감축이 전망되고 있음. 미 의회예

산처(CBO)의 추정에 의하면 만일 현행 2008년 농업법이 향후 10년간 계속 추

진될 경우 약 1조 달러의 재정지출이 필요한 상황인 데 비해, 2012년 상원 농

업법을 따를 경우 이러한 재정지출 기준치에 비해 231억 달러, 하원농업법안을 

따를 경우 약 351억 달러의 예산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현행 농

업법에 의한 재정지출의 2∼3% 감축에 불과함. 이것도 향후 농산물 가격이 지

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한 것으로 만일 정책대상 

농산물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경우 상·하원 농업법안에 의해 농가경영 위험관

리 강화 차원에서 새롭게 제안된 품목별 지원정책과 작물보험정책에 의해 재

정지출은 오히려 크게 증가할 가능성도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볼 때, 미국 

농업정책 결정의 기조는 자국 내 농업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농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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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경영안전망 장치를 강화해 나간다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이는 대외적인 국제 규범보다는 국내 정치상황에 민감하면서 농업

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의회의 권한이 어느 국가에서보다 

강한 미국의 특성과 함께 건국 이래 전통적으로 가족농에 대한 보호가 농정의 

기본 철학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는 것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됨.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을 살펴보면, 향후 미국의 농업정책은 ① 농가소득

안정이라는 목표를 위한 품목별 수입보장제도, 작물보험, 농업재해대책 등 농

업위험관리정책, ② 저소득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및 미국산 농산물 수요촉진 

목적의 식품영양지원 정책, 그리고 ③ 농업자원 및 환경보전 목적의 보전정책

이라는 세 개의 큰 틀의 농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농촌개발, 바이오

에너지, 원예 및 특수작물, 연구개발정책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부

문의 정책강화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됨.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의 특징의 하나는 고정직불제와 가격보전직불제

(CCP)를 폐지하는 대신 농가소득안전망 및 위험관리 강화측면에서 경손정책

(shallow loss policy)을 도입한 것임. 일반적으로 작물보험의 보장수입 범위

(coverage)는 실제수입의 70~85% 수준으로 만일 손실이 자기부담금(deduc-

tible)보다 적은 수준에서 발생하는 경우 농가는 이러한 손실을 작물보험을 통

해 지원 받지 못하거나 작물보험에 의해 보상을 받더라도 손실의 15~30%는 농

가가 스스로 부담해야 함. 이러한 자기부담금 내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일반적

으로 경손(Shallow Loss)이라 말하며, 이렇게 작물보험에 의해 보상되지 못하

는 농가손실 부문을 지원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상하원 양원은 2012년 농업법

안에 경손정책을 제안하게 되었음. 하원 농업법안은 현행 2008년 농업법에서

의 CCP와 수입보전직접지불제(ACRE)와 유사한 형태의 가격손실보상제도

(Price Loss Coverage Payment: PLC)와 수입손실보상제도(Revenue Loss

Coverage Payment: RLC)를 제안하면서 둘 중 하나를 농가가 선택하는 형태의 

농가지원제도를 만들었음. 상원 농업법안은 수입보장을 위한 방안인 농업위험

보상제도(Agriculture Risk Coverage: ARC)를 제안하고 있음. 이러한 경손정책

은 최근 높은 농산물 가격에도 불구하고 가격변화에 관계없이 주요 품목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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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되는 고정직불금(DP)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함께 현재와 같이 목표가격보다 

시장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거의 발동되지 않는 CCP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강구된 것임.

한편, 앞으로도 식품영양지원제도는 미국 농업예산 지출의 가장 큰 부문을 

차지하는 주요 정책으로 지속될 것이며, 미국 농정의 또 다른 하나의 중심축으

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임. 상하원 농업법안을 살펴보면 식품영양지원 

프로그램에 향후 10년간 7,560억 달러(하원 농업위원회안)과 7,681억 달러(상

원안)에 달하는 가장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

미국 농정에서 환경 및 자연자원 보전(Conservation)과 관련된 정책의 중요

성과 정책적 관심은 특히 1980년대 들어 급격히 높아졌으며, 이를 반영하여 현

재 USDA는 농업자원과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광범위한 보전정책(conservation

programs)을 시행하고 있음. 미국의 재정지출 절감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직면

하여 중복되거나 유사한 보존정책을 통합하면서 이와 관련된 예산을 축소하려

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에서도 보전 관련 재정지

출 규모는 영양(Nutrition)과 작물보험(Crop Insurance)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재정지원이 제안됨(향후 10년간 약 580억 달러).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을 살펴볼 때, 농촌개발, 바이오에너지, 원예 및 특수

작물, 연구개발정책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부문에 대한 정책도 강

화될 것으로 판단됨.

2008년 농업법의 많은 내용들이 2012년 9월 말에 효력이 만료되지만 정책지

원 품목의 경우 작물년도 말인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이 지속됨. 농업

법의 곡물지원정책들은 1949년 만들어진 ‘항구적인’ 농업법에 대해 기간이 정

해진 수정안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즉 2008년 농업법 기한이 만료되고 새로운 

농업법이 제정되지 않는 경우 1949년 정책프로그램으로 회귀하게 된다는 것

임. 그런데 1949년 농업법에 의한 밀, 쌀, 면화 등 주요 품목별 가격지지 수준

은 현재의 높은 가격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임.

만일 새로운 농업법이 장기간 표류하는 경우 곡물에 대해서는 2013년 여름 

및 가을에 수확되는 작물들부터 1949년 농업법에 의한 높은 가격 지지율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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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며, 특히 우유의 경우는 2013년 1월을 기해 새로운 매우 높은 가격 지지 

정책이 적용될 것임. 이러한 높은 패리티 가격 지지는 시장 가격에 비해 상당

히 높은 것으로 이러한 가격지지로 인해 엄청난 양의 정부재고량과 함께 낙농 

관련 시장의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의회의 2012년 농업법 개정안 

마련이 지연되더라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도록 방치되지는 않을 것이며, 이를 

피할 수 있는 단기조치로 최소한 2013년 봄 이전에 2008년 농업법의 효력을 

단기적으로 잠정 연장시킬 가능성이 있음.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이 WTO 체제나 현재 진행 중인 DDA 농업협상과 

연관되는 부문은 국내보조, 식량원조, 바이오에너지, 원산지표시 등이라 할 수 

있는데, 대체로 종전의 보호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WTO/DDA 농업협상에서 미국은 수세적인 입장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

상됨.

우선 국내보조와 관련하여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은 2008년 농업법의 

CCP와 ACRE를 폐지하는 대신 개념적으로는 동일한 가격보장과 수입보장 농

가지원 프로그램을 채택하였으며, 최저가격 보장제도인 융자단가제도는 계속 

유지되고, 작물보험정책은 오히려 강화되었음. 특히 하원농업위 농업법안의

PLC의 핵심이 되는 품목별 기준가격은 2008년 농업법의 CCP 목표가격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설정됨으로써 가격하락으로 인한 위험에 대한 안정장치를 

강화하였음. 또한 품목별 지원 정책(Title I)에서 제외된 면화는 상하원 농업법

안 모두에서 STAX로 불리는 새로운 작물보험 정책(Title XI)의 대상품목으로  

제안되었는데, 브라질과의 면화분쟁 이행약속 의무수준에 못 미친다는 불만제

기가 있음.

또한 식량원조와 관련하여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은 식량원조 품목의 판매

와 현금화에 대한 새로운 제약조건 부과 등 일부 국제사회의 비판의 목소리와 

WTO/DDA 협상동향을 반영한 개정이 있으나 원칙적으로 현물원조 위주의 기

존 식량원조 프로그램들을 재승인하고 있음. 미국의 식량원조 정책은 원칙적으

로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한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으며, 종종 상품신용공사

(CCC)가 보유한 잉여농산물의 처분을 목적으로 운영되어 왔기에 WTO 농업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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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 미국의 대규모 식량원조와 관련된 제도가 우회적 수출보조에 해당한다

는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은 옥수수, 콩 등 농산물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생

산과 이용 촉진을 위해 현행 시행 중인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프로그램을 재승

인하고, 이와 관련된 정부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 있음. 하지만 

2008년 세계 식량시장 위기 이후부터 최근의 국제 식량가격 상승의 원인 중 

하나가 미국 등 주요 식량수출국의 바이오연료 생산촉진 정책 때문이라는 식

량수입국의 비판의 목소리가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WTO 협상차원에서 향후 

이와 관련된 논의가 공식적으로 촉발될 것으로 판단됨. WTO 농업협상 측면에

서 바이오연료의 생산이나 소비 촉진을 위해 제공되는 국내보조는 WTO 농업

협정문에 의해 감축되어야 하는 규율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있으며, 옥수수와 같

은 곡물이나 바이오소재로부터 생산된 바이오에탄올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확

한 상품 및 관세분류코드(HS)가 없는 실정임. 따라서 앞으로 바이오에탄올에 

대한 명확한 상품분류를 바탕으로 바이오 연료에 대한 보조나 관세를 WTO 규

범 안에서 논의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전망이며, 이러한 움직임에서 미국은 식

량수입국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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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spects for the 2012 U.S. Farm Bill and Implications for Korea

  Since 1949 many provisions of U.S. agricultural policy have been 
reauthorized every few years as primarily as temporary amendments of 
Agriculture Adjustment Act of 1938 and the Agricultural Act of 1949. Many 
provisions of the 2008 Farm Bill expired on September 30, 2012 (the end of 
the fiscal years for the U.S. federal government). Others will expire on 
December 31, 2012.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Committee on Agriculture passed a bill out 
of their committee in the middle of the summer, 2012 that was much like the 
Bill that passed the full U.S. Senate in the early summer.  However, the 
leadership of the House refused to schedule the bill for consideration.  This 
delay was in part because many members of the House objected to high 
spending on food programs and some objected to farm subsidy provisions as 
well. 
  The two bills continued food subsidy programs with little change and 
authorized continuing environmental and conservation programs. The 
commodity programs would be modified by eliminating $5 billion per year in 
direct payments to those with a product history in grains, oilseeds and cotton 
and replacing that (and ineffective prices supports and price-based income 
supplements) with “shallow loss” payments that apply when revenue (or price) 
fall below recent high levels. The new programs could be excessively 
expensive or have no budget cost depending on yields and prices for major 
covered commodities.  These “shallow loss” subsidies are designed to 
supplement on top of heavily subsidized crop insurance programs that cover 
deeper revenue and yield losses. A special provision for the dairy industry 
would add a supply management quota program requiring periodic cuts in 
milk producers. 
  Many policy advocates who favor the provisions of the farm bills under 
consideration argued for passage of the new legislation as soon as possible.  
They are concerned that in a lame duck session and especially in a new 2013 
congressional session, budget pressures will dominate and the budget for farm 
and food subsidies will be cut substantially. There is a chance that with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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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and less election pressure, the farm subsidies will be cut rather than 
readjusted to spend less on direct payments and more of revenue-based 
insurance-like support.  More pressure to cut crop insurance subsidy rates 
may also develop as the budget exposure of these program becomes more 
apparent. 
  Farm Bills are commonly delayed.  The 1985 farm bill became law on 
December 23, 1985, the “1995 Farm Bill” actually became law in the spring 
of 1996, and the 2007 farm bill did not actually take effect until June of 
2008.  So, the current impasse was more like business as usual than an 
aberration.  Nonetheless, there is much policy and political concern on the 
part of advocates of specific policy provisions.  Generally those who favor 
the policies included in the Bill that passed the U.S. Senate and the similar 
bill that passed the House Agriculture committee express the most concern 
about the farm bill delay.  Others such as Washington Post and other farm 
subsidy skeptics are pleased that more time has been allotted to debate the 
course of farm and food subsidies and regulations. 

Researchers: JooHo Song, JeongBin Im, HyunOk Lee, Daniel Sumner, Hanul 
Park

Research period: 2012. 8. - 2012. 12.
E-mail address: jhsong@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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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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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미국의 농업법(Farm Bill)은 농업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점시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으로서 농가 소득지원 및 품목별 보조금 지급 수준 등 미국농업 

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으며, 미국의 농업법은 1933년 농업조정법 제정 이후 

대략 5년의 주기를 두고 개정되어 왔음.

○ 2008년 농업법으로 알려진 「2008년 식품, 보전 및 에너지에 관한 법률

(Food, Conservation and Energy Act)」이 2012년 9월 말에 만료되기 

때문에 2012년에 미국에서는 새로운 농업법이 논의되었음.

○ 미국 상원과 하원 농업위원회는 현행 2008년 농업법의 개정안인 2012

년 농업법안을 독립적으로 통과시켰으나 농업예산 감축 폭과 식품보조 

개혁 관련 의견대립 등 입장차이, 그리고 11월 총선거를 앞두고 농업법

을 기한 내 제정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지 미약 등으로 최종 합의안 마

련에 실패하였음.

□ 세계적 재정위기 속에 재정절감이 미국의 최대 과제가 된 상황에서 농업예

산도 상당한 감축이 불가피하고, 현재의 농가소득지지제도가 국내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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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문제점이 있어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 특히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상승하여 정부의 목표가격을 대폭 상회하

는 상황에서 농가의 큰 저항 없이 개혁을 추진할 여건은 성숙되었음.

○ 하지만 지금까지의 2012년 농업법 제정 동향을 살펴보면 농정개혁은 

하되, 농가소득 및 경영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안전망 장치

는 지속적으로 튼튼히 확립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논의가 진행 중임.

○ 현재 제출되어 있는 상원안은 2008년 농업법보다 예산지출이 2%, 하원

안은 3% 삭감에 그치고 있어 예산절감폭은 당초 예상보다 적은 수준

으로 알려져 있음.

□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의 가정 두드러진 특징은 농가소득안전망 및 위험

관리 강화측면에서 경손정책(shallow loss policy)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임.

○ 경손정책은 최근 지속된 높은 농산물 가격과 농가소득이 유지되는 상

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품목에 대해 고정적으로 지불되는 직불제(DP)

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시장가격이 목표가격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가

격보전직불제(CCP)와 수입보전직접지불제(ACRE)가 발동되지 않는 실

효성 문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수용하는 대안으로 고안된 정책수

단임.

○ 따라서 현재 수입보장직불제를 도입하려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중

요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

□ 2008년 농업법의 많은 내용들이 2012년 9월 말에 효력이 만료됨. 그러나 품

목지원정책 가운데 일부는 작물년도 말인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이 

지속됨. 상당수의 연구, 영양, 지역개발과 에너지 관련 프로그램 및 최근에 

설정된 특수작물(specialty crops)에 대한 지원과 보조, 그리고 일부 환경 보

존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기본적으로 종료되며, 이들에 대한 새로운 재

정지출에 대한 승인이 없는 한 지원이 불가능함.

○ 만일 새로운 농업법이 장기간 표류하는 경우 곡물에 대해서는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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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및 가을에 수확되는 작물들부터 1949년 농업법에 의한 높은 가격 

지지율이 적용되며, 우유와 같은 경우는 2013년 1월을 기해 매우 높은 

새로운 가격지지 정책이 적용되어 큰 시장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의회의 2012년 농업법 제정안 마련이 지연되더라도 이러한 상

황이 발생하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피할 수 있는 단기조치로 

최소한 2013년 봄 이전에 2008년 농업법의 효력을 단기적으로 잠정 연

장시킬 가능성이 있음.

□ 농업법에 포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단체들이 의회 입안 과정에

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미국농업연합회와 전국농민연합(National Farmers Union: NFU) 등 여

러 작물을 포괄하는 농업단체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음.

○ 작물보험 회사들은 농업보험 프로그램의 입안내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

으며 일반적으로 도시지역의 이익 단체들은 영양 부문이나 그들이 관

심을 가지고 있는 일부 품목의 소비 증진과 식품안전과 관련된 규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 이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미국 농업법은 향후 5년간 미국농정의 방향과 주요 핵심내용 및 관련 예산

을 포괄한다는 차원에서 세계 각국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향후 

농정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DDA 협상에서 미국의 면화보조금 감축문제가 주요 잔여쟁점의 

하나로 부각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2012년 농업법은 미국의 보조

금 정책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임.

○ 미국의 식량원조 프로그램, GSM 102 프로그램, 원산지표시제(COOL:

Country of Origin Labelling) 등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하원의 2012

년 농업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분석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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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농업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났기 때문

에 현 시점에서 분석을 시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며, 향후 2012년 농업법

이 확정되면 일부 보완적인 연구가 필요함.

2.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 미국 2012년 농업법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선행연구가 별로 없음. 김

한호 등(2012)의 자료는 내용이 함축적이고 구체성이 부족함. 또한 GS&J

(2012)의 연구는 2008년 농업법의 이행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2012년 농업

법은 논의동향에 대해 개괄적인 분석에 그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2012년 농업법의 논의과정과 주요 항목별 내용, 관련 기

관의 주장과 역할, 우리농정에 대한 시사점 등을 상세하게 다룰 계획임.

아울러 특히 농업법 개정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발굴하여 심층적인 분석

을 시도하였음.

□ 2012년 미국 농업법에 대한 연구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데이비스 

대학(UC Davis) 농업경제학과 이현옥 교수와 Daniel Sumner 교수한테 위탁

연구를 의뢰하여 분석을 하였으며, UC Davis에 안식년 방문 중인 서울대학

교 임정빈 교수도 연구에 참여하였음.

- 위탁 연구기간은 2012년 9월 1일부터 2012년 12월 15일까지였음.

- 2012년 9월까지의 법 통과여부가 불투명하였으므로 신농업법이 기한 내 

통과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2008년 농업법의 프로그램별 효력여부에 

대한 분석도 병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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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장

미국 농업법의 의미와 특징

1. 농업법의 의미와 개정절차

□ 미국의 농업법은 농업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점시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으로서 농가소득지원 및 품목별 보조금 수준 등 미국 농업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음.

○ 농업법은 농가소득 및 품목별지지 수준뿐 아니라 국민영양 및 식품보

조정책, 환경보전 및 자원관리정책, 농촌개발정책, 농산물무역 및 해외

원조정책, 농업연구, 지도 및 교육 등 농업전반에 걸쳐 분야별로 향후 

몇 년간 실시될 정책방향과 시책을 일괄하여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Bill은 논의 중인 법률안, Act는 의회 통과 후 행정부에서 공표

한 법률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상 농업법은 Farm Act가 보다 적합한 

용어이나 주기적으로 개정되는 농업법 논의과정에서 대부분의 찬반 

논쟁이 농업법률안 단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업법을 관행적으로 

Farm Bill이라 칭함.

○ 미국의 농업법은 1933년 농업조정법 제정 이후 일반적으로 대략 5년의 

주기를 두고 개정되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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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3년 농산물 가격지지와 농가소득을 지지해주는 최초의 농업법이 

입법된 이후 주기적으로 포괄적인 농업법을 만들어 시행해 오고 있는

데, 대부분이 이전에 시행되어 온 법을 수정하는 형태를 취해 왔음.

- 농업법은 최소 18개월(1948년 농업법)에서 최대 7년(1941년과 1996년 

농업법)동안 이행되는 규정임. 최근에는 대략 5년 주기로 개정되고 있음.

□ 미국은 대내외 경제 및 농업 여건변화 동향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포괄적

인 농업법을 만들어 시행해 오고 있는데 대부분이 직전에 시행되어 온 정책

내용을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수정하는 형태를 취함.

○ 예를 들어 1985년 식량안보법(Food Security Act of 1985), 1990년 농

가․농업․보전 및 무역법(Farm, Agriculture, Conservation and

Trade(FACT) of 1990), 1996년 식료․농업 증진 및 개혁법(Food and

Agriculture Improvement and Reform(FAIR) Act of 1996), 2002년 농장

안전 및 농촌투자법(The Farm Security and Rural Investment Act of

2002), 2008년 식품․보전․에너지법(The Food, Conservation, and

Energy Act of 2008) 등은 모두 일정 기간 미국 농업정책의 골간을 이

루는 한시법의 형태로 시기별 법안의 주요 내용은 그 당시의 농업 및 

국내외 경제 상황과 여건을 반영하여 수정 및 개정되는 형태를 취함.

- 따라서 현재 논의 중인 2012년 농업법도 2008년 농업법이 2012년 9월 

말로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2008년 농업법 시행 이후 변화된 대내외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농업정책의 주요 내용을 개정하는 작업의 하나

임.

○ 특히 현재 논의 중인 2012년 농업법은 사상 유래 없는 국가채무와 재정

적자로 인해 예산지출 절감의 필요 속에 대부분의 농작물 가격이 높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최초의 농업법 제정작업임.

- 이에 최종적으로 주요 정책부문과 내용별로 어떤 형태로 법률이 개정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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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만일 현행 농업법의 시한까지 새로운 농업법의 제정에 실패하거나 

잠정적으로 현행 농업법의 연장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요 품목별

로 농가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는 항구적 입법(permanent law)인 1949

년 농업법이 적용되게 됨.

○ 하지만 1949년 농업법은 품목별 영농관행이나 유통시스템 차이, 정책

지원 대상 품목과 품목별 지원방식의 차이, 국제무역협정 준수의무의 

차이 등 현재의 농업정책수행 여건과 매우 다른 시기에 입안된 것으로 

현실적으로 원용되기 어려우며, 만일 이러한 상황이 실제 발생하는 경

우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 다 잘 알고 있음.

- 이로 인해 미국에서 새로운 농업법 제정 실패 시 1949년 항구적 농업

법으로 회귀한다는 점이 오히려 농업법이 항상 주어진 시간제약 하에

서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로 작용한다고 말하고 있

음.

○ 사실 과거에 여러 번에 걸쳐 한시적인 농업법 기한이 일몰규정에 의해 

만료된 적이 있으나, 유효적인 시간 내에서 새로운 농업법이 최종적으

로 제정되어 왔음.

- 예컨대, 2002년 농업법도 당초 2007년 9월 30일이 종료기간으로 이때

까지 미국의 새로운 농업법(당초 2007년 농업법)이 만들어졌어야 했으

나 그 기한을 9개월 이상 넘긴 2008년 6월 18일에서야 2008년 농업법

이 제정되었음.

□ 한편 미국 농업법의 결정과정은 행정부, 의회 주도하에 농업인과 농민단체,

관련 기업가, 소비자 및 환경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분야별 토

론, 그리고 서면 혹은 구두의 의견수렴과 다수의 청문회 등을 통해 매우 복

잡하고 오랜 시간을 투입하여 이루어짐.

○ 일반적으로 새로운 농업법에 대한 검토는 현행 농업법의 기한 만료 2년 

전부터 USDA나 의회의 상하원 농업위원회 및 관련 소위원회 또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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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으로부터 현행 농업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담은 다양한 

보고서들이 제출되면서 시작됨.

- 미국 농업정책은 형식적으로 보면 <행정부의 지역, 분야별 순회 공청

회를 바탕으로 작성한 농업법안 의회 제출 → 상하원 의회의 정부안 

심의와 개별 농업법안 제출 → 상하의원 단일안 확정 입법 → 대통령

의 재가와 서명>이라는 과정을 거쳐 형성되며, 그 후 USDA는 확정된 

농업법에 기초해서 농업정책을 집행함.

2. 농업법의 특징  

□ 미국 농업법은 주요 시기별 농업정책의 방향과 세부 시책의 내용을 보여주

는 규범법과 집행법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기 때문에 주요 시기별 미국 농업

정책의 변천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지침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 농업법은 주기적으로 국내외 경제여건 및 농업환경을 감안하여 농가소

득정책, 품목별 농업정책, 농촌개발정책, 환경보전정책, 농산물무역, 식

품영양정책 등에 관한 사항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정책의 기본방

향과 중점시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연도별 지원 예산규모를 명시

함.

- 1920년대 후반 대공황을 맞이하여 1930년대 초부터 농가경제가 피폐

화되면서부터 농민들은 조직화되어 농업문제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개입을 촉구하게 되고, 그 일련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의회에 의한 

1933년 농업조정법(AAA; Agricultural Adjustment Act of 1933)임.

- 1933년 농업법은 농산물 가격지지와 농가소득을 지지해주는 최초의 

농업법이었으며, 그 이후 국내외 경제환경과 농업여건 변화 동향을 반

영하면서 수정과 개정을 되풀이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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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시기별로 농정방향과 정책수단에 차이가 존재하고 있지만 농산물 가

격지지를 통한 가족농 보호와 농가소득지지가 미국 농업법이 태동하게 된 

배경이자 80여년을 이어온 농정의 기본정신이었음.

○ 1933년 농업조정법은 주요 농산물에 대해 기준연도의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패리티가격을 설정하고, 비상환담보융자제도(non-re-

course loan)에 의해 시장가격이 지지가격 이하로 하락해도 일정수준의 

농가 수취가격은 보장하는 가격지지정책을 도입하였음.

- 주요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지지하는 효과가 있는 융자단가(loan rate)

를 설정하고, 생산비 이상의 가격을 보장해 주는 이 제도는 이후 미국 

농정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되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음.

- 참고로 비상환담보융자제도(non-recourse loan)란 농산물을 담보로 농

가에 융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정부가 정한 가격으로 평가하여 융

자금을 지급하되 시장가격이 정부가 정한 가격보다 낮아지면 담보물

인 농작물로 융자금이 상환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임.

○ 하지만 이 같은 가격지지 정책은 생산과잉을 심화시켜 시장가격을 더

욱 하락하게 하고, 가격지지를 위한 정부재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의 문제를 일으켰고, 이러한 생산과잉 문제가 미국농

정의 최대 과제였음.

- 미국농정은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여 농가소득을 보호하려는 목표와 

수급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를 조화시키려는 노력으로 

이어졌는데, 그 노력 중 하나가 바로 식부면적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하

는 것이었음.

- 이에 1933년 농산물 가격지지와 농가소득을 지지해주는 최초의 농업

법이 입법된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는 품목별 식부면적감축계획

(ARP; Acreage Reduction Program), 전체 농장의 식부면적통제(set

aside), 경작지유보(acreage reserve), 보전유보(CRP; conservation re-

serve program)제도 등을 통한 공급관리(생산조정 및 휴경) 정책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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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동안 미국 농업정책의 근간이 되어 왔음.

○ 이는 가격지지를 통한 농가소득지지는 필연적으로 생산과잉을 심화시

켜 시장가격은 더욱 하락하고 가격지지를 위한 정부재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으므로 가격지지정책은 생산조정정책을 동반할 수밖

에 없었기 때문임.

- 또한 농산물 과잉생산에 대응하여 생산조정과 함께 수요확대를 위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식품구매권(food stamp)지원제도를 도입하였

으며, 지금도 전체 농업부문 관련 재정지출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가장 많은 예산이 식품영양지원제도(SNAP)라는 명목으로 지출되고 

있음.

○ 그런데 1985년 농업법(Food Security Act of 1985)은 지금까지의 경작

지 감축을 통한 생산조정 정책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처음으로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가격지지 정책과 작목재배 신축성 확대라는 중대한 변

화를 시도하였음.

- 이와 같은 1985년 정책노선은 그 이후에도 지속되어 1990년 농업법

(The Food, Agriculture, Conservation, and Trade Act of 1990)에 연결

되었고, 1996년 농업법(Federal Agriculture Improvement and Reform

Act of 1996)에서는 모든 생산조정제도는 중단되고 당해 연도 생산은 

물론 가격과 관계없이 기준연도의 재배면적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하

는 생산자율계약지불제(PFCP: Production Flexibility Contract Payment)

가 도입됨으로써 농가는 거의 완전한 식부 자율성을 확보하였음.

○ 그러나 1990년대 말 주요 농산물 가격 파동을 겪으면서 생산과 연계된 

목표가격제도 부활 등 2002년과 2008년 농업법에서는 다시 보호농정으

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국내․외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현재까

지 시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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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주요 시기별로 시장지향적 농업개혁의 추진(1990년, 1996년 농

업법), 혹은 보호농정의 강화(2002년, 2008년 농업법) 등 정책방향과 이

를 달성하기 위해 채택된 정책수단 등에 차이가 존재해 왔으나 가격을 

지지하여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책이 미국 농업정책의 

중심이 되어 왔음.

□ 그런데 최근 들어 농업법이 포괄하는 정책범주(policy scope)가 매우 다양해

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업법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stakeholders)

도 많아지고 있음.

○ 과거 농업법은 농축산업 생산자의 후생증진에 초점을 두었기에 농업법

으로 인한 대부분의 수혜가 이들 농민에게 돌아가는, 순수한 농업정책

(agicultural policy)이었음.

○ 하지만 최근 농업법에는 저소득 빈곤층에 대한 식품지원, 청소년을 위

한 학교급식, 식품안전성 제고를 위한 라벨링 등 식품정책(food policy),

환경과 자연자원 보전을 위한 정책(natural resource policy),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개발(rural development), 농작

물을 이용하여 에너지자원을 생산하는 바이오에너지정책(bioenergy

policy) 등 다양한 범위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음.

- 이로 인해 농민뿐 아니라 저소득 빈곤층, 학교급식 관련자, 환경보호

자, 사냥 ·낚시 ·등산 등 레저애호가, 에너지 관련업자 등 농업법에 관

심을 가지는 이해관계자의 폭이 넓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미국의 농업법은 국내 농업생산자뿐 아니라 소비자, 납세자, 노동

자, 그리고 전 세계의 농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업법이 농업뿐만 아니라 농촌개발, 식품안전,

영양과 건강, 환경 및 자연자원관리, 바이오에너지 등 포괄적 분야에 

걸쳐 다년간의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세부지침이 규정되는 특성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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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거의 전 국민에 해당하는 다양한 계층과 그룹들과 연관되어 있음.

○ 또한 미국은 단일국가로 전 세계 최대의 농산물 생산, 소비, 무역국이자 

식량원조국으로서 농업법의 분야별 정책내용들은 직간접적으로 전 세

계 농식품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미국의 농업정책 결정과정은 USDA, 의회, 농민단체 등 비정부단체(NGO)

세 가지 주요 부문의 각자 역할과 기능이 작동되고 서로의 상반된 이해관계

가 상호작용을 통해 조정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공식적․비공식적 

의사전달체제가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음.

○ 미국의 농업정책 결정과정에는 공식적 참여자인 대통령, 행정부, 상하

원 의회 등과 비공식적 참여자인 농민단체, 농산업계, 소비자단체, 환경

단체, 기타 NGO 등의 의견이 USDA, 의회 등이 개최하는 공청회나 비

공식 루트를 통해 활발히 개진됨.

- 농업단체, 소비자단체 등 민간부문도 다른 나라에 비해 적극적인 의회

와의 로비와 행정부와의 접촉을 통해 그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업정책 결정과정에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특정 농업정책이슈에 이해관계가 깊은 업계나 이익단체들 즉, 농업관

련 단체나 협회 등은 행정부와 의회에 압력을 행사하여 관련 법안의 

입법화를 요구하고 동시에 로비스트들을 자체 양성하거나 고용하여 

정책 건의 및 자문을 제공함.

○ 행정부와 의회의 농업법 입안과정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다양한 농업

인과 농민단체, 농기업가, 소비자 및 환경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분야별 토론, 그리고 서면 혹은 구두의 의견수렴과 다수의 청

문회 등을 통해 농업 및 농촌문제에 대한 이해와 인식 증진은 물론 이

러한 문제들을 보다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음.

- 농업법 형성과정에서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참여자들의 의견수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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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조정 절차가 체계적으로 잘 확보되어 있어 정책결정 과정이 공개

적이며 투명한 편임.

○ 이전 농업법의 기한 만료 이전 2년여에 걸친 새로운 농업법 개정과정에

서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농업정책 결정은 모든 이해관계자와 당사자

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개적인 논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의회, 행정부, 민간의 이해 조정 및 합의를 중시하면서, 정책결정 과정

의 다원주의와 공개주의를 원칙으로 하는데, 이는 미국 농업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농업․농촌에 대한 대국민 이해 및 공감대 형성

에 기여하고 있음.

- 즉 농업 및 농촌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과정을 거쳐 대내외적 환

경 변화에 대응한 농업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농업법이 입안되고 있음.

□ 미국의 농업정책의 근간이 되는 농업법 결정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에 비해 

농업정책 결정에서 미국 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큼.

○ 미국 의회는 행정부의 농업정책 수립과 집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

을 수행하고, 농업법 제정과정에서 자체적인 법안의 마련과 절충안 마

련을 통해 행정부의 농업정책 결정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지속

적으로 관여하고 있음.

- 즉 행정부의 농업정책 결정에 대한 의회의 견제 및 감독, 자체 입법활

동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음.

□ 미국의 농업법은 국가 재정운영계획과 연계하여 대략 5년 주기의 종합적이

고 체계적인 농업정책의 수립이기에 행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농업생산자

들의 합리적 영농 의사결정에 기여하고 있음.

○ 주요 품목별 농업정책에 대해 5년 후까지의 사업내용이 미리 결정됨에 

따라 농민들은 영농 전에 정부지원 내용과 예상수익을 미리 알 수 있고 

따라서 안정적인 영농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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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300개에 달하는 다양한 정책과 정책별로 추가로 선택할 수 있는 옵

션(option)을 제시함으로써 농가들은 자기 여건에 맞는 정책을 탄력적

으로 선택하여 계획적인 영농을 하고 경영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음.

- 즉 농업생산자가 향후 5년간의 정부의 지원 상황을 미리 알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 농업인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증진시킬 수 있음.

□ 아울러 5년 주기의 농업법 제정을 통한 농업정책 집행체계는 농정 당국의 

입장에서도 정책을 일관성 있게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농업법은 시효가 상대적으로 길고, 입법 당시 미국 농업경제의 현황과 

전망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체경제와 세계경제질서의 동향과 전망에 대

한 분석을 토대로 품목별․분야별로 정책수단과 방법, 지원대상, 지원

단가, 연도별 지원예산 등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만들어지

기 때문에 농정당국의 일관된 정책 수행을 가능하게 함.

- 물론 주요 정책사업이 다년간 법제화되어 있고, 이로 인해 농업 예산

중에서 의무지출 예산의 비율이 3/4에 이르기 때문에 탄력적인 예산운

영에는 종종 어려움이 따른다는 단점도 있음.

- 하지만 미국 의회는 극심한 자연재해, 가격 폭락 등으로 농업인의 어

려움이 커질 경우 긴급 지원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으로 이와 같은 문제

점을 풀어 나가고 있으며, 국․내외 농정여건 변화에 따라 정책 수단

과 사업내용을 신축적으로 보완 및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

□ 미국 농업정책의 기준이 되는 농업법 제정과정에서 WTO 농업협상의 보조

금 감축의무 등 대외적인 농업정책 환경변화를 감안하고 있음.

○ 과거 농업정책은 각국의 재량대로 결정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하였

으나 UR 농업협상 타결 이후 농업부문에 대한 정책도 국제적인 규율 

하에 놓이게 됨으로써 미국의 정책의사결정자들도 국제적인 규율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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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고 있음.

- 마찬가지로 최근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에서 작물보험과 연계된 농

장 수입보장정책 도입도 가급적 생산 및 무역 왜곡적 품목별 직접가격

지지 정책의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한 움직임으로 판단됨.

□ 하지만 아직도 미국 농업정책 결정의 기조는 무엇보다 자국 내 농업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농가소득 및 경영안전망 장치를 강화해 나간다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추진되고 있음.

○ 이는 주로 속성상 대외적인 국제 규범보다는 국내 정치상황에 민감하

면서 농업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의회의 권한이 

어느 국가보다 강한 미국의 특성과 함께 건국 이래 전통으로 가족농에 

대한 보호가 농정의 기본 철학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것이 반영된 결

과로 판단됨.

- 예컨대 1996년 농업법은 UR 농업협상의 보조금 감축과 농산물 무역

자유화 추세에 부응하여 농업생산 및 가격과 연계되지 않은 직접소득

지지로의 정책전환, 그리고 작목 선택과 경작면적의 결정에 대한 제약 

철폐 등 과거보다 훨씬 시장지향적인 농업정책으로 전환하였으나 

1990년대 말부터 국제 곡물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농가소득을 유지하

는 것이 어려워지자 2002년 농업법에서는 자국 농민의 어려움을 고려

하여 가격과 연계된 목표가격제도의 부활 등 정부 개입이 오히려 강화

되는 정책형성 체계를 보여주고 있음.

- 또한 2008년 농업법(2008년 10월~2012년 9월)에서도 국내외 논란이 

있었으나 2002년 농업법의 농가지원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주요 품목

에 대한 가격지지를 통한 농가소득안정 기조를 지속하고 있음. 품목별 

보조 불균형 해소와 농가소득 안정망 강화를 위해 마케팅론, 고정직접

지불, 가격보전직불 등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지원 대상 품목확대 

및 일부 품목의 융자단가 및 목표가격을 인상함.

- 현재 논의 중인 2012년 농업법안에서도 국제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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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가의 소득증가, 정부의 재정부담 절감 등을 감안하여 직접지불

(Direct payment), CCP 등 일부 농가지원제도를 철폐하거나 축소하려

는 움직임이 있으나 아직도 최저가격지지 정책인 마케팅론(marketing

loan)제도의 유지, 신규 농가수입 혹은 가격보장 정책의 도입, 그리고 

농업보험 지원을 더욱 강화하면서 농가소득 및 경영안전망 장치를 유

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3. 농업법 규정의 해석과 실행

□ 농업법에 규정된 내용이 실제 정책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집행기관에 

의해 각 규정들이 해석되고, 실효적인 규정으로 전환되어야 함.

○ 물론 어떤 법은 매우 명백하여 더 이상의 지침이 요구되지 않을 수도 

있음. 하지만 농업법과 같은 복잡하고 광범위한 법률들은 의회가 관리

지침서(managers report)라 불리우는 보충적 문서를 발간하는데, 그것

은 법이 어떻게 해석되고 집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회의 의도를 확

실히 하기 위함임.

○ 2008년 농업법의 경우 총 423페이지에 달하는 상하원 합동위원회의 

“Joint Explanatory Statement of the Committee of Conference” 라는 보

조문서를 통해 각 타이틀별로 농업법 규정 내용에 대한 해석과 의도를 

제공하였음.

□ 농업법이 의회에 의해 제정되고 공포된 이후에 이것이 USDA와 각 관련 기

관들에 의해 집행되기 위해서는 세부 지침들의 마련이 필요하며, 이 과정은 

상당한 시간을 요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1990년 농업법에서 논의된 유기농이라는 정의를 정립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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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Labelling)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집행기관들이 확정하기까지 거의 

10년이 걸렸음.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한 원산지표시제(COOL)도 2002

년 농업법에서 규정되었으나 시행되지 못한 바 있고, 2008년 농업법에도 

이 제도의 시행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법 제정 이후 USDA에 의해 새로 

추가적인 규정이 만들어진 2009년에야 시행될 수 있었음.

○ 일반적으로 법이 어떻게 시행되느냐에 따라 법규정의 영향력이 결정되

므로 법제정과 시행지침 간의 조화로운 연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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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장

2012년 농업법 제정 동향과 전망

1. 농업법 제정 논의 과정과 전망

□ 2012년 농업법은 대통령선거와 총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정치적 일정 

등으로 인해 최종 입법에는 실패하면서 2008년 농업법의 시효 기간인 9월 

30일을 넘겨버렸음.

○ 상원과 하원 농업위원회는 현행 2008년 농업법의 개정안인 2012년 농

업법안을 독립적으로 통과시켰으나 농업예산 감축 폭과 식품보조 개혁 

관련 의견대립 등 입장차이, 그리고 11월 총선거를 앞두고 농업법을 기

한 내 개정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지 미약 등으로 최종 합의안 마련에 

실패함.

- 실제 농업주 출신 상하원 의원들은 2012년 농업법을 기한 내 제정하고

자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정부의 재정적자 감축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예산절감 압력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2012년도 내에 농업법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2013년도에 신정부와 새로운 의회가 출범한 이후 농업법을 

개정하는 것이 여건상 농업부문에 대한 더 큰 재정지출을 감축할 가능

성이 있고, 특히 11월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농업법 개정 기한을 넘기게 된 주요 이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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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롬니의 러닝메이트인 폴 라이언(Paul

Ryan) 연방하원의원(위스콘신주)은 대표적인 농업부문 지원감축 및 

개혁 옹호자임.

○ 농민과 농민단체, 그리고 농업부문에 우호적인 상하원 의원들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2년 농업법은 하원 의원총회에 상정되지 못한 

상태로 회기를 종료함으로써 2012년 9월 30일이라는 기한을 넘기게 되

었음.

- 2008년 농업법의 기한종료를 앞둔 2012년 9월 21일 농업법의 빠른 개

정을 촉구하는 농축산단체들은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의회의 조속한 

행동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바 있음. 이 시위는 농축산단체를 중심

으로 만들어진 “farm bill now coalition”에 의해 주도되었음.

○ 2008년 농업법 시한 종료와 함께 2012년 농업법 제정을 둘러싸고 미국 

정부와 의회, 상원과 하원, 민주당과 공화당, 민간단체와 언론계 내에서

도 농업부문에 대한 우호성향과 비우호 계층 간 입장차이가 존재함.

- 농업부문에 우호적인 성향의 사람과 기관들은 정책불확실성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폭의 농업예산감축을 제시하고 있

는 현행 상하원 농업법안을 기초로 빠른 시일 내 농업법 제정을 촉구

하고 있다. 반면에 농업지원에 비우호적인 사람과 기관의 경우는 대폭

적인 농업보조 감축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와 개혁방안이 마련된 된 

후에 농업법이 개정되어도 늦지 않다는 입장임.

○ 이렇게 농업부문 재정지출 감축 폭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증가되면서 

상원과 하원농업위원회를 통과한 2012년 농업법은 2008년 농업법의 

시한을 넘기면서까지 더 이상 진전 없이 9월 의회 정기회기를 종료하

였으며, 대통령선거와 상하원 의원선거가 종료된 12월에도 별다른 진

전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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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재정지출 절감의 필요성과 높은 농산물 가격 유지 상황에서 큰 틀에서

는 농업개혁의 필요성에 모두 공감하는 중이나 각론에 있어서는 농업개혁

의 수준과 개별 정책별 정책 수준정도와 개입방식에 대한 입장차이, 그리고 

대통령선거와 총선거를 앞둔 정치적 상황에서 2012년 농업법 제정의 추동

력(momentum)을 상실했음.

○ 2008년 농업법의 기한을 넘긴 주요 요인은 행정부의 법안통과를 위한 

적극적 노력 부족과 함께 상하원의 입장 차이, 그리고 하원 내 농업위

와 지도부 간의 입장차이가 존재하였기 때문임.

- 특히 대통령선거와 총선(11월 6일)을 앞두고 백악관을 비롯한 행정부

와 의회의 기한 내 농업법 개정을 위한 적극적 의지와 추동력이 부족

하였기 때문임. 참고로 2012년 농업법은 대통령선거 연도에 이루어지

는 최초의 농업법 개정 시도였음.

○ 국가채무와 재정적자의 위기 속에 예산절감이라는 큰 틀의 국가재정운

영과 관련된 행정부와 상하원 정치 지도부의 합의 도출 실패에 따른 연

쇄효과로 인해 향후 최소 5년간 상당한 국가재정이 소요되는 2012년 

농업법에 대한 정치권의 적극적 합의도출 노력이 부족하였음.

○ 2012년 농업법의 기한 내 제정 실패의 주요 요인

- 하원: 공화당 지배, 농업주 출신 의원을 제외하고 다수 의원은 대폭적 

농업개혁 필요하다는 입장, 하원 내 농업우호 인사와 비우호 인

사간의 의견대립도 존재  

- 상원: 오바마 대통령 소속 정당인 민주당 지배, 소폭의 농업개혁이 필

요하다는 입장

- 행정부: 백악관, USDA 등 법안 타결 노력 미약, 소극적 태도 유지, 임

기 말로 레임덕 현상, 정치지도력 발휘에 한계

○ 당초 2012년 9월 말이 기한이었던 2008년 농업법이 현재 기한을 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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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큰 진전 없이 금년 정기 의회 회기를 종료한 상태로 올해 안에 

2012년 신농업법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지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태임.

□ 상원과 하원농업위원회를 통과한 농업법에 따르면 기존 2008년 농업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향후 10년간 약 1조 달러 가량을 농업부문에 지출할 것으

로 예상되고 있으며, 식품영양지원, 작물보험 관련 지출액 등의 일부 차이

를 제외하고는 큰 방향에서 대동소이한 농업법안으로 평가되고 있음.

○ 먼저 향후 5년간 적용될 2012년 농업법은 ‘2012년 농업개혁․식품․고

용법(Agricultural Reform, Food, and Jobs Act of 2012)’이라는 이름으

로 지난 6월 21일 상원을 통과하였음(S. 3240, 찬성 64표, 반대 35표).

- 그 뒤를 이어 하원 농업위원회에서는 7월 12일 ‘2012년 연방농업개혁 

및 위험관리법(Federal Agricultural Reform and Risk Management Act

of 2012)’이라는 이름으로 승인되었으나(H. R. 6083, 찬성 35표, 반대 

11표) 하원안으로 최종 확정까지는 아직 하원 전체회의의 합의 절차가 

남아 있음.

- 참고로 하원에서 제안된 법안에는 H.R.(House of Representatives), 상원

에서 제안된 법안에는 S(Senate)라는 머리문자와 함께 고유번호가 부여

됨.

□ 2012년 농업법 제정 동향과 관련하여 특징적인 사항은 1985년 농업법 이후 

하원이 먼저 농업법안을 만든 후에 상원이 행동하던 최근의 농업법 제정 움

직임과 달리 상원이 먼저 의원총회를 통해 상원 농업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임.

○ 상하원 양원체제에서 어느 쪽이 먼저 농업법의 최종 심의를 마치고 의

원총회를 통과시켜도 관계가 없으나 상원이 먼저 행동을 취한 농업법

은 1973년, 1977년, 1981년, 그리고 올해 2012년 농업법이었음. 즉 

1985년 이후 개정된 농업법에서 상원이 먼저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취



22

한 최초의 농업법이 바로 2012년 농업법임.

- 반면에 2012년 농업법을 제외하고 가장 최근 들어 개정된 1985년,

1990년, 1996년, 2002년, 2008년 농업법은 하원의 농업법안이 먼저 만

들어 진 경우임.

○ 이번 농업법 제정 작업에서 상원이 먼저 움직인 이유는 무엇보다 전통

적으로 농업지원과 저소득계층의 식품보조 부문에 보다 우호적인 민주

당이 다수의석을 확보한 상원이 대통령선거와 의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농업개혁을 통한 재정지출감축에 적극적인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을 압

박하기 위해 빠른 농업법 통과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판단됨.

□ 과거 농업법 개정과정과 비교해 볼 때, 2012년 농업법 개정과정의 또 다른 

특징은 USDA의 역할이 매우 소극적이었고, 상하원의 경우도 과거에 비해 

다양한 의견 수렴 및 토론회 개최 등 적극적인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됨.

○ 과거 농업법 개정과정에서는 정부 주도하에 초기 법안이 마련되고, 지

역별, 분야별 현지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거친 후에 최종 정부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상하원의 검토

와 의견수렴 과정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나 2012년 농업법에서는 이

러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평가됨.

- 막대한 국가부채와 재정적자의 상황에 직면하여 재정지출 삭감이라는 

국가적 현안사항이 대두됨으로써 농업법의 구체적인 내용보다 농업부

문 예산 삭감 폭에만 관심이 집중되면서 행정부나 정치권의 2012년 농

업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이해관계인과의 대화 및 국민적 공감대 형

성 노력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상하원의 2012년 농업법안은 모두 농업개혁을 표명하고 있으나 국민

영양, 환경보전, 농가품목별 지원에 대한 지출을 소폭으로 줄이는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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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속의 찻잔에 그칠 가능성이 크며, 오히려 기후변화, 시장개방 등으로 

인한 농가소득 및 경영 불확실성을 축소시키기 위한 안정망 장치 수단으로

써 수입보장지원 프로그램(revenue based payments)과 작물보험(Crop Insu-

rance)와 관계된 지원은 대폭 증가가 예상됨.

○ 미국의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상

황에서 농업개혁을 통한 예산절감 요구가 증대하였지만 상하원 농업법

안은 당초 예상보다 적은 수준에서 농업부문 재정지출을 줄이는 법안

을 제출함.

- CBO 추정에 의하면 만일 현행 2008년 농업법이 향후 10년간 계속 추

진될 경우 약 1조 달러의 재정지출이 필요한 상황(기준치)이며, 2012

년 상원 농업법안을 따를 경우는 이러한 재정지출 기준치에 비해 231

억 달러, 하원 농업법안을 따를 경우는 이러한 재정지출 기준치에 비

해 351억 달러의 예산절감이 각각 가능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그런데 이러한 상하원 2012년 농업법안의 재정지출 감축 추정치는 현

행 농업법에 의한 재정지출의 2% 내지 3% 감축에 불과한 것임.

□ 특히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 모두 작물보험에 대해서는 재정지출금액면에

서나 전체 예산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측면에서 현행 2008년 농업법이 계

속 진행되는 경우에 비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작물보험의 경우 향후 10년간 총 지출액은 2008년 농업법이 계속되는 

경우인 909억 달러에서 959억 달러(상원안)과 1,004억 달러(하원안)까

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전체 농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현행 

2008년 농업법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9.2%에 비해 9.9%(상원안)와  

10.5%(하원안)으로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되었음.

- 이는 세계적인 기후변화 움직임, WTO와 FTA로 인한 무역자유화 가속

화 등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농가경영 위험성 증대와 소득

변동성 증가 등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위험관리 장치의 강화 움직

임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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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농가에 대한 대표적 지원정책인 현행 고정직불과 가격보전직불

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기존의 

직접적인 농가 소득 및 가격지지 정책을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장치

로 전환한다는 명목과 보완책으로 작물보험에 대한 지원강화가 이루

어진 것으로 판단됨.

□ 향후 만들어지는 2012년 농업법에 근거하여 가장 많은 예산 지출이 예상되

는 것은 예전과 같이 식품지원 등 국민영양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일 것으로 

전망됨.

○ CBO에 의하면 국민영양프로그램이 총 농업예산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행 2008년 농업법이 지속되는 경우 77.8%, 상원안의 경우 

79.2%, 하원안의 경우 78.9%로 전망하고 있음.

- 2012년 농업법은 향후 10년간 약 1조 달러를 농업부문에 사용하는 것

으로 추정되었으며, 특히 2012년 농업법에 의한 전체 농업예산 지출 

예상액 중 약 80% 가량이 과거 food stamps 제도로 불리던 SNAP 프

로그램에 시용될 예정임.

- 이는 식품보조 정책에 대한 개혁을 통해 재정절감의 목소리가 커졌음

에도 불구하고, 식품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과 2012년 11월 

양대 선거가 예정된 상황에서 저소득 빈곤층에 대한 대표적 지원정책

인 식품보조을 계속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정치적 입장이 반영된 결과

로 판단됨.

□ 신농업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새로운 행정부와 의회가 구성되는 2013

년 1월 이후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2012년 11월 6일의 대통령선거와 의원선거 이후 2012년 농업법 대한 논의

가 재개될 것이나 이 시기는 임기 말 회기(Lame duck session)로 큰 진전

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본격적인 절충과 합의도출 노력은 2013년 초 

신정부와 새로운 의회 구성이 이루어진 후에나 진행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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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의회는 2012년 11월 이후 레임덕 의회회기 중이나 새로운 의회구성

이 이루어지는 1월 이후에 2008년 농업법의 기한을 잠정적으로 1년 연

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시간을 벌 것으로 판단됨.

- 대략 5년마다 개정되는 농업법의 이번 개정안은 농업법 시효기간인 5

년간의 농업재정지출뿐만 아니라 향후 2022년까지 10년간의 농업예산

을 산정하는 기준 지침이 되기 때문에 소폭의 농업예산 절감을 주장하

는 민주당(상원 장악)과 보다 개혁적인 농업재정지출 절감을 원하는 

공화당(하원 장악) 간의 기본적인 의견 대립이 존재함.

- 이를 반영하듯이 상원은 새로운 농업법안 마련 지연에 의한 농업정책

의 혼란과 농업생산자들의 우려를 감안하여 우선 한시적으로 2008년 

농업법을 빨리 연장하여 운영하자는 적극적 입장인 반면에 하원은 

2012년 대통령선거와 총선거를 마친 이후에 천천히 논의해도 큰 문제

가 없다는 소극적 입장임.

□ 미 행정부를 비롯한 상하원 모두 2012년 농업법 제정이 너무 지체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부담뿐 아니라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한 농업생산자

와 농식품 관련 산업계의 의사결정의 혼란, 항구적인 농업법(1949년)으로 

회귀로 인해 발생 가능한 추가적인 재정부담 문제 등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2013년 상반기까지는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판단됨.

○ 미국에서 농업법이 시한만료 이후에도 개정이 지연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며, 최근 들어 이러한 입법 지연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지난 40년 동안 오직 1973년과 1977년 농업법만이 9월 30일 이전에 

최종 법제화되었고, 1981년, 1985년, 1990년 농업법은 회계연도가 3개

월 가량 지난 12월 31알 최종 법제화되었으나 본 작물이 식부되기 전

으로 문제가 없었음.

- 최근 세 번에 걸쳐 이루어진 농업법은 최종입법이 더욱 늦어졌는데,

1996년 농업법은 시한을 7개월 넘긴 4월, 2002년 농업법은 시한을 8

개월 넘긴 5월, 2008년 농업법은 시한을 9개월이나 넘긴 6월에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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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효력을 발휘하였음.

- 따라서 현재와 같이 농업법 개정이 지연되는 상황은 매우 이상한 현상

이기보다는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해 온 농업부문에 대한 정치경

제학이라 할 수 있음.

○ 하지만 2012년 농업법이 2013년 상반기 중 제정되지 않거나 단기적으

로 2008년 농업법이 일정기간 연장되지 않아 1949년 농업법(항구법)

에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미국 농업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므로 

2008년 농업법과 같이 2013년 상반기 중으로 최종합의를 도출하기 위

한 다각적인 노력이 전개될 것으로 보임.

- 농업법안이 장기적으로 표류하는 경우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농가

의 영농계획 및 농산업 관련 은행 및 신용기관들의 의사결정의 어려움

과 함께 농업부문의 상당한 혼란이 예상됨.

- 1949년 항구법으로 돌아가는 경우 현행 농가지원 대상 품목과 지원수

준의 차이로 인한 극심한 시대착오적 혼란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어떤 형태로든 합의를 보고자 할 것임.

2. 농업법에 대한 NGO의 일반적 입장

□ 농업법과 NGO

○ 농업법에 포함되는 내용에 대해 많은 이해단체들이 의회 입안 과정에

서 영향을 미치고 있음. 미국농업연합회와 주별 관련 단체(American

Farm Bureau Federation and the state affiliates: FB), 전국농민연합

(National Farmers Union: NFU)과 같이 여러 작물을 포괄하는 농업단

체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에 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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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품목단체들은 그들의 관련 작물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무역이나 

환경과 관련된 몇몇 프로그램에 집중함. Environmental Working Group

(EWG)과 Environmental Defense Fund(EDF)같은 환경 관련 단체는 지

속가능한 농업 관련 부문, 특히 농업법 중 보존 관련 부문의 입법에 있

어 의회에 영향을 미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 최근 가장 강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단체로는 작물 보험 회사나 중개인

을 대변하는 단체들로서 이들은 농업보험 프로그램의 입안내용에 영향

을 미치고 있음. 또한 일반적으로 도시지역의 이익 단체들은 영양 부문

이나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부 품목의 소비 증진과 식품안전과 

관련된 규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 NGO 간의 의견차이

○ 미국농업연합회(FB), 전국농민연합(NFU) 그리고 낙농, 밀, 쌀, 옥수수, 대

두 심지어 면화 관련 작물 단체들은 모두 최근의 평균 수입에 비해 수입이 

하락하는 경우 농가 수입을 보전하는 경손보상 프로그램(shallow loss pro-

gram)을 지지함. 그러나 그들이 완전한 의견 합치를 보지는 못한 상태임.

○ 중요한 의견 차이는 농산물 가격이 높았던 지난 4년 동안 다른 정책과 

달리 정부로부터 소득이전(Income transfer)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직접

지불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에 기인함.

- 특히 쌀 농가의 경우, 직접지불이 에이커당 순 수입에 있어 높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손보상 프로그램이 직접지불의 종료

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수입손실도 다 보전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함.

○ 또한, 가격지지제도 폐지에 대한 것에서도 이러한 의견차이가 발생함.

밀 농가는 경손보상 프로그램의 대가로 가격보전 직불제를 포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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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꺼리고 있음. 이는 북부 대평원에서의 밀 생산과 정치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이 지역에서는 전통적으로 농가들이 시장의 힘을 불신하고 

정부 개입을 지지해 왔기 때문임.

○ 면화의 경우 여타 작물과 다른 가격 추세와 함께 WTO 규법과의 합치 

문제를 반영하여 과거 수입에 대한 이동평균이 아닌, 작물 보험에서 사

용하는 것처럼 봄 선물 가격이나 실제 가격을 이용한 경손보상 프로그

램을 지지함.

○ 낙농의 경우 특성상 사료비의 중요성과 최근의 높은 사료가격으로 인

해 총수입에 기초한 경손보상 프로그램보다는 순수입 혹은 한계수입에 

기반한 경손보상 프로그램을 선호함.

○ ‘지속가능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농가나 도시지역의 이해단체

는 파머스 마켓과 같은 소농을 지원하는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의 정책

들을 선호하고 있음. 이들은 지역의 소농이나 소규모 가공 회사를 위해 

식품 안전성 기준을 좀 더 완화하는 것을 옹호하고 있음.

3. 2008년 농업법 기한만료의 예상효과

□ 2008년 농업법의 유효기간은 2008년 10월 1일부터 2012년 9월 30일까지였

는데, 종료 기한인 2012년 9월 30일이 지났음에도 새로운 농업법이 개정되

지 않았으며, 2008년 농업법의 단기적 연장법안도 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2년 9월 의회 회기가 종료됨.

○ 2008년 농업법의 유효기간 내에 2012년 농업법이 최종 법제화되지도 

않았고, 기존 농업법도 연장이 승인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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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미국은 정부예산지출과 연계된 회계연도(Fiscal year)를 법률의 

시행기간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2008년 농업법은 폐지되고 

1949년 농업법(항구법)에 적용을 받게 됨.

○ 1949년 농업법은 만료기간이 없는 항구적인 농업법이 되어 정부의 농

업정책 시행 권한에 대한 기본적 근거가 되고 있음.

- 농가소득지원과 품목별지원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가지고 있는 

1949년 농업법은 가장 근본이 되는 항구 농업법으로 역할을 하게 됨.

- 즉 1949년 이후 만들어진 농업법들은 한시적(temporary)인 법률로서 

1949년 농업법의 수정을 의미함.

○ 따라서 농업법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농업법을 입법하지 않거나 일

정기간 단기적으로 현행 농업법을 연장하는 데 합의하지 못할 경우 

1949년 농업법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함.

- 이 경우 현행 농업생산 및 유통관행, 국내외 경제환경 등과는 맞지 않

는 1949년법의 가격지지 융자단가와 정책계수의 적용을 의미함으로 

반드시 새로운 입법조치가 필요한 것임.

□ 그러나 항구적으로 다른 입법에 의해 연속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정책프로

그램(작물보험, 환경보전 등 정책)은 기한이 없으며, 품목별 지원 프로그램

의 경우도 2012년도 작물 연도 내에 식부되는 경우는 2012년 12월까지, 그

리고 수확물이 2013년까지 유통되는 경우는 유통이 마무리될 때까지 정책

지원이 가능함.

○ 또한 농업법의 기한이 만료되더라도 정부의 기능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한 잠정예산지출안의 승인 혹은 현행 농업법의 연장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에는 큰 변동 없이 농업정책의 지속적 수행이 가능함.

- 미국 의회는 2012년 9월 20일 주간에 행정부의 역할과 기능 유지에 필

수적인 2013년 잠정지출 결의안(Continuing Resolution)을 승인하였으

며, 만일 2012년 11월 선거 이후에도 계속 2012년 농업법안 마련에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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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이 예상되는 경우 2008년 농업법 연장법안이 2013년 봄에 제출되어 

승인될 가능성이 높음.

※ 잠정지출 결의안(Continuing Resolution): 미국의 회계연도(fiscal

year)는 매년 10월 1일부터 차년도 9월 30일까지로 회기연도 종료 

이전까지 정부지출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의회에서 잠정지

출 결의안(Continuing Resolution)을 채택하여 정부의 필수적 기능

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2012년 9월 30일까지 유효한 2008년 농업법 이후 새로운 농업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인 효과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먼저 식품영양정책(SNAP)과 작물보험(Crop Insurance)정책은 농업법

에 의해 지원되는 가장 큰 두개의 지원정책으로 전체 농업지원의 90%

가량을 차지하였으나 2008년 농업법이 종료되어도 당분간 거의 영향이 

없음.

- 우선 식품영양정책의 경우 잠정 예산지출안에 의해 2013년 3월 말까

지 재정지출이 보장됨.

- 또한 작물보험은 연방작물보험법에 의해 항구적으로 보장된 프로그램

으로 현행 작물보험제도에 의한 지원이 보장됨. 물론 신농업법에서 작

물보험제도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새로운 제도의 변경에 따른 지

원이 이루어질 것임.

○ 식품영양정책과 작물보험정책에 이어 미 농업법에 의해 많이 지원되는 

정책은 품목별 지원정책과 보전지원프로그램인데, 이 또한 큰 영향이 

없을 것임.

- 농가의 가격 및 소득지원의 중요한 정책수단인 품목별 지원정책의 경

우, 2012년 작물연도(crop year) 내에 재배되고 유통되지 않은 작물의 

경우 2012년 작물연도 내에서 지원규정이 유효하게 적용됨으로써 

2008년 농업법이 9월 30일 종료되더라도 10월 1일부터 큰 영향이 발



31

생하지는 않으며, 품목별로 최소한 2012년 말이나 2013년 3월까지 시

간이 있음.

- 농업법에 의한 보전프로그램은 이와 관련된 예산지출의 85% 이상이 

매년 USDA 예산지출상의 의무적 지출규정으로 2008년 농업법이 종

료되어도 영향이 거의 없음. 특히 현재 경작 중인 농지에 운영 중인 

Conservation Stewardship Program(CSP), 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s Program(EQIP), Wildlife Habitat Incentives Program(WHIP),

Agricultural Management Assistance(AMA) program, Farm land pro-

tection program(FPP) 등은 농업예산지출법(Agricultural Appropriation

Acts)에 의해 2014년까지 법적으로 지출이 승인되어 있음. 하지만 

Grassland Reserve Program(GRP), Wetland Reserve Program(WRP),

Chesapeake Bay Watershed Initiative(CBWI), Conservation Reserve

Program(CRP)은 2012년 10월 1일 이후로 신규로 등록되는 것은 지원

이 어려울 것임.

□ 물론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은 직불제, CCP, ACRE와 SURE 폐지를 포함

하여 품목별 농가지원프로그램에 상당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2012년 농업

법안이 장기적으로 표류하는 경우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한 농업생산자와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상당한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농가의 영농계획 및 농산업 관련 은행 및 신용

기관들의 의사결정의 어려움과 함께 USDA가 새로운 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행정적 준비기간(농가등록, 컴퓨터 프로그램, 규정

과 지침 마련 등), 정책혼돈 문제 등 문제발생 가능성이 존재함.

□ 특히 2012년 농업법 제정작업이 장기적으로 표류하면서 동시에 2008년 농

업법도 일정기간 연장되지 않아 1949년 농업법(항구법)에 적용을 받게 되

는 경우에는 미국 농업에 큰 혼란이 예상됨.

○ 농가지원 대상품목의 차이로 인한 혼란: 1949년 지원대상 품목과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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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지원대상품목의 차이가 있으며, 특히 콩과 기타 유지작물, 땅콩, 양

모, 설탕 등 현행 품목별 지원대상 품목들은 의무적지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것임.

○ 품목별 정책수단과 지원 수준의 차이로 인한 혼란: 1949년 항구법은 비

상환 담보융자제도(non-recourse loan)를 통해 패리티 가격(parity price)

지지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농업법의 직불금, 목표가격, 융

자단가(loan rate), 수입보전직불제도 등과 큰 차이가 존재함.

- 특히 1949년 가격지지로 회귀하는 경우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현재보다 훨씬 높은 지지가격 보장으로 인해 재정지출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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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시장가격 패리티가격
항구 농업법
최저지지가격

2008년
융자단가
최저지지가격

기본품목(Basic Commodity)

밀, Bu $6.37 $18.10 75% parity = $13.58 $2.94

쌀, Cwt $13.80 $41.80 50% parity = $20.90 $6.50

옥수수, Bu $6.25 $11.80 50% parity = $5.90 $1.95

수수, Bu $9.95 $20.80 95% corn loan = $5.61 $1.95

보리, Bu $5.85 $12.50 77% corn loan = $4.54 $1.95

귀리, Bu $3.62 $7.52 51% corn loan = $3.01 $1.39

면화, Upland, Lb $0.831 $2.06 65% parity = $1.34 $0.52

땅콩, Lb $0.352 $0.744 none $0.1775

지정된 비기본 품목(Non-basic Commodity)

우유, All, Cwt $16.10 $51.50 75% parity = $38.63 $9.90

꿀, Lb $1.59 $3.98 60% parity = $2.39 $0.69

모, Lb $1.66 $2.97 none $1.15

모헤어, Lb $4.09 $9.52 none $4.20

기타 품목(Others)

사탕수수, ton $66.70 $145.00 none na

사탕무, ton $41.70 $95.20 none na

콩, Bu $13.70 $28.60 none $5.00

해바라기 씨, Cwt $27.70 $58.90 none $10.09

유채씨, Cwt $27.00 $63.80 none $10.09

카놀라, Cwt $27.80 $51.50 none $10.09

잇꽃, Cwt $24.30 $57.80 none $10.09

Flaxseed, Bu $13.10 $31.10 none $10.09

Mustard Seed, Cwt $33.30 $80.70 none $10.09

Cramble na na none $10.09

참깨 na na none $10.09

Lentils, Cwt $23.40 na none $11.28

Chickpeas, Large, Cwt $32.00 na none $11.28

Chickpeas, Small,Cwt $36.60 na none $7.43

Peas, Dry, Cwt $15.90 na none $5.40

표 3-1. 1949년 항구법과 2008년 농업법의 가격지지 수준 비교(2012년 6월)

자료: CRS(2012), Possible Extension or Expiration of the 2008 Farm Bill, July 2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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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1949년 항구법과 현행법의 농가지원 대상 품목과 지원방식, 지

원수준 등의 차이로 인한 극심한 시대착오적 혼란과 경제문제 발생이 

예상되므로 항상 미국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어떤 형태로든 

합의가 이루어지게 됨.

- 1949년 항구 농업법의 품목별 가격지지 프로그램은 오늘날의 농업정

책과 매우 다르고, 농업생산관행, 시장유통시스템, 그리고 국제무역협

정 이행과 일치하지 않으며, 연방정부의 재원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있어 미 의회는 항구법이 적용되도록 계속 

방치하고 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항구 농업법은 주요 품목에 대해 지지가격을 패리티 가격의 50～90%

로 설정하고 비상환담보융자제도에 의해 시장가격이 이 가격 이하로 

하락하더라도 농가의 수취가격은 이 수준을 보장해 주도록 하였음.

- 비상환 담보융자제도란 수확기에 농가가 농산물을 담보로 지지가격 

수준의 융자를 받고, 설사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여 담보가액이 채무변

제에 부족하더라도 담보 농산물을 정부에 양도하면 채무가 완결되도

록 하여 결국 농가는 항상 정부의 지지가격 수준 이상을 수취할 수 있

도록 한 제도임.

□ 따라서 장기적인 농업법 개정 지연으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과 농업부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부와 의회는 11월 대통령 선거와 총선 이후 혹은 

늦어도 새로운 행정부와 상하원의회가 구성된 2013년 1월 이후 새로운 농

업법 마련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전망됨.

○ 의회는 1949년 항구 농업법으로의 복귀로 인한 혼란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2008년 농업법 개정 당시와 유사하게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최

종 농업법 개정 작업을 마칠 가능성이 큼.

- 사실 비현실적인 항구 농업법으로의 복귀는 국내적으로 수용 불가능

한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의회의 2012년 농업법 제정작업을 위한 

행동을 주어진 시간 제약하에 완수하도록 하는 안전장치의 역할을 하

고 있다고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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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장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 비교분석

1. 농업법 제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환경 

1.1. 국가부채와 재정적자 문제

○ 미국의 막대한 국가부채와 재정적자 문제가 2012년 농업법 논의에서 가장 

큰 외부영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의회예산처(CBO)에 따르면 2011년 미국의 국가채무는 15조 달러(GDP의 

97.6%)를 넘어섰으며, 재정적자는 1조 894억 달러(GDP의 7%)를 기록함.

따라서 미국 정가의 최대 이슈 중 하나는 국가채무와 재정적자의 축소방안임.

○ 이런 배경 아래 2010년에 미국 의회는 수입지출균형법(Pay-As-You-Go

budget rules)을 제정하였고, 대통령은 초당적 성격의 대통령 소속 국가재정

책임성·개혁위원회(The National Commission of Fiscal Responsibility and

Reform)를 설립하였음.

- 2011년 1월에는 미국 하원이 신규 의무지출의 증가는 재정수입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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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닌 의무지출의 감소를 통해서만 상쇄되어야 한다는 ‘지출균형 규칙

(CUTGO rule)'을 담은 의사규칙을 채택하면서, 강력한 지출삭감 의지를 

밝혔음.

- 오바마 대통령도 2011년 연두교서에서 비국방 재량지출의 5년 동결과 

국방과 의료 등 타 지출 분야에서 지출 삭감을 제안하였음.

○ 이에 따라 2012년 농업법에서는 예산문제가 과거 농업법에 비해 훨씬 중요

한 제약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됨.

- 대통령 소속 국가재정 책임성개혁위원회는 2020년까지 농업정책 순지출 

100억 달러의 삭감을 건의했는데, 2012∼2020년 동안 의무적 농업정책 

지출 150억 달러를 감축하여, 그 가운데 100억 달러는 재정적자를 감축

하는 데 사용하고 50억 달러는 농업재해기금 확충으로 전환해서 장래의 

특별재해기금 수요 증가에 대비하도록 권고하였음.

○ 국가적 현안과제인 국가채무 및 재정적자 감축이라는 문제 해결을 위해 모

든 부문에 대한 예산지출 감축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농업부문에 대한 과다

한 예산책정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임.

1.2 농산물 가격급등과 양호한 농가경제 상태

○ 농업부문의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농업법이 개정되는 특성으로 

인해 주요 품목의 가격과 농가경제 상황 변화는 새로운 농업법 내용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음.

○ 주요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주요 작물의 시장가격이 목표가격을 대폭 상회

하고 있으며, 농가경제가 양호한 현 상태는 앞의 국가재정지출 축소를 위한 

농업부문의 역할 기여라는 목소리와 결합되어 농정개혁과 농업보조 감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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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 있음.

- 2007∼2008년 세계적 곡물파동 이후 옥수수, 밀, 콩 등 주요 농산물의 

농가 판매가격이 융자단가는 물론 목표가격을 대폭 상회하고 있음.

○ 그 결과 현재 미국의 순농가소득(net farm income)은 변화는 심하지만 매우 

양호한 편임.

- USDA의 경제조사국(ERS) 연구에 의하면 올해는 극심한 가뭄에도 불

구하고, 높은 가격과 작물보험제도를 통한 지원으로 2012년 순농가소득

은 전년 대비 3.7% 상승한 1,2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물론 순농가소득은 시장가격과 생산비용의 불안정으로 인해 연도별 변

동이 심하다는 특징이 있음.

- 따라서 현재 농가들의 높은 소득수준을 강조하는 측은 더 이상의 농업

보조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심한 소득 변동성을 강조하는 측은 

더욱 강력한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1.3. 품목정책 개혁의 필요성과 품목간 형평성 요구 증가

○ 정부지불금(품목지불금과 보전지불금)이 2007년 이후 매년 120억 달러 수

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소득 변동과 무관하게 매년 일정

한 금액이 지불되고 있기 때문임.

-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시장가격이 정부의 가격지지 발동수준을 초과하

여, 가격과 연동된 보조프로그램(CCP 등)은 필요 없거나 사용되지 않고 

가격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지불금(고정직불, 환경보전지불금 등)만이 지

급되고 있기 때문임.

○ 이렇게 현재의 품목별 지원은 위험관리보다는 직접 가격지지 및 소득지원

적 특성을 주로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목표가격을 초과하는 높은 시



38

장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고정직불, 최저가격 지지제(loan

rate), 그리고 CCP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또한 2008 농업법에서 새롭게 도입된 ACRE는 가격이 높더라도 수확이 

부진하여 수입이 하락할 때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인데 시행결과 예상보

다 참여율이 낮고, 무엇보다 프로그램 내용이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아울러 농업내부의 형평성 문제를 근거로 2008년 농업법의 개혁을 주장하

는 목소리도 커졌음.

- 우선 보조금이 생산 비례적이어서 소농에 비해 대농이 대부분의 지불금

을 수령한다는 것임. 이러한 불균형의 시정을 요구하는 세력이 제시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연간 지불한도를 더욱 줄이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

는 다른 품목생산촉진이나 농촌개발 등 다른 부문을 위한 지원으로 정부

예산 지출을 조정하자는 것임.

- 물론 현상유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미국 농업정책은 농가 규모와 무관

하게 국내 농업생산성 제고, 국제경쟁력 강화, 안정적 식량공급체계 확보

를 목표로 하는 것이므로 성공적인 대규모 농가에게 지원을 줄여 효율성

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음.

- 또한 오랫동안 정부 지불금이 제한된 숫자의 주요 품목(곡물, 유지류, 면

화, 우유, 설탕 등)으로만 흘러가고 과일, 채소, 축산 등은 지원하지 못한

다는 주장이 있음.

1.4. 국제통상협정 관련 문제

○ WTO에서 미국의 면화에 대한 고정직불이 허용보조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하

였으며, 2005년 WTO 홍콩 각료회의 합의를 통해 선진국들은 2013년까지 

수출보조를 철폐하겠다고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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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브라질 면화 패널’에서 면화에 대한 고정직불이 지급의 조건으로 

채소, 과일 등 일부 작물의 재배를 제한하기 때문에 생산중립적이지 않

고, 따라서 허용보조가 될 수 없다는 판정이 내려졌음.

- 높은 농산물 가격이 유지되고 있으며, 농가경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

태와 맞물려 고정직불이 WTO 규정과 불합치된다고 판결 받았으므로 적

어도 면화에 대한 보조금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음.

- 또한 2005년 12월 WTO 홍콩 각료회의에서 합의한 선진국의 경우 2013

년까지 농업부문 수출보조를 폐지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함.

○ DDA 농업협상에서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각종 농업보조금 정

책이 주요 협상 쟁점 중 하나가 되고 있고, 이것이 DDA정체의 한 가지 원

인이 되고 있으므로 DDA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려면 품목 보조금에 대한 

개혁이 필요한 상황임.

- 미국은 가격보전직불(CCP)이 특정한 품목의 생산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품목 불특정 최소허용보조(de-minimis)로 WTO에 통보하고 

있으나 CCP는 특정품목을 재배하였던 농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고정

직불과 같이 채소, 과일 등의 재배를 규제하고 있으므로 품목 불특정 최

소허용보조의 성격을 만족하는가 하는 국제사회의 논란이 있어 왔음.

- 더욱이 최소허용보조의 허용한도가 2008년 12월 DDA 협상초안

(modality)에서 현재의 1/2로 감축하는 것으로 합의된 상태임.

○ 물론 미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DDA에서 CCP와 같은 형식의 

보조금을 이른바 새로운 블루박스 보조금으로 분류하여 감축의무를 면제받

을 생각임.

- 새로운 블루박스란 시장가격에 연동되더라도 특정한 작물재배를 요구하

지 않는 직접지불을 새로운 블루박스로 인정하여 감축대상보조금에 포함

시키지 않는 것을 뜻하며, 미국의 CCP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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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DDA 농업협상의 타결과 이행에 대한 전망이 매우 불확실한 상태이

므로 새로운 블루박스로 피신하려던 CCP도 불안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현재의 높은 농산물가격과 양호한 농가경제 상황을 이용하

여 정책 실효성이 떨어지는 CCP제도의 개편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2.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의 재정지출 추정치  

□ 미 의회는 주기적으로 농업과 식품정책 수행과 관련하여 포괄적 농업법안

을 논의하고 개정해 오고 있는데, 2012년 올해는 현행 2008년 농업법에 규

정된 많은 농업정책 조항들의 기한이 만료되는 해이기 때문에 상하원은 각

자의 농업법안을 만들어 왔음.

○ 상원은 2012년 6월 21일 자체농업법안(S. 3240, Agricultural Reform,

Food and Jobs of Act of 2012)을 통과시켰으며, 하원에서는 2012년 7

월 11일 하원농업위원회에서 자체농업법안(HR 6083, Federal Agricul-

tural Reform and Risk Management)을 심의하고, 승인하였음.

- 그러나 아직 하원농업위안은 하원총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승인받지 

못한 상태로 하원 농업법안으로 확정되지 못한 상황임.

□ 현행 2008년 농업법이 15개 장(Title)으로 구성된 반면에 2012년 상하원 농

업법안은 12개 장(Title)으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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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Title) 2008년 농업법 2012년 농업법

Name
The Food, Conservation, and

Energy Act of 2008

Agricultural Reform, Food and
Jobs of Act of 2012(상원안)

Federal Agricultural Reform and
Risk Management(하원농업위안)

Title I Commodiy Programs Commodities

Title II Conservation Conservation

Title III Trade Trade

Title IV Nutrition Nutrition

Title V Credit Credit

Title VI Rural Development Rural Development

Title VII Research and Related Matters Research and related programs

Title VIII Forestry Forestry

Title IX Energy Energy

Title X
Horticulture And Organic

Agriculture
Horticulture

Title XI Livestock Crop Insurance

Title XII
Crop Insurance And Disaster
Assistance Programs

Miscellaneous

Title XIII Commodity Futures

Title XIV Miscellaneous

Title XV Trade And Tax Provisions

표 4-1. 2008년 농업법과 2012년 농업법(안)의 항목구성 비교

□ 국가적 채무와 재정위기 속에 예산감축이 미국의 최대 정책과제가 되어 있

는 상황에서 농업예산도 감축이 불가피하고, 대부분의 농산물이 목표가격

을 상회하는 높은 시장가격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2008년 농업법에 비해 예

산지출을 줄이고, 농정구조를 전환하는 방향으로 2012년 농업법 개정안이 

마련 중에 있음.

○ 납세자 세금과 정부예산지출 절감이라는 국가적 관심 사항이 대두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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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농업법 예산보다 향후 10년간 약 231억 달러(상원안)에서 351

억 달러(하원농업의원회안)를 삭감하게 되어 있음.

○ 미국 농가의 대표 가격 및 소득 지원정책인 고정직불, CCP, ACRE와 

보완적수입지원제도(Supplemental Revenue Assistance, SURE)를 개혁

하는 대신에 농가소득과 경영의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는 위험관리 

안정망 장치의 개발과 강화를 추진 중에 있음.

□ 상·하원 농업법안은 상호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함.

○ 우선 공통적으로 상하원 농업법안은 모두 농가지원정책의 구조변화, 작

물보험의 강화, 보존프로그램의 통합, 보완적 영양지원프로그램(SNAP)

의 개정, 2017년까지 USDA의 다양한 재량적 정책 수행권한 승인과  

함께 이를 위한 재원조달방안 관련 내용 등을 담고 있음.

○ 또한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은 세부항목별로 일부 차이가 있으나  

2008년 농업법에 비해 공통적으로 식품영양, 품목지원, 보전프로그램

을 위한 예산지출은 현행보다 감축하되 작물보험, 연구, 농촌개발, 원

예부문에 대한 지원은 증가시키는 방향성을 보이고 있음.

○ 하지만 두 법안은 프로그램별 예산지출 감소 및 증가와 관련하여 차이

점이 존재하고 있음.

- 우선 2008년 농업법보다 예산감축이 예상되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품목

별 지원과 식품영양지원프로그램에 대한 감축 폭은 하원안이 상원안보다 

더 큰 반면에 보전프로그램 지원 감축 폭은 상원안이 하원안보다 큼.

- 또한 현행보다 재정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작물보

험과 원예작물 지원은 하원안이 상원안보다 증가 폭이 더 큰 반면에 연

구개발과 바이오에너지 관련 지원은 상원안이 하원안보다 증가폭이 큼.



43

○ 한편 두 법안의 또 다른 주요 차이점은 어떻게 농가소득 및 경영안전망

을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수단과 관련되어 있음.

- 우선 하원안은 농업생산자에게 품목별 가격하락 위험에 대응하는 정책수

단과 농장별 수입위험에 대응하는 정책수단을 선택하도록 한다는 측면에

서 현행 농업법과 개념적으로 유사한 조치의 도입을 제시한 반면에 상원

안은 하원안보다 더욱 강화된 농가수입보장시스템을 추구하고 있음.

□ 미국의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

서 농업개혁을 통한 예산절감 요구가 증대하였지만 상하원 농업법안은 당

초 예상보다 적은 수준에서 농업부문 재정지출을 줄이는 법안을 제출함.

○ CBO에 의하면 현행 2008년 농업법에 의해 미국 농업정책이 계속 추진

될 경우 향후 10년 동안 약 1조 달러의 재정지출이 필요한 상황인데,

2012년 상원 농업법안을 따를 경우 이러한 재정지출 기준치에 비해 

231억 달러, 하원 농업법안을 따를 경우 351억 달러의 예산절감이 각각 

가능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상하원 2012년 농업법안의 재정지출 감축 추정치는 현행 농업법에 의

한 재정지출의 2% 내지 3% 감축에 불과한 것이며, 상하원 두 농업법

안의 120억 달러 재정지출 감축 추정치 차이는 주로 하원의 식품보조 

프로그램(SNAP) 관련 수혜자격 강화로 인한 예산절감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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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부문

2008년
농업법
추진 경우
기준치(1)

기준치와의
차이(2)

재정지출예상액
((1)+(2))

상원안 하원안 상원안 하원안

Ⅰ Commodities 62,944 -19,428 -23,584 43,516 39,360

II Conservation 64,067 -6,374 -6,148 57,693 57,919

III Trade 3,442 0 0 3,442 3,442

IV Nutrition 772,109 -4,000 -16,075 768,109 756,034

V Credit -2,665 0 0 -2,665 -2,665

VI Rural Development 25 115 105 140 130

VII Research 214 681 546 895 760

VIII Forestry 9 9 4 18 13

IX Energy 750 780 0 1,530 750

X Horticulture 1,080 360 435 1,440 1,515

XI Crop Insurance 90,867 5,036 9,523 95,903 100,390

XII Miscellaneous 0 -319 50 -319 50

Total 992,842 -23,140 -35,144 969,702 957,698

표 4-2. 농업법(안)별 재정지출 소요 예상치 비교(향후 10년간 합계, 2013-2022)

단위: 백만 달러

자료: CRS(2012), The 2012 Farm Bill: A Comparison of Senate Passed S. 3240 and the House

Agriculture Committee’s H.R. 6083 with Current Law

□ 미국의 정부재정 지출 감축을 위한 농업개혁과 농업부문의 역할이 기대되

고 있던 시점에서 상하원의 2012년 농업법안은 거의 기존 수준의 농업과 

식품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 볼 수 있음.

○ 의회 예산처(CBO) 추정에 의하면 만일 2008년 농업법이 앞으로도 10

년간 지속되는 경우 예상되는 재정지출액은 992,842백만 달러로 거의 

1조 달러에 달함.

- 이러한 기준치 대비 상원 농업법안은 향후 10년간 재정지출액이 

23,140백만 달러(2.3%)감소한 969,702 백만 달러로 예상되며, 하원 농

업법안은 35,144백만 달러(3,5%) 축소된 957,698백만 달러임.

- 2008년 농업법에 비해 향후 10년간 농업부문에 230억 달러 가량 재정

지출 감소를 표방하는 상원 농업법안은 2011년 가을 상하원 농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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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합동으로 재정지출감축위원회(Joint Select Committee on Deficit

Reduction)에 제출한 제안과 동일한 수치이며, 향후 10년간 350억 달

러 가량의 농업부문 지출 감축은 2013년 재정회계연도 하원의 예산절

감안(House budget resolution)과 거의 일치하는 수치로 기존에 논의되

던 수준임.

□ 농업법에 의해 향후 10년간 가장 많은 예산 지출 소요가 예상되는 부문은 국

민영양(Nutrition), 작물보험(Crop Insurance), 환경보전(Conservation), 그리고 

품목별농가지원(Commodities)의 순이며, 이들 4개 부문에 대한 정책지원 금

액이 미국 전체 농업부문 예산지출 지원의 99% 이상을 차지함.

○ 현행 2008년 농업법에 비해 상하원안 모두 국민영양, 환경보전, 농가품

목지원은 절대 지출액 측면에서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에 작물보험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상하원안 모두 지출액 증가가 예상됨.

- 현행 2008년 농업법과 비교하여 전체 농업예산 지출액에서 주요 부문

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하원안 모두 국민영양과 작물보험에 대한 지원

은 지출액 비중측면에서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에 환경보전과 품목별 

농가지원은 상하원안 모두 현행보다 지출비중의 감소가 예상됨.

□ 미국에서 향후 10년간 농업 관련 예산에서 가장 많은 지출이 예상되는 것은 

과거와 같이 식품영양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임.

○ 식품영양지원 프로그램이 전체농업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행 

2008년 농업법이 지속되는 경우 77.8%, 상원안의 경우 79.2%, 하원안

의 경우 78.9%로 추정되었음.

- 이는 식품보조 정책에 대한 개혁을 통한 재정지출 삭감의 목소리가 커

졌음에도 불구하고, 식품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과 2012년 

11월 양대 선거가 예정된 상황에서 저소득 빈곤층에 대한 대표적 복지

지원정책인 식품보조를 계속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정치적 입장이 반영

된 결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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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영양지원 프로그램의 뒤를 이어 많은 예산 지출이 이루어지는 부문은 

작물보험에 대한 지출이며, 그 뒤를 이어 환경보전과 품목별지원 관련 정

책부문이 차지하고 있음.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작물보험에 대한 재정지출은 4대 주요 농업지원 

부문 중 유일하게 절대금액 측면에서 상하원 농업법안 모두 지출 증가

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 총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하원 농업법

안 모두 현행 2008년 농업법이 지속되는 경우에 비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 작물보험이 전체 예산지출에서 차지비중은 현행 2008년 농업법이 계

속 진행되는 경우 9.2%에서 상원안의 경우 9.9%, 하원안의 경우 

10.5%로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되었음.

- 이는 세계적인 기후변화 움직임, WTO와 FTA로 인한 무역자유화 가

속화 등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농가경영 위험성 증대와 

소득변동성 증가 등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위험관리 장치의 강화 

움직임으로 판단됨.

- 특히 농가에 대한 대표적 지원정책인 현행 고정직불과 경기조정적 가

격보전직불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

러한 기존의 직접적인 농가 소득 및 가격지지 정책을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장치로 전환한다는 명목과 보완책으로 작물보험에 대한 지원

강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농산물 가격 상승과 농가경제의 상대적 호전 상황에서 현행 환경보전

과 품목별 지원에 대한 예산지출은 2008년 농업법에 비해 절대 금액과 

함께 차지하는 비중도 축소될 예정임.

- 환경보전 지원의 경우 총 지출액은 향후 10년간 62억 달러(하원안) 내

지 64억 달러(상원안)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전체 농업예산에서 차지

하는 비중도 6%대로 2008년 농업법의 계속 추진시 6.5%에 비해 감소

할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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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민영양 작물보험 환경보전 품목지원 합계

2008년농업법지출액
(baseline)

7,721

(77.8%)

909

(9.2%)

641

(6.5%)

629

(6.3%)

9,928

(100%)

2012년농업법지출액
(상원안)

7,681

(79.2%)

959

(9.9%)

577

(6.0%)

435

(4.5%)

9,697

(100%)

2012년농업법지출액
(하원안)

7,560

(78.9%)

1,004

(10.5%)

579

(6.0%)

394

(4.1%)

9,577

(100%)

- 품목별 소득 및 가격지원도 향후 10년간 194억 달러(상원안) 내지 235

억 달러(하원안)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전체 농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대에서 4%대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표 4-3. 주요 부문별 총 예산소요 예상액 비교(향후 10년간 합계)

단위: 억 달러, %

자료: CRS(2012), The 2012 Farm Bill: A Comparison of Senate Passed S. 3240 and the House

Agriculture Committee’s H.R. 6083 with Current Law

○ 특히 상하원 간 가장 큰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식품영양지원 부문에

서의 재정지출 차이가 앞으로 2012년 농업법의 최종 합의에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하원 간에 어떻게 이 부문이 합의되느냐에 따라 최

종적으로 다른 부문과 개별정책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증가 혹은 감소

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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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 부문별 내용 비교  

3.1. 품목별 프로그램(Commodity Programs) 

□ 미국의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정책은 개별 농산물에 대해 직접적으로 가격

과 소득을 지지하는 품목별 프로그램이 대표적임.

○ 현행 2008년 농업법은 고정직불제(DP), 마케팅론제(Marketing Loan),

가격보전직접지불제(CCP), 그리고 수입보전직접지불제(ACRE)를 통해 

가격지지와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해 왔음.

- 이러한 품목별 농가지원 정책은 USDA 농업지원청(farm service agen-

cy: FSA) 관장 업무임.

□ 그런데 상하원 농업법안은 모두 전통적인 품목지원 정책인 고정직불제, 가

격보전직불제, 수입보전직불제를 폐지하는 대신 새로운 농가소득지지 및 

경영안정 정책을 제안하였음. 다만 최저가격지지 역할을 하는 유통지원융

자제도(marketing assistance loans)는 현행체제 그대로 유지됨.

○ 고정직불제도는 과거의 생산실적을 기준으로 밀, 옥수수, 콩, 쌀, 보리,

귀리, 면화, 땅콩 등 정책대상품목(covered crops)에 대해 매년 일정 금

액을 지불하는 제도임.

- 따라서 고정직불은 현재와 같이 정책대상 품목들에 높은 시장가격이 

형성된 경우에도 지급하며, 이로 인해 최근 미국 정부의 품목별 지불

금의 대부분이 고정직불에 지출됨.

- 고정직불금 폐지로 인해 앞으로 10년간 500억 달러(연간 50억 달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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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지출 감소가 예상되며, 이러한 감축분은 새롭게 제안된 농장지원 

프로그램과 작물보험지원 강화를 위해 사용될 것으로 보임.

○ 가격보전직불제는 가격에 연동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밀, 옥

수수, 보리, 쌀, 대두, 기타 유지작물, 면화, 땅콩 등 정책대상 품목을 미

리 정해두고 이들 품목의 유효가격(effective price)이 목표가격보다 낮

을 때,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임.

- 유효가격은 당해 연도 융자단가(loan rate)와 전국평균 시장가격 가운

데 높은 것과 2008년 농업법에서 규정한 해당품목의 고정직접지불 단

가를 합한 금액임.

- 하지만 생산량 수준에 관계없이 목표가격과 유효가격과의 차액을 지

불하는 제도로 생산량이 크게 떨어질 경우 소득이 감소함에도 가격이 

올라 과소보상되고, 반대의 경우는 과대보상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비판이 있었음.

- 이에 2008년 농업법에서는 이러한 가격보전직불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수입(revenue)기준 보조금 지급정책인 수입보전직접지불을 신설하여 

농가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음.

○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은 2008년 농업법의 가격보전직불제와 수입보

전직접지불제라는 이름은 폐지하는 대신에 개념적으로는 동일한 가격

보장과 수입보장 농가지원 프로그램을 채택하였음.

- 하원 농업법안은 현행 2008년 농업법에서 가격보전직불제와 수입보전

직접지불제와 유사한 형태의 가격손실보상제도(PLC)와 수입손실보상

제도(RLC)를 제안하면서 둘 중 하나를 농가가 선택하는 형태의 농가

지원제도를 만들었음.

- 상원 농업법안은 하원 농업법안이 농가에게 가격보장과 수입보장 중 

하나를 선택하는 메뉴방식을 제안한 것과 달리 오직 수입보장을 위한 

방안인 농업위험보상제도(ARC)를 제안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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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원 농업법안에서는 농장위험관리지원(Farm Risk Management Election)

이라는 조항(section 1107)을 두고, 가격손실보상제와 수입손실보상제를 

제안하고 있음.

○ 10ha 이상 정책대상품목을 경작하는 농민들은 가격하락 위험에 대응한 

가격손실보상제와 수입하락 위험에 대응한 수입손실보상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 면화를 제외하고는 현행 2008년 농업법의 가격보전직불제와 수입보전

직접지불제, 정책대상품목이 동일함.

- 참고로 품목별 지원 정책(Title I)에서 제외된 면화는 Stacked Income

Protection Plan (STAX)으로 불리우는 새로운 작물보험 정책(Title XI)

의 대상품목으로 상하원 농업법안 모두에서 제안됨. STAX는 수입보

장 관련 작물보험임.

- 한편 하원 농업법안은 가격손실보상제를 선택한 농가가 Supplemental

Coverage Option(SCO)이라 불리는 추가적인 작물보험 프로그램을 구

매할 수 있게 하였음. 다만 수입손실보상제를 선택한 농가는 이 보험 

프로그램을 살 수 없음.

○ 우선 하원농업위 농업법안의 가격손실보상제는 2008년 농업법의 가격

보전직불제와 동일한 개념으로 정책대상 품목을 미리 정해두고 이들 

품목의 유효가격(Effective price)이 정부가 설정한 기준가격(CCP의 목

표가격에 상응)보다 낮을 때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임.

- 이때, 유효가격은 유통년도 초기 5개월 동안의 전국평균 시장가격

(midseason price)과 당해 연도 융자단가(loan rate) 가운데 높은 것임.

○ 품목별 가격손실보상제도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됨.

- 품목별 PLC 지불금액= 지불단가×지불면적(식부면적×85%+휴경면적

× 30%) × 지불단수

- 지불단가(Payment rate)= 기준가격(reference price)- 유효가격(effective price)



51

- 기준가격= 품목별로 사전에 지정된 목표가격  

- 유효가격= 유통년도 첫 5개월 동안 평균시장가격(midseason price)

혹은 융자단가(marketing loan rate) 중 높은 것

- 지불면적(Payment acres)은 해당연도 식부면적의 85%와 휴경면적

(prevented plantings)의 30%

- 단 품목별 지불면적의 합은 2012년 9월 30일 기준 정책대상품목과 면

화의 농장 기준면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할 경우 비례적으로 감

축하여 적용함.

- 지불단수(Payment yields)는 2008농업법의 CCP 기준단수 혹은 2008~2012

년 평균단수의 90%

○ 가격손실보상제도의 정책대상품목은 밀, 옥수수, 수수, 보리, 귀리, 쌀

(장립종), 쌀(중단립종), 대두, 기타유지작물, 땅콩, 병아리콩(소형), 병

아리콩(대형), 렌즈콩(lentils), 건조완두(dry peas) 등으로 면화(upland

cotton)를 제외하고 2008년 농업법의 CCP 대상품목과 동일함.

○ 그런데 하원농업위 농업법안의 가격손실보상제도의 핵심이 되는 품목

별 기준가격은 2008년 농업법의 가격보전직불제하 목표가격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설정됨으로써 가격하락으로 인한 위험에 대한 안정장치

를 강화하였음.

- 이렇게 과거보다 높은 목표가격의 설정은 고정직불제 폐지에 대한 보

상과 현재의 높은 시장가격, 그리고 앞으로도 농산물 가격이 대체적으

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한 결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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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dity Unit
2008년농업법의
목표가격

2012년하원농업법안
기준가격

밀 $/Bushel 4.17 5.50

옥수수 $/Bushel 2.63 3.70

수수 $/Bushel 2.63 3.95

보리 $/Bushel 2.63 4.95

귀리 $/Bushel 1.79 2.40

면화 $/Pound 0.7125 -

장립종 쌀 $/Hundredweight 10.50 14.00

중립종 쌀 $/Hundredweight 10.50 14.00

땅콩 $/Ton 495 535

콩 $/Bushel 6.00 8.40

기타 유지 $/Hundredweight 12.68 20.15

건조 완두 $/Hundredweight 8.32 11.00

렌즈콩 $/Hundredweight 12.81 19.97

작은 병아리콩 $/Hundredweight 10.36 19.04

큰 병아리 콩 $/Hundredweight 12.81 21.54

표 4-4. 2008년 농업법 목표가격과 2012년 하원 농업법안 기준가격 비교

자료: CRS(2012), The 2012 Farm Bill: A Comparison of Senate Passed S. 3240 and the House

Agriculture Committee’s H.R. 6083 with Current Law

○ 한편 하원 농업법안의 수입손실보상제(RLC)는 2008년 농업법에서 처

음 도입된 수입보전직접지불제(ACRE)와 동일한 개념으로 수입(revenue)

기준 보조금 지급정책임.

- 가격손실보상제(PLC)대신 수입손실보상제(RLC)를 선택하는 경우 농

가는 이 제도의 혜택을 품목별로 받을 것인지 혹은 전체 농장을 기준

으로 받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함.

○ 수입손실보상제(RLC)는 군(County) 기준으로 정책대상품목의 해당연

도 단위면적당 실제수입이 발동 기준수입보다 적을 때, 그 차이를 보전

하는 방식임.

- 농가별 RLC 지불금액= (발동기준수입- 실제수입)×지불면적

- 발동기준수입(county revenue loss trigger)은 정책대상품목의 최근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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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올림픽 평균 지역(County)수입의 85%임.

- 실제수입(actual county revenue)은 지역(County) 평균 단수와 유통년

도 첫 5개월 동안 평균시장가격(midseason price) 혹는 융자단가

(marketing loan rate) 중 높은 것을 곱하여 계산됨.

- 지불면적은 농가의 정책대상품목 해당연도 식부면적의 85%와 휴경면

적의 30%

※ 2008년 농업법의 수입보전직접지불제(ACRE)가 주 수준(state level)

에서의 평균수입을 근거로 보장해주는 것과 달리 2012년 하원 농업

법안은 군단위(county level)의 평균수입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하원 농업위 농업법안이 농가에게 가격보장과 수입보장 중 하나를 선택하

는 메뉴방식을 제안한 것과 달리 상원 농업법안은 오직 수입보장을 위한 방

안인 농업위험보상제(ARC)를 제안하고 있으며, 정책대상 품목은 하원농업

법안과 동일함.

○ 상원의 ARC는 단위면적당 실제수입(actual crop revenue)이 기준수입

(benchmark revenue)의 89%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불하

는 것임.

- 이때, 농가는 농장수준(farm level) 혹은 지역수준(county level)에서 계

산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 단 농가는 자신이 관할하는 전체농장에 대해 두 가지 대안 중 하나를 

선택가능함. 즉 일부 품목은 농장수준, 나머지는 지역수준 보장혜택을 

볼 수는 없음.

- 어느 경우나 단위면적당 최대지불금액은 단위면적당 기준수입의 10% 이상

을 넘을 수 없음.

- 상원의 이러한 ARC와 함께 농가는 보완적보상옵션제(SCO)라 불리는 

추가적인 작물보험 프로그램을 구매할 수 있게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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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원 농업법안에 의해 개별농가의 농장수준(farm level)정보를 이용해

서 수입이 보장되는 ARC는 다음과 같음.

- 개별농장 정보이용 ARC 지불금액= (기준수입×89%- 실제수입)×지불면적

- 기준수입(benchmark revenue)은 최근 5개년 올림픽 평균 가격과 단수를 

이용한 농장수입

- 지불면적은 농가의 정책대상품목 해당연도 식부면적의 65%와 휴경면적의 45%

○ 상원 농업법안에 의해 군 수준(county level) 정보를 이용해서 수입이 

보장되는 농업위험보상제(ARC)는 다음과 같음.

- 지역정보이용 ARC 지불금액= (기준수입×89%- 실제수입)×지불면적

- 기준수입(benchmark revenue)은 최근 5개년 올림픽 평균 가격과 단수

를 이용한 지역수입  

- 지불면적은 농가의 정책대상품목 해당연도 식부면적의 80%와 휴경면적의 

45%

□ 상원 농업법안은 품목별 지원 조항(Title I)의 ARC와 함께 작물보험 조항

(Title XI)에 보완적보상옵션제(Supplemental Coverage Option: SCO)라 불

리는 추가적인 작물보험 프로그램을 국가보험료 보조(보험료의 70%)를 통

해 구매할 수 있게 하였음.

○ SCO는 군 단위수준(county-level)에서 단수와 수입위험을 줄여주는 작

물보험을 구입한 농가에 대해 지역기준 단수와 가격을 통해 추가적으

로 농가손실을 지원해 주기 위한 보험임.

- SCO는 ARC제도와 함께 농가소득안전망 장치의 일환으로 단수와 가

격 변화에 대비하여 농가가 가입한 지역보험의 자기부담률(Deduc-

tible)을 줄여주기 위한 보완장치로 고안된 보험제도임.

- SCO 보상범위는 농가가 선택한 지역보험의 유형과 자기부담률

(Deductible)수준, 그리고 ARC 선택 여부에 따라 달라짐.

- ARC를 선택한 농가의 경우는 이 제도를 통해 이미 기준수입의 79%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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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농장수준

Individual ARC
지역수준
County ARC

비고

지불요건
(Payment)

실제 농장수입(farm
revenue)이 기준농장수입의

89%보다 낮을 때

실제 지역수입(county
revenue)이 기준농장수입의

89%보다 낮을 때

정책대상품목을 대상으로 품
목별로 지급됨.

기준수입
(Benchmark
Revenue)

농장단수×시장가격
(최근 이전 5개년 올림픽

평균)

지역단수×시장가격
(최근 이전 5개년 올림픽

평균)

시장가격은 US 평균가격임.
단, 시장가격 적용 시 땅콩은
$530/톤, 쌀은 $13/cwt(100
파운드) 이하의 가격은 사용
할 수 없음
(최저가격 보장)

실제수입
(Actual
Revenue)

농장단수×(시장가격과
융자단가 중 큰 것)
(해당연도)

지역단수×(시장가격과
융자단가 중 큰 것)
(해당연도)

시장가격은 작물유통연도 초
기 5개원 연 US 평균가격
임.

단위면적당
지불단가
(Per Acre
Payment )

(농장기준수입×89%-
실제수입)과

농장기준수입×10% 중
적은 것

(지역기준수입×89%-
실제수입)과

지역기준수입×10% 중
적은 것

-최대 지불금액은 기준수입
의 10%임.
즉 실제수입이 기준수입의
79%와 89% 사이에서 발생
한 손실에 대해 지불함.

총 지불금액
(Total
Payment)

(지불단가 × 식부면적의
65%) + (지불단가×
휴경면적의 45%)

(지불단가 × 식부면적의
80%) + (지불단가×
휴경면적의 45%)

-수혜대상 식부면적과 휴경
면적을 대상으로 지급함.
-연간 지불상한은 땅콩 5만
달러, 땅콩을 제외한 모든 정
책대상품목합계 5만 달러임.
-환경보전과 습지보전 등
의무준수조항이 있음.

서 89% 사이를 보장해 주고 있으므로 SCO를 통해 21% 손실금액과 

가입한 작물보험의 자기부담금(Deductible) 사이의 보장범위까지 보상

해주는 보험을 구매할 수 있음.

- ARC를 선택하지 않은 농가의 경우는 SCO를 통해 가입한 작물보험의 

자기부담금(Deductible)까지 보상해주는 보험을 구매할 수 있음.

- SCO 기준수입을 결정하는 기준단수와 가격은 현행 지역단위 단수작

물보험(Group Risk Plan , GRP), 지역단위 수입보험(Group Revenue

Insurance Policy, GRIP)과 유사함. 보다 구체적인 운영지침은 향후 

USDA에 의해 만들어 질 것임.

표 4-5. 상원 농업위험보상제(ARC)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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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농장수준

Individual ARC
지역수준

County ARC
보완적보상옵션제

(SCO)

보상단위

(Unit Covered)
농장단위 개별 품목 지역단위 개별품목 지역단위 개별품목

보장된 손실범위

(Loss Covered)

기준수입의 11%와

21% 사이

기준수입의 11%와

21% 사이

- ARC농가: 기준수입의

21%와 자기부담율

(deductible) 사이

- 비 ARC농가: 기준수

입의 0%와 자기부담

율(deductible) 사이

기준수입

(Benchmark

Revenue)

농장단수×시장가격

(최근 이전 5개년

올림픽 평균)

지역단수×시장가격

(최근 이전 5개년

올림픽 평균)

지역기대단수×보험예정

가격(아직 농업법안에는

구체적인 내용 미제시)

실제수입

(Actual Revenue)

농장단수×(시장가격과

융자단가 중 큰 것)

(해당연도)

지역단수×(시장가격과

융자단가 중 큰 것)

(해당연도)

지역단수×시장가격

(아직 농업법안에는

구체적인 내용 미제시)

보상지불면적

(Farm Payment

Acre)

- 수혜자격이 있는 식부

면적의 65%

- 수혜자격이 있는 휴경

면적의 45%

- 수혜자격이 있는 식부

면적의 80%

- 수혜자격이 있는 휴경

면적의 45%

전체 식부면적

보험료보조(Premi

um Subsidy)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70%

지불상한

(Payment Limit)

땅콩 $50,000,

기타 정책대상품목 합계

$50,000

땅콩 $50,000,

기타 정책대상품목 합계

$50,000

없음

표 4-6. 상원 농가위험보상제(ARC)와 보완적보상옵션제도(SCO)의 비교

□ 농가 수입보장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상원안은 하원안에 비해 좀 더 높

은 보장수준과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우선 하원의 수입손실보상제(RLC)는 실제수입이 기준수입(county historical

revenue)의 85% 이하로 떨어질 때, 그 차액을 보전해주기에 농가가 15%의 

손실을 감수하는 데 비해 상원의 농업위험보상제(ARC)는 지역평균수입

(county historical revenue)의 89%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농가는 11%의 손

실만을 감수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보장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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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상원안은 추가적으로 농민이 지역(county)과 개별농장(individual

farm) 수준에서 보장수준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 주고 있으며,

농업위험보상제도(ARC)와 결합하여 농가가 보완적보상옵션제(SCO)라

는 추가적인 작물보험 프로그램을 구매할 수 있게 하였음.

□ 미국의 주요 농산물에 대한 대표적인 가격지지정책인 유통지원융자제도

(marketing assistance loan)는 면화의 융자단가에 일부 변화를 제외하고 상

하원 농업법안 모두 2008년 농업법을 그대로 유지함.

○ 이 제도는 농산물 가격하락에 대비하여 농산물가격을 지지함으로써 농

가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시장가격이 융자단가(loan rate)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어떤 형태로든 지원해 주는 것이므로 융자단가가 사

실상 최저보장가격이 됨.

- 정책대상품목(20개): 밀, 옥수수, 수수, 보리, 귀리, 쌀(장립종), 쌀(중단

립종), 대두, 기타 유지작물, 육지면화(upland cotton), ELS면화(ELS

cotton), 땅콩, 등급양모, 비등급양모, 앙골라 염소의 털(mohair), 꿀, 병

아리콩(소형), 병아리콩(대형), 렌즈콩(lentils), 건조완두(dry peas) 등

임.

○ 면화에 대한 융자단가를 현행 부셀당 0.52달러라는 고정가격에서 최근 

2년간 세계시장가격의 단순평균치 변경시켰음.

- 단 면화의 융자단가가 부셀당 최소 0.47달러보다 적지 않고, 최대 0.52

달러를 넘지 않아야 함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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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단위t 2008년 농업법
2012년 농업법안
(상하원 동일)

밀 $/Bushel 2.94 2.94

옥수수 $/Bushel 1.95 1.95

수수 $/Bushel 1.95 1.95

보리 $/Bushel 1.95 1.95

귀리 $/Bushel 1.39 1.39

장립종 쌀 $/Hundredweight 6.50 6.50

중립종 쌀 $/Hundredweight 6.50 6.50

콩 $/Bushel 5.00 5.00

기타 유지작물 $/Hundredweight 10.09 10.09

면화 $/Pound 0.52
최근 2개년 평균

세계가격

ELS 면화 $/pound 0.7977 0.7977

땅콩 $/Ton 355.00 355.00

등급 부여 모 $/Pound 1.15 1.15

등급외 모 $/Pound 0.40 0.40

모헤어 $/Pound 4.20 4.20

꿀 $/Pound 0.60 0.60

작은 병아리콩 $/Hundredweight 7.43 7.43

큰 병아리콩 $/Hundredweight 11.28 11.28

렌실 $/Hundredweight 11.72 11.72

건조 완두 $/Hundredweight 6.22 6.22

표 4-7. 마케팅론 대상품목 및 융자단가(Loan Rates)

□ 2008년 농업법에서 만들어졌던 보완적 농업재해 지원 프로그램(Supple-

mental Agriculture Disaster Assistance: SADA) 아래 5개 재해지원 프로그

램 중 작물 생산농가의 수입을 추가적으로 보상해 주는 보완적수입지원직

불제(SURE)를 제외한 4개의 프로그램은 상하원 2012년 농업법안 모두에

서 재승인되었음.

○ 2008년 농업법은 홍수, 가뭄, 가축질병 등 긴급재해, 기상이변, 환경조

건 변화에 따른 긴급농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과거와 달리 자동적으로 

농가를 긴급지원해 주는 5가지 유형의 보완적 농업재해 지원 프로그램

(SADA)을 도입하여 작물, 가축, 과수, 나무 등 생산농가의 소득 안정망

을 확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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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 양봉, 양식 물고기 생산농가의 자연재해손실을 지원하는 프로그

램(Emergency Assista nce for Livestock, Honey Bees, and Farm-

Raised Fish)

- 가축 목초지나 건초의 가뭄, 화재 손실 발생 농가에 대한 가축사료재

해지원 프로그램(Livestock Forage Disaster Program)

- 기후 영향으로 가축 사망률이 평상시보다 높을 경우 축산농가를 보상

해 주는 가축보상직불제(Livestock Indemnity Payments)

- 과수나 묘목의 자연재해 지원프로그램(Orchard and Nursery Tree

Assistance Program)

- 자연재해에 대비 농가단위로 수입(Revenue)감소를 보전하여 주는 수

입지원제도(SURE).

○ 이중 SURE는 연방정부가 재해지역으로 선포한 군(County)이나 인접지

역 군(County) 내의 생산농가로서 농장 수입손실이 평상적인 생산연도 

대비 농장수입의 50% 이상 발생한 농가에 대한 재해지원제도였으나 

이번에 폐지됨.

- 다만 농장수준의 수입을 보장해주는 상원의 ARC에 이러한 요소가 들

어가 있음.

□ 품목별 농가지원 정책에 대한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향후 개정될 2012년 농업법의 품목별 농가지원 정책에서 가장 크게 

강조되는 분야는 수입기반(revenue based)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전망 장치 

확충 등을 통한 농가 위험관리 방안이 될 것으로 전망됨.

○ 현행 고정직불제(DP), 가격보전직불제(CCP), 수입보전직불제(ACRE),

보완적수입지원직불제(SURE)가 폐지되더라도 이를 변형한 소득안전

망과 폭넓은 보험제도의 도입 등으로 농가의 경영위험을 관리하는 방

향으로 새로운 농업법이 개정될 것으로 전망됨.

- 높은 농산물 가격과 함께 농가경제 여건이 호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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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으로 지급되는 직불금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기존 CCP와 ACRE

의 실효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판단됨.

- 또한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 등 최근 40년 사이 최고의 호황을 누리는 미

국 농업계가 정부적자 감축에 동참하고, 미국의 생산 및 가격연계 품목별 

지불금 제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도 줄이겠다는 뜻으로 판단됨.

- 하지만 1996년 농업법이 안전망 없이 목표가격을 폐지한 결과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결국 긴급지원금이 지급되고, 2002년 농업법에서 CCP

가 도입되면서 다시 목표가격제도가 부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현재 

농산물 가격이 아무리 높다하더라도 급격한 농업개혁이 불가능한 상

황이며, 어떤 형태로든 농가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위한 보호장치를 마

련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의 품목별 농가지원 정책의 핵심은 상원

이 제안한 농업위험보상제(ARC)와 하원 농업위가 제안한 수입손실보

상제도(RLC)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수입기준 경손정책을 통해 농가의 

자체 손실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하고 있다는 것임.

- 일반적으로 작물보험의 보장수입 범위(coverage)는 실제수입의 70~85%

수준으로 만일 손실이 자기부담금(deductible)보다 적은 수준에서 발생하

는 경우 농가는 이러한 손실을 작물보험을 통해 지원 받지 못하거나 작

물보험에 의해 보상을 받더라도 손실의 15~30%는 농가가 스스로 부담

해야함.

- 이러한 자기부담금 내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일반적으로 경손(Shallow

Loss)이라 말하며, 이렇게 작물보험에 의해 보상받지 못하는 농가손실 

부문을 지원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상하원 양원은 2012년 농업법안에 

경손정책을 제안하게 되었음(자세한 내용은 제5장 1절 참조).

- 이러한 경손보상 정책은 최근 높은 농산물 가격에도 불구하고 가격변

화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주요 품목에 지불되는 직불금(DP)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함께 현재와 같이 목표가격보다 높은 시장가격 형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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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거의 발동되지 않는 가격보전직불제(CCP)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

의 대체 수단으로 강구된 것임.

□ 한편 품목별 농가지원 정책의 지급한도와 수혜자격과 관련하여 2012년 상

하원 농업법안은 2008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더 강화된 조치를 취하였음.

○ 현행 2008년 농업법에 의하면 품목별 지원 프로그램의 1인당 수혜한도

(cap payments per person)는 고정직불 4만 달러, 가격보전지 달러(CCP)

6만 5천 달러, 수입지원직 달러(ACRE) 7만 3천 달러이며, 유통지원융자

제도(Markering loan assiatance) 지원는 상한이 없음.

- 그리고 농업소득(farm income)이 75만 달러 이상이거나 농외소득(non-

farm income)이 50만 달러 이상인 자는 품목별 지원제도의 지급대상에

서 제외하고 있음.

○ 상하원 농업법안은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과도 차이가 있으며, 상호 법

안끼리도 차이가 존재함.

- 상원 농업법안의 경우 농업위험지원제도(ARC)는 1인당 5만 달러, 유통

지원융자제도는 1인당 7만5천 달러의 지급상한을 규정하고 있음. 땅콩

은 단일품목으로 각각 의 정책에 대해 5만 달러의 지급상한을 제안함.

- 하원 농업법안의 경우 가격손실지불제도(PLC)과 수입손실지불제도

(RLC)는 땅콩을 제외한 모든 정책대상품목의 지원합계를 기준으로 1

인당 12만 5천 달러, 땅콩은 단일품목으로 12만 5천 달러의 지급상한

을 제안함. 하원안의 경우 유통지원융자제도는 2008년 농업법과 같이 

지급상한이 없음.

○ 한편 2008년 농업법은 농업소득(farm income)이 75만 달러 이상이거나 

농외소득(non-farm income)이 50만 달러 이상인 자는 품목별 지원제도

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은 모두 이러한 

농업소득과 농외소득 구분을 폐지하는 대신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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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usted gross income)이 75만 달러 이상(상원안) 혹은 95만 달러 이상

(하원안)인 경우 수혜자격이 없음.

- 이렇게 통합된 소득으로 품목별 지원제도의 지급대상를 제한하는 주

요 이유는 고소득 부농과 기업적 상업농, 그리고 부유한 소득자에 대

한 정부지출이 증가한다는 비판적 여론을 해소하기 위해 품목별 정책 

보조금의 지급한도와 수혜자격을 강화한 것으로 판단됨.

□ 낙농정책의 경우 낙농품가격지원제도(DPSP: Dairy Price Support Program),

우유소득손실계약제도(MILC: Milk Income Loss Contract)와 낙농수출보조

제도(DEIP: Dairy Export Incentive Program)를 폐지하는 대신 낙농생산자

마진보호제도(DPMP: Dairy Producer Margin Protection Program)를 통해 

대안적으로 낙농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함.

○ 낙농품가격지원제도(DPSP)는 과잉 생산된 버터, 저지방건조우유, 치즈

를 정해진 최소가격에 USDA가 구매해 줌으로써 우유의 농가가격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임.

-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은 모두 이 제도의 폐지를 제안함.

○ 우유소득손실계약제도(MILC)는 낙농분야의 가격보전직불제(counter-cy-

clical payment program)로서 우유 시장가격이 목표가격($16.94/cwt) 이

하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이의 45%를 우유농가에 보전해주는 것임.

-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은 모두 이 제도의 폐지를 제안하고 있음. 단 

상원은 2013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2013년 7월 1일부로 폐지를 제

안함.

○ 낙농수출보조제도(DEIP)는 낙농품 수출업자에게 현금보조를 지급하는 

것으로, WTO 수출보조감축의 이행약속 수준 내에서 EU의 낙농품 수

출보조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해 왔으나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은 동 

제도의 폐지를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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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부터 선진국의 모든 농산물 수출보조를 철폐하겠다고 약속한 

2005년 12월 WTO 홍콩각료회의 약속이행 차원으로 판단됨.

○ 위에 언급한 낙농 프로그램들을 폐지하는 대신 상하원 2012년 농업법

안은 낙농생산자이익보호제도(DPMPP: Dairy Production Margin Pro-

tection Program)를 신설하여 우유시장가격에서 사료비용을 제외한 단

위당 마진이 4.00달러/cwt 보다 하락하는 경우 이를 보장해주는 것을 

제안함.

3.2. 환경보전(Conservation)

□ 미국에서 농업생산과 밀접히 연관된 물과 토양에 대한 보전과 관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1930년대부터 있어 왔지만 명시적으로 농업법에 보전

(Conservation)이라는 독립적 장(Title)을 두고 물과 토양문제를 넘어 전반적

인 농업자원 및 환경보전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정책이 시행된 것은 1985년 

농업법부터임.

○ 1985년 농업법에서 처음으로 보전(Conservation)이라는 장(Title)하에 

휴경에 대한 직접지불정책인 보전유보제도(CRP) 등을 도입한 이후 농

업자원과 환경보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주기적으로 개정되는 농업

법을 통해 재승인, 수정, 신설, 폐지 및 통합되는 과정을 겪어왔음.

□ 현재 USDA는 농업자원과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광범위한 보전정책

(conservation programs)을 시행하고 있는데, USDA에 의해 관리되는 보전

프로그램은 크게 휴경농지(land retirement and easement programs)대상 프

로그램과 경작농지(working lands) 대상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음.

○ 휴경농지(land retirement/easement) 프로그램은 토지를 휴경하거나 혹

은 토지를 숲, 목초지, 습지 등으로 전환하는 장기 보전 대책으로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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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료지급(rental payment)과 비용분담(cost-sharing)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함.

- 주요 휴경 프로그램으로는 보전유보프로그램(Conservation Reserve

Program:CRP), Conservation Reserve Enhancement Program (CREP),

Wetlands Reserve Program (WRP), Grasslands Reserve Program

(GRP), Farmland Protection Program (FPP) 등이 있음.

- 특히 CRP는 토지휴경 및 부담완화(land retirement/easement) 프로그램 

중 가장 큰 재정지출 규모로 시행되는 제도로서 USDA 전체 보전프로

그램 연간 지출액(약 60억 달러)의 1/3(약 20억 달러)을 차지함. 휴경제

도의 대명사인 보전유보제도(CRP)는 자발적 참가에 기초한 정책인데 

생산자가 침식도가 높고 기타 환경적으로 민감한 작물재배 농지를 1

0～15년 동안 작물생산을 중단하고 토지를 휴경할 때 보상하는 제도

로서 토지를 휴경하는 대가로 생산자는 임대료(rental payment)를 지불

받고, 농지에 영구피복작물(permanent cover crop)을 식부하며 이를 유

지하는 경우 비용분담(cost-share)과 기술지원 등을 추가적으로 지급받

고, 토지의 경제적 이용은 제한됨.

- 이러한 농지 휴경을 통한 보전정책은 근본적으로 토양침식 방지, 습지

보전, 수질개선, 생태계 유지 등 환경생태보전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

지만, 과잉생산을 억제하면서 간접적으로 생산자에 대한 소득지지 효

과를 통해 정부의 품목별 지원을 위한 재정지출 감소도 겨냥하고 있음.

○ 경작농지(Working land) 프로그램은 토지이용 관행을 개선하려는 농민

을 돕기 위해 기술이나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함.

- 주요 경작농지 프로그램으로는 환경개선지원사업(EQIP: 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s Program), 보전책임제도(Conservation Stewardship

Program: CSP), Agricultural Management Assistance (AMA) program,

Wildlife Habitat Incentives Program (WHIP) 등이 있음.

- 특히 EQIP는 경작농지에 대한 보존정책 중 가장 큰 규모로 시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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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이자 USDA 전체 보전프로그램 중 앞의 휴경제도인 CRP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재정지출을 소요하는 제도임, 이 제도는 축산 및 작물 

생산자의 사용농지의 보존 및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토양, 지표 및 지

하수, 공기의 질을 향상시키고 에너지를 보존하하는 경우 기술지원,

비용분담, 인센티브 지급 등을 수행함.

- 또한 2008년 농업법에서는 CSP를 도입하여 경작 중인 토지에 대한 보

전정책을 강화했는데, CSP는 다양한 형태의 보전관리(conservation

management) 및 토지기반구조설비행위(land-based structural practi-

ces), 예를 들면 가축분뇨처리시설, 경사지의 계단구축, 목초피복 수로

(grassed waterways), 등고선식 초목띠(contour grass strips), 여과띠

(filter strips), 방수로웅덩이(tailwater pits), 항구적 야생생물 서식지

(permanent wildlife habitats), 건축된 습지(constructed wetlands) 등을 

설치 혹은 유지하여 토양, 물, 야생생물 서식 등을 보존하려는 생산자

에게 지원하는 제도임.

○ 2002 농업법 이전에는 보전정책(conservation programs)에 사용되는 정

부재정지출의 대부분이 휴경농지(land retirement/easement) 프로그램에 

돌아갔으나 최근에는 경작농지(working lands) 보전 정책으로 재원 투

입이 증가하는 추세임.

□ 미국의 농업자원 및 환경보전정책별 사업비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

는데 아래 <표 4-8>과 같음.

○ 2010년 기준으로 총 56억 56백만 달러 보전(conservation) 관련 사업비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농지은퇴제도(46%), 경작농지제도(35%), 기타 

보전제도(14%), 농지보호제도(5%)의 순으로 규모가 큼.

- 개별 정책별로는 보전유보(휴경)사업(CRP), 환경개선사업(EQIP), 보

전기술지원사업(CAT)의 순으로 규모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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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지출

2010
지출

2011
추정

2012
예산

Total 4,905 5,656 6,145 6,588

Conservation Reserve Program 1,916 1,911 1,997 2,142

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s Program 1,067 1,174 1,180 1,408

Conservation Technical Assistance 730 762 762 783

Wetlands Reserve Program 436 630 726 785

Conservation Security Program 276 222 203 197

Farm and Ranch Lands Protection Program 121 150 175 200

Wildlife Habitat Incentives Program 85 83 85 73

Agricultural Water Enhancement Program 73 72 74 60

Resource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51 51 51 0

Grassland Reserve Program 48 100 117 67

Watershed Rehabilitation Program 40 40 40 0

Chesapeake Bay Watershed 23 43 72 50

Agricultural Management Assistance 15 15 15 10

Emergency Forest Conservation Reserve Program 10 8 9 8

Conservation Stewardship Program 9 390 601 788

Grassroots Source Water Protection Program 5 5 5 0

Voluntary Public Access and Habitat
Incentives Program

0 0 33 17

단위 : 백만 US$

표 4-8. 보전 관련 주요 정책과 예산 집행액

자료: Monke J. (2012a). Budget Issues Shaping a 2012 Farm Bill. June 1.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42484

□ 한편 미국 정부는 농민들이 자신의 여건에 맞는 보전 노력에 대해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포트폴리오 접근(Portfolio

Approach)을 취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이 미국 농업법에서도 보전프로그램을 농업보

전 포트폴리오(agricultural conservation portfolio)라 부르고 있음.

- 농지은퇴제도(Land retirement programs)는 일반적으로 농지를 농업생

산으로부터 장기간 제외시키는 조치인데 최소한 10년 동안이며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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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영구히 제외시키는 경우도 있음.

- 경작농지제도(Working-land programs)는 실제 생산에 투입된 농지에 

보전적 영농행위를 도입하고 이행하는 농민들에게 기술적 금융적 지

원을 해줌.

- 농지보호제도(Agricultural land preservation programs)는 농지를 농업

용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농지 사용권(예를 들면 개발권)을 구매함.

- 보전기술지원(Conservation Technical Assistance)은 농장의 환경적 개

선을 원하는 농민에게 USDA는 기술적 지원을 제공함.

○ 보전정책에 있어서 이러한 ‘portfolio’ 접근은 농업-환경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상당한 신축성을 부여하면서 대부분의 생산자는 자신의 농

업환경문제, 자원여건, 영농규모 및 경영구조 등의 차이에 따라 연방정

부의 메뉴방식의 보존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게 됨.

□ 미국 농업자원 및 환경보전정책의 특징은 이렇게 위에 언급한 포트폴리오 

접근에 따른 보존정책의 시행과 함께 최근 들어 경작농지보전에 대한 지출 

증대 및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임.

○ 미국은 농업자원 및 환경보전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농지은퇴제도,

경작농지제도, 농지보호제도, 보존기술지원 등 다양한 메뉴방식을 통해 

농가에 상당한 신축성을 부여하고 있음.

- 대부분의 생산자는 자신들의 농장여건에 따라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

는 다양한 정책 선택의 가능성을 부여받고 있으며, 자신의 환경개선 

노력 정도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짐.

○ 미국 농업자원 및 환경보전을 위한 재정지출은 농지은퇴제도를 통한 

휴경제도인 보전유보사업(CRP)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하지만 실제 경작

되는 농지에 대한 자원 및 환경보전사업인 환경개선사업(EQIP), 보전

보장사업(CSP)이나 보전책무사업(CStP), 야생서식지보호사업(W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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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포함되는 경작농지보전 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림 4-1. 미국의 농업자원 및 환경보전사업별 사업비 지출 추이

□ 또한 USDA는 자신들이 수행 중인 이러한 농업자원 및 환경보전 프로그램

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전의무준수조항(Conservation Compliance)을 두

고, 농가가 침식가능성이 있는 경작지보호(Sodbuster)와 습지보전을 위한 습

지보호(Swampbuster)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농가 지원정책인 

마케팅론, 직접지불, CCP 등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게 하고 있음.

○ 보전준수조항(Conservation Compliance)과 경작지보호(Sodbuster)조치

는 1985년 농업법에서 처음 도입된 후, 지금까지 계속 시행되는 제도

로 침식우려지(highly erodible land, HEL)에 작물을 재배할 경우 

USDA 산하 자연자원보전청(NRCS)으로부터 승인받은 보전조치

(approved conservation system)를 수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정

부의 농가 지원정책인 마케팅론, 직접지불, CCP 등의 각종 혜택을 받

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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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도는 대상 토지를 1981∼1985년 기간 중 경작 여부에 따라 2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운용되고 있음. 우선 동 기간 중 경작지였던 침식

우려지는 보전준수조항에 따라 토양침식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보전조치를 취해야 함. 그리고 동 기간 중 경작되지 않았던 침식우려

지는 경작지보호제도에 따라 최대한 토양침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함.

○ 습지보전을 위한 습지보호(Swampbuster)조치도 1985년 농업법에서 도

입된 이후 계속 존치되고 있는 제도임.

- 이 제도는 습지를 보전하지 않고 배수, 평탄작업 등을 통하여 개발한 

후 영농행위를 하면 미국 정부의 각종 농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도

록 하는 것임.

□ 특히 2008년 농업법을 통해 보전(Conservation) 관련 정부지출 예산을 더욱 

확대하여 2008년 40억 달러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60억 달러 이

상으로 증액하는 등 농업자원 및 환경보호 프로그램을 확대 및 강화하는 조

치를 시행하였음.

○ 습지유보프로그램(Wetlands Reserve Program: WRP)의 등록 한도는 종

전의 227만 5,000에이커에서 304만 1,000에이커로 증가시켰음.

- 대상토지의 자격요건을 확대해서 개인 또는 부족 소유의 습지, 경작지,

초원, 특정 야생동물 종의 서식 조건이 충족되는 토지까지 확장했음.

○ 초지유보프로그램(Grasslands Reserve Program: GRP)은 기존 한도 200

만 에이커에서 2012년까지 120만 에이커를 추가 등록 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기금 배분은 임대 계약(10년, 15년, 20년 만기, 기존의 30년 계

약은 철폐)을 위해 40%, 영구적인 토지 부담완화(easements)를 위해 

60%를 사용하도록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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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개선지원사업(EQIP)에 대한 자금지원을 증액하여 사업을 확대하

였음.

- EQIP 예산은 2002년 농업법에서는 2002～2007년 6년 동안 49억 

2,000만 달러였는데, 2008년 농업법에서는 2008～2012년 5년 동안 73

억 2,500만 달러로 증액하였음.

□ 그런데 미국이 막대한 제정적자와 국가부채로 인한 예산절감이 필요한 상

황에 직면하여 2012년 농업법 개정을 위한 토의과정에서 보전 관련 정책들

에 대한 재정지출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증가해 왔음.

○ 이에 따라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은 모두 현행 20개가 넘는 개별 보전

프로그램을 병합하거나 축소하는 동시에 현행 2008년 농업법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에 비해 향후 10년간 60억 달러 이상 의무적 재정지출 축

소를 제안하고 있음.

□ 현행 보전프로그램 중 가장 규모가 큰 보전유보프로그램(CRP), 환경개선지

원사업(EQIP), 보전책임제도(CSP)는 규모는 축소되었지만 유사한 형태로 

재승인되었음.

○ 전통적으로 보전정책프로그램 중 가장 큰 규모로 시행 중인 휴경제도

인 보전유보프로그램(CRP)은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에서 모두 재승

인 되었지만 CRP 등록면적 한도(acreage enrollment cap)를 2008년 농

업법의 3,200만 에이커에서 2017년까지 2,500만 에이커로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 있음.

-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은 모두 현행 초지유보프로그램(Grasslands

Reserve Program: GRP)를 폐지하는 대신 보전유보프로그램(CRP)에 

초지면적도 등록 가능한 형태로 통합되도록 제안됨.

- 초지등록 한도 면적으로 상원농업법안은 150만 에이커, 하원농업위 농

업법안은 200만 에이커를 제안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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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유보프로그램(CRP)에 이어 전체 보전프로그램 중 두 번째로 크고,

경작 중인 토지에 대한 보전프로그램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로 시행 중

인 환경개선지원사업(EQIP)은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에서 모두 재승

인되었음.

- 환경개선지원사업(EQIP)과 관련하여 2012년 상원 농업법안은 향후 10

년간 약 10억 달러의 재정지출 감축을 제안하고 있는 반면에 하원농업

위 농업법안은 현행 연간 17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환경개선지원사

업(EQIP)에 대한 재정지출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음.

- 또한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은 현행 야생생물 서식지 지원제도

(WHIP: Wildlife Habitat Incentives Program)를 폐지하는 대신 환경개

선지원사업(EQIP) 재원의 5%를 별도로 야생동물 서식지를 개발하거

나 개선할 때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환경개선지원사업(EQIP)과 함께 또 다른 중요한 경작 중인 토지에 대

한 보전프로그램인 보전책임제도(CSP)는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에서 

모두 등록면적의 축소와 함께 재승인되었음.

- 현행 보전책임제도(CSP)에서의 연간 등록상한 면적 12.769백만 에이

커에서 상원농업법안은 연간 10.348백만 에이커, 하원농업위 농업법안

은 연간 900만 에이커로 축소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한편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은 기존의 여러 보전프로그램을 통합하면서 

두 개의 새로운 보전프로그램인 농업보전지역제도(Agricultural Conservation

Easement Program: ACEP)과 지역보전협동프로그램(Regional Conservation

Partnership Program: RCPP) 시행을 제안하고 있음.

○ 기존 농경지 보전프로그램인 습지보전제도(WRP), 농지보호제도(FPP),

그리고 초지유보제도(GRP)를 폐지하는 대신 농업보전지역제도(ACEP)

로 통합되었음.

- 농업보전지역제도(ACEP)는 습지의 조성 및 복구를 통하여 어류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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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동식물의 서식지를 제공하고, 화학 오염 물질의 정화, 수질 개선, 홍

수 조절, 지하수 함양, 생물 다양성 보호, 교육, 과학 및 여가 활동 기회 

제공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현행 습지보전제

도(WRP)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농지를 농업용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농지개발권 구매자금을 지원하는 

농지보호제도(FPP)와 목초방목지를 개량하거나 보존하기 위해 고안된 

초지유보제도(GRP) 등 생산성 있는 농목초지를 비농업적으로 전용하

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대다수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 기존의 Agricultural Water Enhancement Program(AWEP), Chesapeake

Bay Watershed program, Cooperative Conservation Partnership Initi-

ative(CCPI), 그리고 Great Lakes basin program은 폐지하는 대신 2012

년 상하원 농업법안은 지역보전협동프로그램(RCPP)으로 통합하였음.

- 지역보전협동프로그램(RCPP)은 국가와 지방정부, 인디안 부족, 농업

협동조합, 혹은 여타 보전단체 등이 협력협정(partnership agreements)

을 통해 지역과 수계의 보전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연방정부의 재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이렇게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의 보전 관련 부문의 특징은 무엇보다 미국

의 재정지출 절감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직면하여 중복되거나 유사한 보존

정책을 통합하면서 이와 관련된 예산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는 것임.

○ 지금까지 미국은 다양한 포트폴리오식 농업자원 및 환경보전이라는 명

목으로 매년 60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지출과 함께 20여개 가량의 프로

그램을 통해 농가의 선택권을 증가시켜 왔으나 종종 유사중복된 프로

그램을 통한 과잉재정지출의 문제, 그리고 특정 지역과 이슈에 특화된 

재정지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존재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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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향후 새로운 농업법은 보전정책의 포트폴리오 단순화라는 목표

를 가지고 중복되거나 유사한 현행 보전정책 프로그램들을 병합하거나 

통합함으로써 어떤 형태로든 예산지출 감소를 도모하고자 할 것으로 

판단됨.

□ 2012년 상원 농업법안은 지금까지 보전의무를 준수하지 않아도 혜택이 주

어졌던 작물보험의 경우도 정부의 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침식성이 

높은 경작지 보호, 습지보존과 토양보존을 의무화하고 있음. 다만 하원 농

업위 농업법안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참고로 미국 정부는 1985년 농업법 이래 침식성이 높은 경작지 보호,

습지보존과 토양보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농가의 경우 연방

정부의 품목정책지원, 보전정책지원, 재해지원 및 유통융자지원의 수

혜대상에서 제외해 왔음.

□ 또한 현재와 같이 높은 농산물 가격이 유지되는 경우 농가의 입장에서 휴경

농지 프로그램보다는 경작농지제도을 선호할 것이므로 향후 새로운 농업법

은 휴경농지 프로그램은 크게 축소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경작농지보전 정

책과 지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최종법안이 확정될 가능성이 큼.

○ 하원 농업위의 2012년 농업법안은 경작농지보전정책의 대표적 사업인 

EQIP사업으로 받을 수 있는 계약당 최대 지원가능금액을 현행 30만 

달러에서 45만 달러로 증액하였음.

3.3 무역(Trade)

□ 농업법에서 무역(trade) 관련 장(title)은 국제식량원조(international food aid)

와 농산물 수출시장개척 프로그램(agricultural export market development

programs) 관련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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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PL 480에 의한 국제 식량원조에 연간 25～30억 달러, 수출신용 

등 무역진흥정책에 연간 30～55억 달러 가량을 지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농업법상 무역(Title III)관련 총 지출은 연간 55~85억 달러 

수준임.

□ 우선 현재 미국은 PL 480(Food for Peace Act)에 근거하여 대외식량원조 정

책을 수행하고 있음.

○ 미국은 단일국가로 매년 세계 전체 식량원조의 50~60%를 지원하는 세

계 최대 식량원조국으로서 전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을 통

해 대외식량원조정책을 시행해 왔음.

- PL 480 Title I: 개발도상국에 대한 미국 농산물의 신용(credit) 혹은 양여

(grant)

- PL 480 Title II: 외국의 긴급 혹은 비긴급 식량 필요에 대한 미국 농산물의 

기부(donation)

- PL 480 Title III: 최빈개도국(least-developed countries) 정부가 경제개

발 목적으로 자국 국내에서 판매하도록 미국 농산물

을 기부(donation)

○ Title I에 의한 식량원조의 주관기관은 USDA 해외농업청(FAS)이며,

Title II와 Title III에 의한 주관기관은 미국국제개발처(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임.

- 미국의 대외 식량원조는 주로 USAID에 의해 영양부족과 기아에 고통 

받거나 기타 특수한 구제활동이 요구되는 개발도상국에게 인도적인 

차원에서 식량을 제공하는 Title II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미국은 매년 25억 달러의 예산을 PL 480 Title II에 할당하여 긴급구호

용, 비긴급 식량원조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식량원조 예산의 

90% 이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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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II에 의한 미국의 식량원조는 유엔의 세계식량프로그램(WFP)과 

같은 국제적인 식량지원조직, 혹은 협동조합이나 민간조직(NGO) 등

을 통하여 제공되고 있음.

- 미국은 현행 농업법상 Title II에 의한 대외 식량원조량을 연간 최소 

2,500천 톤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중 1,875천 톤은 비긴급 식량원조

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외에 미국의 소규모 대외식량원조 프로그램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

- 시장지향적 농업부문 개발을 추진하는 국가에 대한 진보를 위한 식량

(Food for Progress: FFP) 프로그램: 1985년 식량법(The Food for

Progress Act of 1985)에 의거하여 개발도상국과 새롭게 탄생한 민주

국가의 농업경제에 자유시장체제 도입을 목적으로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게 함. 농산물의 조달과 수송, 그리고 필요한 제반 비용의 지불에 

상품신용공사(CCC)의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음. PL

480의 Title I 자금 또한 이러한 목적에 사용될 수 있음.

- 국제학교급식과 어린이영양프로그램(McGovern-Dole International School

Feeding and Child Nutrition Program): 외국의 유치원과 학교 급식 프로

그램에 대한 재정적․기술적인 지원과 미국 농산물의 원조, 그리고 산

모와 유아, 그리고 아동 영양 지원 프로그램임.

- 돌발적인 식량원조 요구가 있을 때 상품과 현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Bill Emerson Humanitarian Trust): 미국의 국내 공급이 PL 480의 필

요 기준에서 부족하지만 긴급한 원조가 필요한 경우에 신탁(Trust)에

서 보유하고 있는 농산물과 현금 사용을 허용하여 미국이 국제적인 식

량원조 공약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이러한 미국 정부의 식량원조 프로그램은 전통적으로 자국의 잉여농산물 

처분을 통한 국내 농산물가격지지와 함께 국외 농산물 수출시장 개척이라

는 명분에 기초하여 만들어졌기에 농업법과 밀접히 연계된 역사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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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미국이 식량원조를 시작한 1940년대 이래 미국의 식량원조 정책은 원

칙적으로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한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으며, 종종 상

품신용공사(CCC)가 보유한 잉여농산물의 처분을 목적으로 운영되어 

왔음.

- 현재 식량원조법하에서 PL 480 기금은 원칙적으로 미국 농산물 구입

을 위해 쓸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2008년 농업법은 동법의 시행기간인 

재정연도 2009～2012년 동안 식량원조 프로그램을 위해 원조대상국 

현지 또는 인근지역 농산물 구매를 위한 시험사업(pilot program)을 수

행하기 위해 FY2009～2012 동안 CCC 기금 6,000만 달러를 승인했음.

○ 이에 따라 WTO 농업협상에서는 비보조 수출국 모임인 케언즈그룹을 

중심으로 미국의 대규모 식량원조와 관련된 제도가 우회적 수출보조에 

해당한다는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음.

- 이에 대해 미국은 대규모일지라도 식량원조가 WTO 규정에 부합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식량부족에 시달리는 국가에 대한 호혜적 지원이

라는 입장임.

□ 한편 미국 농업부문의 장기적인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해외 농산

물 시장의 확대는 매우 중요하며, 전 세계 인구의 약 96%가 미국 밖에 거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정부는 해외 농산물 시장의 중요성을 충분히 주지

하고 있음.

- 이에 USDA 해외농업청(FAS)의 주관하에 미국산 농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첫째, 미국은 수출신용보증제도(Export Credit Guarantees Program: ECGP)

를 통해 자국산 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

○ ECGP는 전통적으로 미국 농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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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3년 이내의 단기신용보증인 GSM-102와 3-10년까지의 중장기

신용보증인 GSM-103이 있으며, 2008년 농업법에서 폐지된 GSM-103

제도는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음.

- ECGP는 198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미국에서 가장 큰 재원이 투입

되는 수출촉진정책으로 자국 농산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하는 

수출신용보증 프로그램임.

- 미국 농산물 수출업자가 자국 농산물을 수출할 경우 수입국 은행이 보

낸 신용장을 통해 자국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을 우선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USDA 산하 상품신용공사(CCC)가 수출업자에게 수출대금

을 우선 지불한 자국 민간은행에 대해 대금상환을 보증해주는 것이 

GSM 프로그램임.

○ 이러한 수출신용제도 하에서 미국 농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국가는 

미국 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제공받고, 상품신용공사로부터 지급

보증을 받는데, 이런 수출신용보증제도에 따른 지급보증은 다양한 품

목의 농산물을 수출하는 데 기여했음.

- 특히 밀, 밀가루, 유지종자, 사료곡물, 면화 등의 미국산 농산물 수출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음.

- 지난 20년 동안 동 제도를 통한 수출규모는 700억 달러 수준이며 이는 

농산물 수출 총액의 8%에 해당하며, 농산물수입 자금조달이 쉽지 않

은 국가들에 대한 수출 증대에 기여해 왔음.

○ 미국은 이러한 수출신용보증제도가 미국산 농산물의 수출촉진에 매우 

효과적이며, 비용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수단으로 평가하고 있음.

- 그런데 미국은 연간 50억 달러 내외 규모의 수출신용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EU, 호주 등 주요국들로부터 WTO/DDA

농업협상에서 미국의 수출신용문제도 수출경쟁분야에서 취급해야 하

고 특히 수출보조와 같은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에 직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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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참고로 미국은 주요 농산물 수출경쟁국들로부터 우회적 수출보조

라 비판받아 온 아래의 주요 수출지원 제도들을 2008년 농업법에

서 폐지한 바 있음.

- 상품신용공사(CCC)의 수출신용보증제도 중 3∼10년까지 보증하는 중

기수출신용보증제도(Intermediate Export Credit Guarantee Program)와 

수출업자가 해외 구매자에게 제공한 신용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는 공

급자신용보증제도(Supplier Credit Guarantee Program), 특정 수출 시장

에서 미국 수출업자가 외국의 수출보조에 대항할 수 있도록 도와주던 

수출진흥프로그램(Export Enhancement Program)은 폐지함.

□ 둘째, 미국은 시장접근계획(MAP : Market Access Program)을 통해 미국산 

농산물의 상업적 해외판매 촉진을 꾀하고 있음.

○ MAP는 상업적 농산물 수출시장의 개발, 유지, 확대를 장려하고 소규모 

수출업체의 이익을 증대시키며 새로운 시장 개척과 외국의 불공정 조

치에 대응하여 미국 농산물의 상업적 판매를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 프

로그램임.

- MAP하에서 지원되는 활동은 미국 농산물의 해외시장 신규개척․유

지․확대 활동을 위한 각종 광고제작 및 분배, 점포 내(in-store) 및 식

품 서비스 판촉, 생산물 진열, 소매, 무역 및 소비자 전시회 참가 수수

료 등을 포함하며 상품신용공사(CCC)를 통해 지원함.

○ MAP 지원 대상 품목은 쌀, 사과, 포도, 밀, 사료곡물, 쇠고기 등 약 35개 

품목으로 주로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들이며, 지원 대상은 농산물교역

단체, 협동조합, 지역교역그룹 등 단체와 소기업으로 분류된 기업들임.

□ 셋째, 해외시장개발계획(FMDP : Foreign Market Development Program)을 통

해 장기적 관점에서 미국산 농산물의 잠재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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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시장접근계획(MAP) 해외시장 개발계획(FMDP)

비용부담 정부와 사업체 공동부담 정부와 사업체 공동부담

지원 중점대상
소비재나 특정품목 특정상표가 아닌 벌크 품목

단기․중기적 시장개척 장기적인 시장개척

○ 이 정책은 1995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단체나 기업이 신규시장을 개

척․유지․확대할 경우 지원함.

- MAP와 유사한 제도이나 보다 장기적인 시장개척 지원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고 있으며, MAP가 고부가가치 농산물 수출촉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반면 FMDP는 주로 일반(bulk or generic) 농산물 수출촉진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주요 목적은 소비자 판촉, 기술지원, 무역서비스, 시장조사와 같은 활동

을 전개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수출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것임.

○ 해외시장개발계획(FMDP) 하에서는 비영리 상품 및 농업무역협회가 미

국의 무역 장애를 제거할 목적으로 수행되는 해외시장 개발 활동에 대

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게 됨.

- 이러한 활동에는 기술보조, 교역 서비스, 시장조사연구 등이 포함되며,

MAP와 달리 FMDP에는 일반적(공익적) 상품 촉진활동이 포함되며 

브랜드나 소비자 촉진 활동은 포함되지 않음.

- 이러한 측면에서 FMDP는 MAP와 유사하지만 소비재나 특정 상표의 

품목에 중점을 두는 MAP와는 달리 FMDP는 벌크(bulk) 품목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음.

표 4-9. 시장접근계획(MAP)과 해외시장개발계획(FMDP)의 비교

□ 넷째, 기타 수출지원제도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

○ 신시장프로그램(Emerging Market Programs): 새롭게 개척된 수출시장

과의 교역에서 대두될 수 있는 기술적 장애물을 제거하여 미국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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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출을 촉진시키는 데 이용됨.

- 이러한 기술 보조에는 사업타당성 검토, 시장 연구, 산업 부문 이해,

특수한 기술과 비즈니스 워크숍 등이 포함됨.

○ 고가치견본프로그램(Quality Samples Program): 교역 및 마케팅 장애를 

제거할 목적으로 해외 수입업자에게 미국 농산물의 견본(samples)을 제

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해외 수입업자가 미국 농

산물의 장점을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개발된 정책임.

○ 또한 미국은 자국산 농산물 수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에게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제공을 활발히 하고 있음.

- 해외시장 정보와 수출지원 관련 정보는 USDA 해외농업청(FAS)의 무

역지원계획실(Trade Assistance and Planning Office: TAPO)과 인터넷

(http://fas.usda.gov)을 통해 수출업체와 생산자 등에 배포됨.

- 특히 해외농업청의 TAPO는 해외농업청과 상품신용공사가 실시하는 

수출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와 농업무역관(ATO), 농무관 및 조사

요원 등을 통해 수집된 국가별, 품목별 해외시장동향 보고서를 정기간

행물(AgExporter 등)과 인터넷을 통해 수출업체와 생산자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음. 또한 수입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와 

무역장벽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무역정책 자료

를 제공함.

- 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은 자본금 350만 달러 

이하의 소규모 농산물 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법률적 기술 자문과 수

출지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이외에도 해외시장 정보제공을 원활히하기 위해 수출지원센터(US

Export Assistance Center)와 수출법률구조네트워크(Export Legal Assis-

tance Network) 등이 설치되어 있음.



81

□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의 무역 관련(Title III) 주요 내용을 식량원조와 수

출지원정책으로 구분하여, 차례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우선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은 기존 PL 480을 2017년까지 연장할 것을 제

안하면서 기존의 식량원조 프로그램들을 대부분 재승인하고 있으나 일부 

내용에 개정을 제안함.

○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은 미국으로부터 식량원조를 받은 수혜국이 경

제개발을 위한 재정 확보라는 명분으로 식량원조 품목의 판매와 현금

화(monetization)에 대한 관행에 새로운 제약조건을 부과하고 있음.

- 상원 농업법안은 식량원조 품목을 원조대상국에서 판매하여 현금화하

는 경우 원조품목 조달부터 수송비용 등을 감안하여 실제가치의 최소 

70% 이상에서 판매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하원 농업위 농업법안은 원조대상국의 농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정한 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에서 원조물품이 판매되

어야 하며, 이러한 현금화(monetization)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

고 있음.

- 이는 원조물품이 너무 싸게 판매되는 경우 수혜 대상국의 농업에 미치

는 부정적 영향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로 판단됨.

○ 또한 상하원 농업법안은 긴급상황이 아닌 식량원조(non-emergency

food aid)와 관련하여 현행법을 일부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2008년 농업법은 PL 480의 TitleⅡ(긴급 및 비긴급식량원조) 지원금액

의 상한을 연간 25억 달러로 하면서, 특히 비긴급식량원조의 연도별 

최소지원 금액을 명시하고 있음: 375백만 달러(2009년), 400백만 달러

(2010년), 425백만 달러(2011년), 450백만 달러(2012년) 이상

- 이에 대해 2012년 상원 농업법안은 비긴급식량원조에 대해 연도별로 

정해진 최소 지원 금액를 폐지하는 대신 전체 식량원조의 최소 20%에

서 최대 30% 내(최소 2억 7천 5백만 달러 이상)에서 긴급상황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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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원조(nonemergency food aid)가 이루어질 것을 제안하고 있음.

- 하원 농업위 농업법안은 PL 480의 TitleⅡ(긴급 및 비긴급식량원조) 지

원금액의 상한을 현행 연간 25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축소하고, 긴급

상황이 아닌 식량원조 금액을 2012년 4억 5천만 달러에서 감축하여 

2013년에서 2017년 동안 매년 4억 달러로 고정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음.

○ 한편 현재 전체 식량원조 재원의 7.5%에서 13%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

는 식량원조 대행기관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상원 농업법안은 식량

원조 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몫을 전체 재원의 13%에서 15%로 확대한 

반면에 하원 농업위 농업법안은 7.5%에서 11%로 축소제안하고 있음.

○ 상원 농업법안은 평화유지를 위한 식량지원법에 따른 PL 480 기금의 

대북한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대북 식량원조가 미국의 국가 이

익에 부합한다고 행정부가 판단하는 경우 대통령이 타당한 사유를 의

회에 보고한 후 법 적용의 예외(waiver)를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를 둠.

□ 그런데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의 해외식량원조 부문은 현물원조, 원조물

품의 현금화 허용 등 미국의 식량원조 관행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고 있어 

미국의 식량원조가 해당국 및 주변지역 농산물시장 교란과 현지 농업인의 

생산의욕 감퇴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계속 받을 

가능성이 있음.

○ 물론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에서 식량원조 품목의 판매와 현금화에 

대한 관행에 대한 제약조건 부과는 식량원조로 인하여 상업적 거래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WTO/DDA 농업협상의 식량원조 관련 협상

동향을 일부 반영한 측면도 있음.

○ WTO/DDA 농업협상의 식량원조와 관련하여 주요 원칙은 식량원조가 

수출국의 잉여농산물 처분이나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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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안된다는 측면에서 최대한 현금으로 지원하고, 현물지원은 원칙

적으로 자제되어야 한다는 것임.

- 오직 인정된 기관에 의한 수요평가가 있거나 특정 개발 목적이나 수혜

국 국민의 영양상의 이유에서는 현물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하지만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은 미국의 식량원조가 여전히 현물지원

(in-kind aid) 위주의 형태이고, 자국 식량원조 단체들의 수혜국 현지판

매 및 현금화를 통한 개발재원으로 활용을 허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 WTO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modality) 수정안에는 현물지원 물량의 

현금화는 식량원조 이행에 직접 관련된 활동이나 농업투입재 구입 등

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하지 않음.

□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의 수출지원 부문은 모두 상품신용공사(CCC)

에 의해 수행 중인 수출신용보장프로그램과 농산물 수출시장촉진프로

그램을 재승인하였음.

○ 상원 농업법안은 수출신용보장프로그램을 재승인하되 이 제도에 의해 

혜택을 받는 농산물 수출액을 현행 55억 달러에서 45억 달러로 축소

하였으나 하원 농업위 농업법안은 현행 55억 달러 수준을 그대로 유

지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상하원 농업법안은 모두 MAP를 위해 현행과 같이 연간 2억 달러 상

당의 CCC 재원지출을 승인하였으며, 또한 FMDP 등 미국 농산물 해

외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연간 345억 달러 수준의 CCC 재원지출

도 승인되었음.

□ 한편 2012년 하원 농업위 농업법안은 FAS의 기능강화를 위해 농무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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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 관련 차관보직(Under Secretary) 신설을 승인하고 있으며, 상원 농

업법안도 대외무역 및 해외농업 관련 차관보직 신설을 포함한 USDA의 무

역 기능 강화 관련 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이는 미국이 자국 농산물의 적극적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확대를 

위해 USDA 내 농산물 수출업무 담당 실무기관인 FAS의 역할과 기능

을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판단됨.

3.4. 영양(Nutrition)

□ 미국 농업법에서 영양(Nutrition) 관련 장(title)은 오랫동안 일명 푸드스탬프 

정책(Food Stamp Program)으로 알려지다 2008년 농업법에서 보조영양지원

정책(SNAP)으로 개칭된 식품보조지원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저소득 빈곤층,

실업자, 노약자, 청소년 등 국민의 영양과 건강 관련 정책 내용임.

○ 푸드스탬프로 알려진 SNAP이 전체 영양(Nutrition) 관련 재정지출의 

95% 이상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외에 긴급식품지원제도(The

Emergency Food Assistance Program; TEFAP), 신선과채류 프로그램

(Fresh Fruit and Vegetable Program), 노령농민시장 영양제도(Senior

Farmers' Market Nutrition Program), 지역식량안보(community food

security) 및 로컬푸드(locally produced foods) 정책 등도 이에 포함됨.

- 이러한 식품영양지원에 대한 정책업무는 USDA 식품 및 영양청(Food

and Nutrition Service: FNS)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주로 저소득, 빈곤,

노약, 청소년 계층에 대한 식품지원과 적절한 영양제공을 통해 미국인

의 영양과 건강수준을 개선하는 업무를 담당함.

○ 한편 미국은 당해 연도 관세수입(customs receipts)의 30% 가량(일명 

Section 32 조항)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농업부문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

고 있는데, 상당 부문이 아동영양과 육류(meats), 가금류(poultry), 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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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 생선 등을 구입하여 학교급식 식품지원 프로그램에 제공되고 있

음.

- Section 32는 1935년 8월 24일에 제정된 법률로서 미국 세관수입의 

30%에 달하는 금액을 영구적으로 기금화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P.L.

74-320), 대공황시기에 가격지지를 받지 않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지원

하고자 하는 데 유래하였음.

- Section 32 관세기금은 주로 USDA의 비가격지지 대상품목(예, 육류,

가금류, 과일, 채소, 생선)의 직접적인 구매에 이용됨. 이러한 구매활동

은 1938년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실시되고 있음.

- Section 32 프로그램에 의해 구매된 농산물이 저소득층이나 학교에 제

공되고 있으며, Section 32 관세기금으로 구입된 농산물의 이러한 분배

는 학교급식 프로그램의 성장에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됨.

- Section 32 기금의 대부분은 FNS의 아동영양계정으로 이전되고,

USDA에서 실시 중인 별개의 정부지출금에 합해져서 보완적으로 운

용되고 있음.

- 참고로 Section 32 관세기금의 일부는 미 상무부로 이전되어 미국의 

수산산업의 지원과 예상하지 못한 생산 잉여를 해소하기 위하여 긴급

구매 및 긴급피해지원 등에 사용하기도 함( 참고: Becker, G.S. (2006)

"Farm and Food Support Under USDA's Section 32 Program", CRS

Report for Congress).

□ 미국의 식품영양지원제도는 1930년대 후반 저소득 빈곤층 및 실업자들에게 

농산물의 구매권을 제공하면서 시작된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진 정책으로 현

재 농업법의 영양(TITLE IV) 부문은 농업법 전체 지출의 절반을 훨씬 넘게 

차지하고 있음.

○ 현행 2008년 농업법의 영양(TITLE IV) 관련 부문의 정책수행을 위해 

미 정부는 매년 75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는 전체 농

업예산지출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큰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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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미국에서 이 정책에 의해 정부로부터 수혜를 받는 인구는 4,660

만 명으로 국민 일곱 명 중 한 명에 달함.

□ 특히 보조영양지원제도(SNAP)는 과거 푸드스템프의 명칭이 2008년 농업법

을 통해 변경된 것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에 식품구매를 위한 재정지원을 하

는 제도이며, 2008년 농업법은 과거 보다 식품보조의 수혜자격요건을 완화

하면서 더 많은 가구가 대상자격이 되도록 기준을 변경했으며, 식품보조를 

물가와 연동시킴으로서 식품가격 상승에 따라 식품보조 지원액이 증가하도

록 하였음.

○ USDA 자료에 의하면 2011년 재정년도 동안 SNAP를 통해 실제 지원돤 

금액이 767억 달러에 달하고, 2012년 3월 현재 약 4,640만 명의 사람이 

월평균 133달러의 식품보조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참조 

http://www.fns.usda.gov/fns/key_data/march-2012.xlsx).

□ 이러한 식품영양 관련 막대한 재정지출로 인해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 마

련 과정뿐 아니라 11월 치러진 미 대통령 선거에서도 SNAP에 의한 예산문

제는 뜨거운 이슈 중의 하나였음.

○ 식품영양 지원예산과 관련하여 감축에 반대하는 민주당과 예산삭감 폭

을 늘리고 도덕적 해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라는 공화당 간에 의견 대

립이 첨예하게 발생함.

- 이를 반영하듯이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과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는 하

원이 제안하고 있는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의 큰 차이는 바로 식품영

양 관련 재정지출에 대한 것임.

□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은 모두 2008년 농업법에 의해 규정된 대부분의 식

품영양지원 프로그램을 재승인하면서도 국가부채 및 재정적자 문제 해소를 

위해 재정지출절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속에 영양 관련 타이틀하 재

정지출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SNAP 관련 재정지출 감축을 제안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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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감축 규모에 대해서는 상하원 간에 큰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

○ CBO 추정에 따르면 2013-22년 향후 10년간 현행 2008년 농업법하에서 

영양정책이 지속되는 경우에 비해 2012년 상원 농업법안은 40억 달러, 하

원안은 161억 달러의 SNAP 관련 재정지출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함.

○ 이러한 SNAP 관련 재정지출 감축은 상하원 농업법안이 모두 공통적으

로 SNAP을 취급하는 소매상인에 대한 자격요건강화, 식품보조지원 쿠

폰이나 카드의 부정취급 감시강화, 수혜자격 조건의 강화 등을 통해 

SNAP 관련 재정지출 축소를 제안하고 있기 때문임.

- 예를 들어 담배, 술 등 SNAP이 허용하지 않는 물품 판매액이 전체 매

출액의 45% 이상인 소매상은 SNAP제도 수행 소매상으로 지원할 수 

없게 하고 있으며, 특히 하원안은 상원안보다 강화된 식품보조 수혜자

격 부과, 지방정부의 식품영양지원정책 수행 관련 보너스지불정책 폐

지(연간 48백만 달러) 등을 통해 SNAP 관련 재정지출을 더 많이 감축

할 것을 제안함.

□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이 SNAP 관련 재정지출의 축소를 공통적으로 제안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상하원 농업법안은 모두 SNAP에 이어 영양타이틀 부

문에서 두 번째로 재정지출 규모가 큰 TEFAP를 위한 재정지출은 오히려 

증가시키자고 제안하고 있음.

○ TEFAP는 USDA가 가공 및 포장 식품을 포함한 농식품을 직접구매하

여 지방정부에 전달하여 줌으로써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의 저소득 빈

곤층에게 농식품을 지원해 주도록 하는 제도임.

- 지방정부는 다시 해당지역의 지역단체, 기관, 협회 등을 선정하여 긴급

식품지원이 필요한 지역주민들에게 농식품을 전달하도록 행정조치를 

수행함(참조 http://www.fns.usda.gov/fdd/programs/tefap).

○ TEFAP 하에서 USDA가 주관하여 농식품을 구매하여 지원하는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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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상은 현행 2008년 농업법에서 2008년에는 1억 9,000만 달러, 2009

년부터는 매년 2억 5,000만 달러로 하되 2010∼2012년 동안은 물가와 

연동시키도록 했음.

- 긴급식품지원제도(TEFAP) 수행을 위해 USDA가 2011년 재정연도에 

사용한 재정지출 규모는 235백만 달러 수준이었으며, 2012년도에 의

회로부터 승인 받은 예산은 약 308백만 달러인데, 이중 약 260백만 달

러은 식품구매비, 나머지 48백만 달러는 지방정부 및 관련 단체의 행

정비용으로 사용이 승인됨(참조 http://www.fns.usda.gov/fdd/prgrams/te-

fap/pfs-tepap.pdf).

○ 이러한 TEFAP와 관련하여 상원안은 향후 5년간은 124백만 달러, 향후 

10년간 174백만 달러 증액을 제안하고 있으며, 하원안은 같은 기간 동

안 각각 129백만 달러와 270백만 달러 증액을 제안하고 있음.

□ 또한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은 큰 규모의 재정지출은 아니지만 지역공동

체 식품 관련 프로젝트(Community Food Projects) 수행과 관련하여 재정지

출 증액을 제안하고 있음.

○ 현행 2008년 농업법은 비영리조직이 지역내 식량접근 개선을 위한 프

로젝트 추진 시 매칭펀드 측면에서 연간 5백만 달러의 재정지원을 승

인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상원안은 5백만 달러 증액, 하원안은 천

만 달러 증액을 제안하고 있으며 특히 하원안은 별도의 5백만 달러를

할당하여 저소득 가구의 지역 채소와 과일구매 촉진 지원금으로 사용

을 제안하고 있음.

□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을 감안할 때, 식품영양정책은 농업예산 지출의 가

장 큰 부문을 차지하는 주요 정책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아직까지 최종 입법에는 실패하였지만 2012년 농업법 논의 과정에서 

나타난 상하원 농업법안을 살펴보면 식품영양지원 프로그램에 향후 10

년간 7,560억 달러(하원농업위원회안)과 7,681억 달러(상원안)에 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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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장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

- 비록 식품영양지원을 위한 재정지출 금액이 현재보다 감축이 불가피

한 상황이지만 앞으로도 미국 농업 관련 재정지출에서 가장 많은 예산

을 계속 사용하는 부문이 식품영양지원 프로그램이 될 전망임.

○ 특히 식품영양지원 프로그램이 농업부문에 지출되는 총예산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오히려 현행 2008년 농업법이 지속되는 경우(77.8%)보다 

더 증가한 79.2%(상원안)와 78.9%(하원안)로 추정되고 있음.

□ 전체 농업예산의 80% 가량을 사용하는 식품영양지원 정책을 농업과 관계

없는 복지정책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전통적으로 미국에서 식품보조지원 

정책은 자국의 잉여농산물의 수급과 가격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비

촉진정책 수단으로 작용해 왔음.

○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식품지원, 그리고 학

교급식제도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영양을 우선적으로 국내산 농산

물로 지원한다는 훌륭한 명분과 취지를 가지고 간접적으로 농가를 지

원하는 정책수단으로 자리매김해 온 것임.

3.5 신용(Credit)

□ 농업법에서 신용(Credit) 관련 장(title)은 1933년 농업조정법(AAA) 이래 정

부가 농지구입자금 및 운전자금을 융자하는 방식 등을 통해 소규모 가족농

을 보호하고 농촌지역사회를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해 온 농업금

융(신용) 관련 정책 내용을 다루고 있음.

○ 농업법에서 농업신용(Agricultural Credit) 관련 정책내용은 USDA의 농

업신용정책(credit)과 농촌개발정책(rural development) 수행의 항구적 

법적 근거가 되는 통합농장농촌개발법(Consolidated Farm and R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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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Act, 일명 “ConAct”)에 기반을 두고 있음.

○ USDA는 최종적인 대부자로서 정부가 아니면 다른 어느 곳에서 자금조

달과 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업무를 수

행하고 있는데, USDA의 핵심부서 중 하나인 농가지원국(FSA: Farm

Service Agency) 담당업무임.

- 이로 인해 FSA 융자를 농민들의 ‘마지막 의지처(the last resort of

farmers)’라 부르고 있음.

□ USDA의 농업신용정책은 무엇보다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기 어려운 

가족농에 한정되고, 신규농가, 사회적 소외농가에 대한 특별배려가 있다는 

것임.

○ FSA의 융자대상은 가족농(family farm)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가족농 

중에서도 시중 은행이나 협동조합 등 민간부문에서는 융자를 받을 수 

없는 가족농만을 융자대상자로 한정하고 있음.

- 융자대상을 이처럼 제한하는 이유는 시장에서 어떤 형태든 금융기관

으로부터 자금을 빌릴 수 있는 농가라면 구태여 정부가 나서서 돈을 

빌려 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며, 이는 1930년대부터 지켜 온 원칙임.

○ 또한 FSA는 신규농가(Beginning Farmers)와 사회적 소외농가(SDA:

Socially Disadvantaged Farmers)에게 융자 시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는 

데, 이들 농가를 목표농가(target farm)로 하고 자금용도별 전체 융자재

원의 일정비율(40～75%)을 목표농가에 대출하도록 배정하고 있음.

- 신규농에 대한 자금배정 비율은 농장운영자금 직접융자의 경우 50%,

농장매입자금 직접융자의 경우 75%임.

- 사회적 소외농가(SDA)의 경우, 아메리카 인디안, 알라스카 원주민, 아

시아 출신, 흑인 또는 아프리카 미국인, 하와이 원주민, 히스패닉 등 혈

통이나 종교적으로 소수민족을 말하는데 이들에 대한 융자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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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재원의 일정비율(예: 인구비례적용)을 유보해야 함.

○ 참고로 2008년 농업법에서는 농민 대출한도와 운영대출한도를 20만 달

러에서 30만 달러로 상향조정, 신규영농 참여자 및 장애자 등 소외자에 

대한 농업금융지원 강화, 그리고 보존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농장주에 

대한 융자프로그램 신규 도입하였음.

□ FSA의 융자재원은 주기적으로 개정되는 농업법에 근거하여 매년 의회가 

정하는 USDA 예산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그것이 세수에 의해 조달된 것이

든 국채발행에 의해 조달된 것이든 금융자금이라기보다는 재정자금이라고 

할 수 있음.

○ 의회가 FSA융자재원으로 USDA 예산에 반영한 금액은 FSA에 의해 각 

주별로 배정되며, 따라서 주별로 융자재원이 일찍 소진되는 경우도 있

고 남아 있는 경우도 있어 FSA는 필요한 경우 자금을 재배분하기도 함.

- 융자재원이 소진된 다음에도 FSA는 농민들의 융자신청을 접수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선착순으로 대기명부(waiting list)를 작성한 

다음 추경예산이 편성되거나 아니면 차년도 예산이 배정될 경우 대출

을 실행함.

□ USDA- FSA의 농업신용대출은 크게 직접대출(Direct Loan)과 보증대출

(Guaranteed Loan)로 구분됨.

○ 직접대출은 FSA의 군사무소(county office)가 융자신청을 받아, 직접 

USDA 직원인 대출심사역(Loan Officer)들이 대출심사를 하고, FSA가 

직접 대출을 실행한 다음 사후관리까지를 담당하는 전형적인 정책금융

을 가리킴.

- 융자대출의 종류는 크게 농장소유자금(FO, Farm Ownership Loan)대출

과 운영자금대출(OL, Operating Loan)로 긴급자금대출(EM, Emergency

Loan)로 나누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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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장소유자금대출(Farm Ownership Loan)은 농장의 매입, 농장의 시설

물 신축이나 개보수 또는 토양개량과 수자원보호용 용도의 자금을 융

자하는 것으로서, 융자금의 최고 한도는 30만 달러(기존 20만 달러에서 

2008년 농업법에서 증가), 최장융자기간은 40년까지이고 이자율은 원

칙적으로 7년 만기 재무성 국채이자율을 기초로 하여 수시로 변동됨.

- 운영자금직접대출(Direct Operating Loan)은 가축, 사료, 비료 등 농용자재 

구입과 토양 및 수자원 보존 그리고 일정한 제한조건하에서 부채상환자금

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최고한도는 30만 달러(기존 20만 달러에서 2008년 

농업법에서 증가), 융자기간은 1～6년, 이자율은 FO와 마찬가지임.

- 긴급자금직접대출(Direct Emergency Loan)은 재해로 인한 긴급 재해자

금으로서 필수 농장시설의 복구나 기본적 생계비 또는 재해발생연도의 

영농비 지불 등을 목적으로 한 융자자금으로, 물적 손실액의 100% 그

리고 융자 후 농가의 부채가 5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융자가 가능하며, 융자기간은 부동산융자일 경우 최장 40년, 운영자금

일 경우 1～7년이고, 이자율은 3.75%로 되어 있음.

○ 반면에 보증대출은 일반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는데 FSA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대출보증기능을 수행하여 농가의 신용을 보완해 주는 

것으로서 이 기능은 1974년부터 시작되었음.

- FSA의 대출보증은 농민들이 일반금융기관(시중은행, FCS 등 포함)에 

융자신청을 했으나 금융기관이 정부 보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융자실

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들 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라 FSA가 

대출보증함.

□ 농업신용(Credit) 관련 정부지출액은 연간 3억 달러 내외이며, 이와 관련된 

주요 세부정책별 최근 예산 지출 추이를 보면 아래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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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지출

2010
지출

2011
추정

2012
예산

Total 241 340 273 278

Farm Operating Loans 131 106 106 85

Supplemental Farm Operating Loans 48 30 0 0

Supplemental Farm Ownership Loan 23 1 0 0

Beginning Farmer and Rancher
Development Program

18 19 19 19

Farm Ownership & Operating Loans 17 32 32 23

Emergency Loans 4 1 6 1

Consevation Loan and Loan Guarantee Program 0 150 109 150

Indian Land Acquisition Loans 0 0 0 0

Indian Fractionated Land Loans 0 1 1 0

표 4-10. 신용(Credit) 관련 주요 정책과 최근 예산 집행액

단위 : 백만 US$

자료: Monke J. (2012a). Budget Issues Shaping a 2012 Farm Bill. June 1.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42484

□ 한편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은 현행 2008년 농업법에 의해 규정된 대부분의 

농업신용 프로그램을 재승인하고 있으며, 일부 수정된 사항은 아래와 같음.

○ 상하원 농업법안은 모두 농업신용대출을 위한 법적수혜자격 및 농지소

유자금대출과 관련된 최근 10년 동안 최소 3년 이상 영농 충족조건 등

에 대해 USDA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농지소유자금대출과 관련

하여 신규농에 대해 특별융자 지원되는 할부상환대출(Down Payment

Program)의 최대한도를 증가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음.

- 현행 2008년 농업법은 농업자금대출과 관련하여 농민 이외에 협동조

합, 법인, 협력업체, 신탁 등에게도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USDA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함.

- 신규창업농에 대한 할부상환대출(Down Payment Program)의 최대한도

를 현행 50만 달러의 45% 수준에서 66만 7천 달러의 45%로 상향 조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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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원안은 농업신용정책(credit)과 농촌개발정책(rural development) 수행

의 항구적 법적 근거가 되는 통합농장농촌개발법(ConAct)의 법률적 용

어와 순서를 재정비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특히 다양한 관련 정책들

을 농업신용(Subtitle A), 농촌개발(Subtitle B), 일반조항(Subtitle C)으

로 구분하여 제시할 것을 제안함.

- 상원안은 또한 운영자금직접대출(Direct Operating Loan)의 최대 융자

기간 연장(현행 6년에서 7년으로)과 함께 운영자금보증대출의 한도 철

폐를 제안하고 있으며, 배고픈 사람에게 건강한 식품지원을 위한 시범

대출제도(Pilot Loan Program To Support Healthy Foods for the

Hungry)도 제안하고 있음.

○ 하원 농업위안은 새로운 소액대출프로그램(new microloan program) 채

택, 보증될 수 있는 보전대출(conservation loan) 비율 증가, 신규창업농

을 위한 대출 강화 등을 제안하고 있음.

- 이것은 USDA가 2012년 5월 최대 3만 5000 달러 수준 내에서 간소화

된 대출신청과 완화된 자격요건하 소액금융대출제도 창설제안에 대한 

하원 농업위의 수용으로 볼 수 있음.

3.6 농촌개발(Rural Development)

□ 농업법에서 농촌개발(Agricultural Credit) 관련 장(title Ⅵ)은 USDA의 농촌

개발정책(rural development) 수행의 법적 근거가 되는 통합농장농촌개발법

(Consolidated Farm and Rural Development Act, 일명 “ConAct”)에 기반을 

둔 정책내용을 다루고 있음.

○ 미국의 농촌개발정책은 농촌지역에 대한 전력 및 전화 서비스 공급을 

위한 1936년 Rural Electrification Act로 부터 시작되었으며, USDA를 

비롯하여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나 주택 및 도시개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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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등 다양한 연방정부

의 여러 부처가 농촌경제개발을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음.

○ 1980년 농촌개발정책법(Rural Development Policy Act(P.L. 96-355)은 

USDA를 농촌개발을 위한 선임연방기관으로 정했으며, USDA는 대부

분의 농촌개발프로그램을 관리하고, 농촌개발 프로그램 자금의 약 

50% 정도를 관장함.

- USDA 산하 농촌주택국(Rural Housing Service), 농촌기업 및 조합국

(Rural Business- Cooperative Service), 농촌설비국(Rural Utilities

Service)을 중심으로 농촌개발 관련 다양한 융자와 보조금 프로그램을 

운영함.

□ USDA의 농촌개발 지원은 직접대부(direct loan), 대부보증(loan guarantee),

그리고 직접보조(grant)의 형태로 이루어짐.

○ 직접대부(Direct Loan)의 주요 사업 대상으로는 지역사회 공공시설, 원

격교육 및 원격의료, 농촌광대역통신 시설, 상하수 및 폐기물 처리시설 

등이 있음.

○ 대부보증(loan guarantee) 사업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농촌의 비즈니

스 활성화 및 경제여건 개선을 위한 비지니스 및 산업 대부 보증

(Business and Industry Loan Guarantee), 저소득 및 중산층을 위한 농촌

임대주택 개발 지원을 위한 농촌임대주택대부보증(rural rental housing

guarantee loans), 농가 및 농촌 소규모 사업체의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지원 등이 있음. 최근 투자의 레버리지 효과,

승수효과, 여신 포트폴리오의 질적 향상에 효과적인 전략으로 대부보

증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직접보조(또는 교부금, Grants)는 학교, 도서관, 보육시설 등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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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필수적인 공공시설의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대부보증이나 직접대부 프로그램과의 연계나 경쟁을 통한 수

혜자 선정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도 함.

- 그 외에 농촌개발 관련 부처는 허리케인 등의 자연재해 피해 지역에 

대한 다양한 복구 지원 사업을 제공하고 있음.

□ 미국의 농촌개발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은 그 내용에 따라 주택 및 지역주

민 공공시설 프로그램(Housing Programs and Community Facilities

Programs), 사업체 및 조합 프로그램(Business and Cooperative Programs),

공익시설 지원 사업지역사회 공익시설 프로그램(Utilities Programs)으로 

나누어짐.

○ 2012년 전체 USDA 농촌개발프로그램 예산 360억 달러 중 주택 및 지

역주민 공공시설 지원 사업 예산이 전체의 7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공익시설 프로그램이 26%, 사업체 및 조합 프

로그램이 3%를 차지하고 있음(참조: USDA, FY2012/2013 Budget

Summary and Annual Performance Plan).

- USDA 농촌개발 정책은 대략 400개의 지역사무소(area office), 그리고 

47개 주 사무소(state office)에 전달되어 집행되고 있음.

□ 한편 USDA 농촌개발 프로그램의 상당 부문은 농업법과 크게 관련 없는 지

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농업법상 지출 비중은 다른 부문에 비해 적은 

수준이며, 농업법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주로 사업체 및 조합 프로그램

(Business and Cooperative Programs)과 연관되어 있음.

○ 사업체 및 조합 프로그램(Business and Cooperative Programs)은 대부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촌개발정책으로 아래와 같은 것들이 주요 

사업임.

- 첫째, Business and Industry Guaranteed Loans은 고용 증진 등 농촌지

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체 및 산업 대부보증 프로그램으로 전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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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및 조합 프로그램(Business and Cooperative Programs) 지출의 대

부분인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음.

- 둘째, Rural Business Enterprise Grants(RBEG)은 농촌지역 소규모 사

업체 또는 신규 사업체 개발을 위한 재정지원 프로그램으로 원격지교

육 네트워크나 재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고용 지원 프로그램임.

- 셋째, Intermediary Relending Program(IRP)은 농촌지역 고용 창출과 

경제활동 증진을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공공기관, 지역조합 등과 같은 

지역조직을 통한 대부 프로그램임(지역조직 중개 재대부 프로그램).

- 넷째, Value-Added Producer Grants는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을 위한 

사업타당성 검토, 마케팅 계획 등 전반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자

금과 운전자금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개별생산자나 경영체 및 협

동조합 등에 지원됨.

- 다섯째, Rural Economic Development Loan and Grant(REDLG)는 지역

공익시설조직의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 가능한 

프로젝트로는 비즈니스인큐베이터와 관련된 기술 지원, 비영리기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개발 지원, 교육 및 훈련 시설 지원, 보건시설 

및 장비 지원, 원격 교육 및 진료 장비 지원 등임.

- 이외에도 고부가가치 생산물의 유통을 위한 계획 및 운영 자금 지원을 

위한 고부가가치 농산물시장개발보조(Value-Added Agricultural Pro-

duct Market Development Grant), 농촌지역 신규기업 유치를 통한 농

촌경제 활성화 도모 차원에서 농촌지역의 고용 10인 미만 소규모 영세

업체에 대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위한 농촌기업가 및 소규모사업체 

지원 프로그램(Rural Entrepreneur and Microenterprises Assistance

Program), 농촌지역 직업교육을 위한 농촌사업기회지원(Rural Busi-

ness Opportunity Grants) 사업, 농촌협동조합개발 센터의 설립 및 운영

을 위한 농촌협동조합개발지원(Rural Cooperative Development Grants)

사업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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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은 현행 2008년 농업법상 농촌개발(rural develop-

ment) 프로그램을 대부분 다시 승인하되, 유사한 정책들을 통합하면서 현재 

보다 강화된 농촌개발 정책을 제안하고 있음.

○ 앞서 신용(credit)부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원안은 농업신용정책

(credit)과 농촌개발정책(rural development) 수행의 항구적 법적 근거가 

되는 통합농장농촌개발법(ConAct)의 법률적 용어와 순서를 재정비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특히 다양한 관련 정책들을 농업신용(Subtitle

A), 농촌개발(Subtitle B), 일반조항(Subtitle C)으로 구분하여 제시할 

것을 제안함.

- 또한 상원안은 다양한 농촌지역 음용수, 상하수도, 오폐수 및 폐기물 처

리 시설지원, 지역공동체 공익시설프로그램 융자지원 등을 새로운 농

촌공동체프로그램(Rural Community Program)으로 통합하고, 이러한 

보조금과 융자지원을 받기 위한 농촌공동체의 기준을 제안하고 있음.

- 상원안은 현행 농업법상 사업체 및 조합 프로그램(Business and

Cooperative Programs)하에 속해 있는 여러 유사 지원정책들도 하나

의 광범위한 사업체 및 조합개발지원(Business and Cooperative

Development grants) 프로그램으로 통합을 제안하고 있음.

- 특히 상원안은 2014년에서 2017년 동안 Value-Added Producer Grant

Program을 위해 연간 12.5 백만 달러, Rural Microentrepreneur Assis-

tance Program을 위해 연간 3.75백만 달러, 기타 현행 농촌개발 정책 

수행을 위한 의무적 재정지출 50백만 달러를 포함하여 총 115백만 달

러에 달하는 농촌개발 관련 의무적 재정지출 승인을 제안하고 있음.

반면에 하원 농업위 안은 이러한 의무적 재정지출 승인에 대한 사항은 

포함하지 않고 있음.

○ 하원 농업위안은 USDA 장관이 농촌개발 정책 수행의 경제적 평가를 

수행할 자료의 수집과 함께 자금지원 양식을 보다 단순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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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은 농촌경제의 활성화와 농촌주민의 삶의 질 강화 차

원에서 농촌개발을 위한 재정지출 증가(상하원 농업법안), 신규지원프로그램

(상원안), 농촌개발을 위한 지원양식 간소화(하원안) 등을 추진하고 있음.

3.7 연구, 지도 및 관련 업무(Research, Extension, and Related Matters)

□ USDA는 농축산물 및 식품 연구, 농가 지도, 훈련 및 교육 사업을 통해 세계 

식품 시장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환경친화적인 지속 가능한 영농

기법을 보급하고, 소비자나 농촌 지역의 번영을 위해 농식품 관련 연구, 농

축산업자 지도 및 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 USDA 연구․교육 및 경제실(Research, Education and Economics:

REE) 산하 농업연구청(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ARS), 국립식품

농업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Agriculture: NIFA), 농업경

제연구원(Economic Research Service: ERS), 국립농업통계청(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NASS) 등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 중임.

- 농업연구청(ARS)은 USDA의 중요한 자연과학 연구부서로서 농업 관

련 기술적 연구를 통한 지식과 정보제공을 통해 고품질의 생산성 높은 

미국 농업을 창출하는 역할을 함.

- 국립식품농업연구소(NIFA)는 2008년 농업법을 통해 과거 농업기술보

급협력청(CSREES)을 대체하여 만들어졌으며, 대학 및 기타 기관에 연

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농업과 식품에 대한 지식, 환경, 인간의 

건강 그리고 지역 사회연구가 발전하도록 지원함.

- 농업경제연구원(ERS)는 사회과학 연구부서로서 농업, 식품, 자연자원

과 농촌경제와 관련된 경제학적, 정책적 분석을 통해 미국 내 농식품 

산업 관련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과학

적 연구와 정보들을 제공함.

- 국립농업통계청(NASS)은 USDA의 공식적인 농업통계생산기관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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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농관련산업체, 학자, 공무원에게 중요하고 정확한 통계정보 서

비스를 제공함.

○ 참고로 USDA의 연구․지도 및 교육/통계 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은 

2013회계연도 기준으로 USDA 예산의 약 1.7%인 26억 달러이며, 이러

한 연구․지도 및 교육/통계 관련 전체 예산의 48%는 국립식품농업연

구소(NIFA), 42%는 농업연구청(ARS), 7%는 국립농업통계청(NASS),

그리고 나머지 3%는 농업경제연구원(ERS)에 배정되어 있음.

□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은 모두 USDA가 다양한 법률에 근거하여 수행하

고 있는 연구(Research), 지도(Extension), 비정규농업교육(post-secondary

agricultural education) 관련 프로그램을 재승인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활

동강화를 위해 재정지출 지원 확대를 제안하고 있음.

○ 우선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은 모두 현행 농업법상 대부분의 농업연

구, 지도와 교육 관련 조항들을 재승인하고 있으며, 2008년 농업법에 

비해 농업연구, 지도, 교육 관련 정책 강화와 이와 관련된 활동을 위해 

예산증액을 제안하고 있음.

- CBO 추정치에 따르면 상원안은 2008년 농업법이 계속 추진될 경우 

향후 10년간 이 부문에 예상되는 재정지출(214백만 달러)에 비해 4배

가 넘는 895백만 달러, 하원 농업위안은 상원안에는 못 미치지만 현행

보다 3배가 넘는 760백만 달러의 지원을 제안하고 있음.

○ 또한 상하원 모두 특수작물연구(Specialty Crop Research Initiative) 활

동을 위한 의무재정지출(향후 10년간 416백만 달러), 유기농업연구와 

지도(Organic Agricultural Research and Extension Initiative) 활동을 위

한 의무재정지출(향후 10년간 80백만 달러) 증가를 제안하고 있음.

- 이는 2008년 농업법에 이어 과거 정책적으로 관심을 크게 받지 못했으

나 최근 농업생산자뿐 아니라 농산물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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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특수작물과 유기농업에 대한 연구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의도

로 판단됨.

○ 또한 상하원 모두 신규창업 농업인 및 축산업자 발전프로그램(Beginning

Farmer and Rancher Development Program)에 대한 의무적 재정지출을 

재승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위해 상원안은 향후 10년간 85백만 

달러, 하원 농업위안은 향후 10년간 50백만 달러 지원을 제안하고 있음.

- 농업과 축산업에 새롭게 창업하는 초기 농축산인의 성공적 정착을 지

원하기 위한 연구, 지도, 교육 기능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이러한 프

로그램에 대한 지원 강화를 제안하고 있는 것임.

○ 특히 상원안은 비영리법인으로 USDA의 연구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식

품 및 농업연구재단(Foundation for Food and Agriculture Research) 설

립을 위해 CCC로 부터 1억 달러의 의무적 재정지출 지원을 제안하고 

있음.

- 이러한 비영리 연구재단 설립제안은 USDA, 대학, 비영리 연구소, 기

업연구소 등 공적기관과 사적기관들의 협동적 연구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다만 연방정부재원을 통한 지원은 오직 비연방기관이나 민

간기업 재원의 매칭펀딩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가능함.

3.8 산림(Forestry)

□ 전통적으로 미국은 사유지 및 공유지의 산림자원에 대한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을 촉진하며, 국가 산림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약 2억 에이커에 달

하는 전국 산림 및 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전개해 왔음.

○ USDA는 ‘국가 산림자원 기반 및 환경보전과 향상’이라는 목표하에 산

림청(Forest Service: FS)을 두고 이러한 업무를 관장해 왔으며, 자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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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보전청(Nation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 NRCS)과 FAS도 일

부 산림보전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 FS는 2012년 기준 59억 달러의 예산을 자지고 국공유지 및 사유지 산림

자원의 건전한 보전과 이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 59억 달러의 산림 관련 지출예산 중 38%는 산불관리 프로그램, 29%는 

국유림관리 프로그램, 6%는 주정부 및 사유지 산림 관리 프로그램에 

할당되어 운영 중임.

○ FS 관장 대표적인 정책으로 Forest Stewardship Program(FSP), Forest

Legacy Program(FLP), Urban and Community Forestry Assistance (U &

CF) 등이 있음.

- Forest Stewardship Program(FSP)는 소규모 산림소유주의 토지 관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주정부와 협력적으로 운영되는 전국단위 산림

농가 지원프로그램으로 가족적으로 소규모로 운영하는 산림경영자의 

기술, 교육, 비용분담 지원 프로그램임. 현행 농업법상 연간 3천만 달

러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임.

- Forest Legacy Program(FLP)는 환경적으로 중요한 산림지의 다른 용

도로의 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주정부와 협력적으로 운영되는 전국단

위 프로그램으로 사유 산림지의 개발제한과 지속가능한 산림이용, 환

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보상지원 및 주정부의 산림보전 조치를 

지원함. 1990년 농업법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2008년 농업법에 의해 

재승인되어 연간 5천 8백만 달러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임.

- Urban and Community Forestry Assistance(U & CF)는 도시와 지역민

의 삶의 질과 산림자원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최적 상태의 산림자원의 

유지와 합리적 이용을 위해 주정부와 협력적으로 운영되는 전국단위 

프로그램으로 도시지역 산림관리와 보전를 위한 지방정부와 비영리 단

체의 활동을 지원함. 현행 농업법상 연간 3천만 달러 규모의 지출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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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임.

○ FS 관할이 아니지만 산림보전과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건강산림보전유

보제도(Healthy Forest Reserve Program: HFRP)와 긴급산림복구프로그

램(Emergency Forest Restoraton Program: EFRP)이 있음.

- 건강산림보전유보제도(HFRP)는 연간 1천만 달러 예산지출 규모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자연자원보전청(NRCS) 관할 프로그램임. 농업법

의 보전(Conservation) 관련 항목(Title II)에 의거 산림보전 프로그램으

로 멸종위기동식물보호, 생태다양성 유지, 탄소흡수증진을 목표로 개

인사유 산림지를 대상으로 30년 계약과 10년 비용분담 조건임.

- 긴급산림복구프로그램(EFRP)은 농업지원청(FSA)에서 관할하는 프로

그램임. 농업법의 품목별지원 중 자연재해대책지원 관련 항목(Title Ⅰ)

에 의거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유 산림지의 피해 복구를 위해 

최대 50만 달러의 한도 내에서 피해복구 비용의 75%를 지원함.

□ 일반적으로 농업법은 산림지원 정책의 근간이 되는 협동적산림지원법

(Cooperative Forestry Assistance Act: CFAA)과 건강산림회복법(Healthy

Forests Restoration Act of 2003: HFRA)의 주요 내용을 개정하는 작업임.

○ 대부분의 연방 산림정책 프로그램은 항구적으로 승인된 것으로서 농업

법에 의해 재승인이 요구되지 않지만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은 일부 

산림지원 프로그램의 항구적 권한(permanent authority)을 폐지하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예산이 할당되는 형태로의 개정을 제안하

면서 지원금액을 증액하고 있음.

□ 상원안은 협동적산림지원법(CFAA)하에서 비연방산림지의 목재생산과 환

경보호 개선을 위해 연간 약 3천만 달러 수준의 재정지출로 수행되는 

Forest Stewardship Program (FSP)의 항구적 권한을 폐지하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5천만 달러의 예산을 받는 것으로 승인함. 하원 농업위안

은 이에 대한 제안은 없음.

○ 상원안은 또한 환경적으로 중요한 산림지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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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연간 약 58백만 달

러 수준의 재정지출로 수행되는 Forest Legacy Program(FLP)의 항구적 

권한을 폐지하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200백만 달러의 예산을 

받는 것으로 제안함. 하원 농업위안은 상원안과 취지는 같으나 상원안

에 비해 예산지원 금액이 크게 적은 매년 55백만 달러로 제안함.

○ 상원안은 도시지역의 경관보전과 지역 산림의 효과적 이용을 위해 연

간 약 30백만 달러 수준의 재정지출로 수행되는 Urban and Community

Forestry Assistance(U & CF)던 Forest Legacy Program (FLP)의 항구적 

권한을 폐지하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50백만 달러의 예산을 

받는 것으로 제안함. 하원 농업위안은 이에 대한 제안은 없음.

○ 상원안은 HFRA에 새로운 조항(section 405)을 신설하여 USDA가 산림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각 주에 최소한 1개 이상의 국유산림지를 해당 

주지사의 요청에 의해 선정하여 2017년까지 연간 200백만 달러의 예산

지원을 제안함. 하원 농업위안은 이에 대한 제안은 없음.

3.9 에너지(Energy)

□ 2002년 농업법(Farm Security and Rural Investment Act of 2002)에서 에너

지(energy)라는 장(Title IX)이 명시적으로 처음 포함된 후, 2008년 농업법에 

이어 현재 논의 중인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에서도 독립적인 장으로 에너

지 관련 내용이 논의되고 있는 중임.

○ 이렇게 에너지 관련 내용이 미 농업법에서 논의되고 있는 배경은 무엇

보다 전통적인 화석원료 에너지 자원인 석유 등의 연료가격 상승으로 

에너지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농업기반 바이오 연료와 재생가능 에너

지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고조되었기 때문임.



105

- 농업기반 바이오 연료를 미국의 에너지수입 의존에 대한 대책인 동시

에 농업기반 바이오 연료 생산과 소지 촉진은 새로운 농작물에 대한 

수요 창출을 통해 농촌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정책적 공감대

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 사실 바이오연료 생산 및 소비 촉진정책 추진 이후 이에 주로 사용되

는 옥수수, 사탕수수 등의 가격이 직접적 상승하고 있으며, 바이오 연

료 생산을 위해 식량생산 농지가 전환됨으로써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

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음. 국제사회는 최근 세계 곡물시장 가격 상

승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미국(과 브라질) 등의 바이오 에너지 정책을 

지목하고 있음.

- 특히 2005년 에너지정책법(Energy Policy Act of 2005)과 2007년 에너

지법(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of 2007)은 2022년까지 최

소 360억 갤런(1,263억 리터)의 대체 연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에 농업법의 에너지 조항에 근거한 바이오연료 정책은 에너지법

과 연계되어 매우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갖게 되었음.

□ 농업법 에너지 타이틀에 근거하여 USDA는 여러 정책프로그램을 통해 농업

기반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고, 개발 위험을 분담하며, 재

생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도입을 촉진시키기 위한 보조금, 대출, 대출보증 

등의 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 USDA의 바이오에너지 관련 정책은 바이오 연료 생산 및 이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까지 옥수수전분에 기반된 바이오에

탄올, 파쇄목(wood chips) 등 섬유질(cellulosic)에 기반한 바이오에탄올,

콩에 기반한 바이오디젤의 생산 증대와 소비 촉진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이러한 농업기반 바이오 에너지 정책 수행을 위해 현행 2008년 농업법

은 2008~2012년 동안 총 11억 달러의 의무적 재정지출을 승인한 바 

있는데, 이는 2002년 농업법의 8억 달러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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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2008년 농업법은 에너지 부문과 관계있는 재생가능한 에너지 관

련 사항들을 농촌개발(Title Ⅵ), 연구(Title Ⅶ), 축산(Title ⅪⅥ) 등으

로 확장하여 제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농업기반 에너지 정책을 관할하는 USDA 부서는 정책별로,

농촌개발부서, 연구관련부서, 산림관련부서, 축산관련부서 등으로 나

뉘어 수행 중임.

○ USDA가 2008년 농업법에 근거하여 2008년에서 2012년 동안 시행해 

온 주요 재생에너지 및 바이오에너지 관련 정책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

음.

- Biorefinery Assistance Program: 첨단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는 바이오 

연료 생산업체에 대해 3억 2천만 달러의 정부의 융자보증 제공하고 3

억 달러의 보조금 지급

- Rural Energy for American Program: 농업생산자와 농촌소기업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개발과 건축 사업을 지원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255백만 달러가 지원되는 미국 농촌 에너지 효율성 

향상 프로그램

- Biomass Crop Assistance Program: 농가에 바이오 에너지용 작물 생산비

의 75%와 연간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바이오매스 작물지원정책

- Biomass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 바이오매스 연구 및 개

발을 위해 1억 2천만 달러 제공

- 바이오 정류공장의 재생 에너지 사용, 재생에너지 시스템과 재생에너

지 효율성 개선, 농촌에너지 자급, 차세대 에너지원 개발, 산림 및 목

재 바이오매스의 에너지원 사용 등이 새롭게 강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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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actual

2010
actual

2011
estimate

2012
budget

Total 169 550 286 308

Bio-refinery Assistance Guaranteed Loans 75 245 0 0

Bio-energy For Cellulosic Bio-fuels 55 55 85 105

Re-powering Assistance Payments 35 0 0 0

Biomass Crop Assistance Program 2 248 199 201

Bio-based Markets Program 2 2 2 2

표 4-11. 바이오에너지 관련 주요 정책과 최근 예산 집행액

단위 : 백만 US$

자료; Monke J. (2012a). Budget Issues Shaping a 2012 Farm Bill. June 1.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42484

□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은 모두 현행 농업법의 대부분의 에너지 관련 정책

프로그램을 재승인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상원안은 이와 관련된 재정

지출 증액을 제안하고 있는 반면에 하원 농업위 안은 상원안에 비해 재정지

출에 제약을 둘 것을 제안하고 있음.

○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의 에너지 관련 부문에서 큰 차이는 무엇보다 

재정지출의 원천과 관련됨.

- 상원안은 2013~2017년의 기간 동안 다양한 에너지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해 8억 달러의 새로운 의무적 지출(new mandatory funding)과 114백

만 달러의 재량적예산지출(appropriations)을 숭인하고 있음.

- 반면에 하원 농업위안은 의무적 지출에 대한 제안은 없으며 단지 

135.4백만 달러의 재량적예산지출(appropriations)만을 승인하고 있음.

○ 또한 하원 농업위안은 상원안에 비해 일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제정지

출에 제약을 두고자 하고 있음.

- 하원안은 현행 Rural Energy for American Program은 승인하되 이와 

관련된 재원을 농촌지역 소매주유소(retail blender pumps)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Biomass Crop Assistance Program의 경우 바이오매스 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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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집, 수확, 저장, 수송 관련 지원을 삭감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2012년 농업법안의 에너지 관련 부문이 최종적으로 합의되기 위해 앞

으로 상하원 법안이 이와 관련하여 해결해야 하는 이슈는 다음과 같음.

- 대부분의 에너지 관련 정책이 2012년 10월 1일부터 종료되기 때문에 

2012년 농업법이 오랜 기간 표류하거나 2008년 현행법이 연장되지 못

할 경우 재원조달문제로 인해 에너지 정책 지속성 확보에 어려움 발생 

가능성 

- USDA와 에너지부의 바이오에너지,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중복적인 정

책지원 가능성과 섬유소기반 바이오연료(cellulosic biofuels) 개발 지연

에 대한 비판적 시각 존재

- 바이오연료 생산으로 인한 옥수수 등 사료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

내외 비판 증가 

□ 미국의 에너지법과 농업법에 따른 농업기반 에너지 관련 정책은 국내외적

으로 해결해야 할 측면과 함께 WTO 협상과 같은 국제통상협상과 관련해서

도 논의해야 할 점이 많음.

○ 우선 미국 농업부문이 전통적인 농업정책이 아닌 이러한 에너지 정책

으로 인해 더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2007년 12월 19일에 발효된 ‘에너지법(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은 2022년까지 최소 360억 갤런(1,263억 리터)의 대체 

연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이 가운데 옥수수 원료가 되는 바

이오에탄올은 150억 갤런(568억 리터)을 차지함.

- 2016년부터는 switch grass 혹은 wood chips처럼 섬유소(cellulosic)에 

근거한 연료의 사용 비중을 높여야 함.

- 이에 따라 생산량의 30% 가량이 바이오연료 목적으로 이용되는 옥수

수의 가격상승과 함께 농지가 옥수수 재배용으로 전환되면서 생산 면

적이 줄어든 다른 농작물(면화와 밀)의 가격, 그리고 농지가격도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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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특히 축산업의 사료원료인 옥수수가격 상승으

로 인한 축산 생산비 증가로 국내외 축산 농가들은 큰 고통에 시달리

고 있음.

○ 특히 농업법의 에너지 관련 정책 적용으로 이득을 보는 그룹은 지주,

곡물생산농가, 바이오에탄올 투자자이며, 손해를 보는 계층은 높은 가

격으로 식품을 구매해야 하는 소비자들과 축산 농가들임.

- 납세자는 농업보조를 줄이는 측면에서 이득을 보나 바이오연료 생산

보조를 부담해야 하므로 순효과는 불확실함.

○ 한편 최근의 국제 식량가격 상승은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주요 식

량생산국의 생산감소가 주요 요인이지만 바이오연료 생산증대를 위한 

농작물 수요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브라질 등 주요 

식량수출국의 바이오연료 정책은 향후 국제 곡물가격 동향에 큰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기후변화 및 바이오연료 생산 및 사용 확대 정책으로 현재의 높

은 곡물 가격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은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에서 

품목별 농가지원정책을 직접지불이나 가격연계보전직불에서 위험관

리 수입보장 지원정책으로 전환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됨.

- 주요 농작물 시장가격이 목표가격보다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해

진 수준의 직접지불금이 농가에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비판적 시

각과 함께 최저가격(융자단가)이나 CCP 보조는 발동하지 않는 정책실

효성 문제 해결 차원에서 새로운 정책제안들이 만들어지는 계기로 작

용함.

○ 미국의 농업법과 에너지법에 의한 바이오 연료 생산 빛 이용 촉진 정책

들은 WTO 농업협상 측면에서도 향후 논의되어야 할 측면이 있음.

- 바이오연료의 생산이나 소비 촉진을 위해 미국이 제공하는 보조는 

WTO 농업협정문에 의해 감축되어야 하는 규율에 제한을 받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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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조세 감면이나 생산 및 소비 촉진, 투자와 연구지원 명목으로 엄

청난 규모의 보조가 제공되고 있음.

- 미국이 현재 바이오에탄올 수입에 특별세(Special duty)를 부과하고 있

는데, 이는 에탄올은 농산물로 분류되고 있으나 바이오에탄올에 대해

서는 아직도 정확한 관세분류코드(HS)가 없기 때문임.

- 따라서 앞으로 바이오연료에 대한 명확한 상품분류를 바탕으로 국내

보조나 관세를 WTO 규범 안에 포함하는 일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임.

3.10 원예(Horticulture)

□ 2008년 농업법(Food, Conservation, and Energy Act of 2008)에서 처음으로 원

예 및 유기농업(Horticulture and Organic Agriculture)이라는 독립적인 장(Title

X)으로 명시적으로 포함된 후, 현재 논의 중인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에서

도 독립적인 장으로 원예(Horticulture) 관련 내용이 논의되고 있는 중임.

○ 이렇게 원예 및 유기농업 관련 내용이 미 농업법에서 논의되고 있는 배

경은 무엇보다 과일, 채소, 견과류, 화훼, 종묘와 같은 원예 및 특수작물

(specialty crop)과 유기농산물들이 전통적으로 미국의 품목지원 프로그

램의 수혜 대상이 아니었지만 전체 농작물 판매액의 거의 절반을 차지

하는 중요 품목으로 부상하고 있고, 소비자들도 이들 품목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임.

- 물론 과거 농업법에서도 보전, 무역, 연구, 영양 관련 항목(title)에서 제

한적으로 원예 및 특수작물, 유기농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내용이 언급

되고는 있었음.

□ 미국 농업정책의 품목간 형평성 고려차원에서 2008농업법이 원예작물과 유

기농업을 별도의 항목(Title X)으로 취급하면서 본격적으로 과일, 채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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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 및 특수작물 생산자와 유기농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제공되기 시작

하였음.

○ 미국에서 이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정책프로그램은 2004년 특수작물

경쟁법(Specialty Crops Competitiveness Act of 2004)에 의해 만들어진 

연방 정부가 주에 지급하는 특수작물 정액교부금(specialty crop block

grant program) 사업으로 이 프로그램 하에서 각 주는 특수작물의 경쟁

력 강화를 위해 유통연구와 판매증진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음.

- 이 프로그램을 위해 2004년 특수작물경쟁법은 FY2006 ∼ FY2008 동

안 매년 700만 달러를 배정했는데, 2008년 농업법은 의무적인 재정지

출로 규정하고, FY2008에는 1,000만 달러, FY2009에는 4,900만 달러,

FY2010 ∼ FY2012 기간에는 매년 5,500만 달러를 배정하였음.

○ 이외에도 과일·채소 생산자의 식품안전, 해충 및 질병 관리 부분 지원,

유기농으로 전환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신속한 식물병해충 발견을 위한 USDA와 주정부의 협력적 활동지원,

국외 병해충의 위협 발견 및 경감 프로그램, 병해충 출현과 전파위험 

경감용 ‘검사기반증명시스템’(audit-based certification system) 개발을 

위해 특수작물 생산자에게 자금과 기술지원 목적으로 2008년에서 

2012년 동안 2억 700만 달러의 의무적 재정자금을 지원함.

- 특수작물산업이 무병해충식물원물질(pest-and disease-free plant source

material)을 얻을 수 있는 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2008년에서 2012년 동

안 2,000만 달러를 지원함.

- 병해충 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정부의 장비 구입을 돕는 ‘병해충회전융

자기금(Pest and Disease Revolving Loan Fund)’ 설립을 위한 예산배정

을 승인함.

○ 한편 신선채소와 과일 소비 촉진을 위해 USDA 영양프로그램이 구매할 

신선 과일과 채소의 양을 증가시켰으며, 기존의 ‘직거래장터진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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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mers’ Market Promotion Program)’를 강화하기 위해 2008년에서 

2012년 동안 3,300만 달러를 지원함.

- 다만 이 프로그램 재정지원 금액의 10%는 연방영양프로그램 수혜자

가 직거래장터(farmer’s market)에서 그들의 전자카드 사용을 가능하

도록 하는 데 지출한다는 조건을 달았음.

○ 저소득가정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영양이 풍부하고 신선한 식품을 더 

손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건강한 도시식품기업 개발

센터(Healthy Urban Food Enterprise Development Center)’를 설립하는 

데 500만 달러를 지원함.

○ 또한 유기농업 지원을 위해 2002농업법에서 규정한 국가유기농비용분

담제도(National Organic Costshare Program)를 도입하고 유기농으로 

전환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500만 달러 기금을 설치했으며, 농민들

이 유기농 증명서(Organic Certification) 획득을 위해 지불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2,200만 달러를 지원함.

- Title II(보전)에도 유기농업으로 전환하려는 생산자를 환경개선프로그

램(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s Program) 하에서 비용분담과 기술

지원 대상자로 지정함.

□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의 원예(Title X) 관련 조항은 현행 2008년 농업법

의 대부분의 원예 및 유기농업 지원 정책프로그램을 재승인하면서 이와 관

련된 재정지출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CBO 추정에 의하면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은 원예 및 특수작물과 유

기농업 정책 지원을 위해 2013년에서 2017년 동안 의무적 재정지출 

360백만 달러(상원안)과 428백만 달러(라원 농업위안)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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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의 원예(Title X) 관련 조항은 크게 유통 및 판

매 촉진, 유기농인증, 통계와 정보, 병해충관리, 식품안전 및 품질표준,

지역식품(local foods) 정책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2008년 농업법의 정

책이 재승인되는 동시재정지출 증액을 통해 정책강화가 이루어진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

- Specialty Crop Block Grant Program: 주정부의 특수작물 유통 및 판매

증진, 연구, 병해충 관리, 식품안전 목적의 프로젝트 지원 사업으로 현

행 2008년 농업법상 연간 55백만 달러 수준의 의무적 재정지원이 이

루어지고 있음. 상하원 농업법안 모두 이 정책을 재승인하면서 연간 

70백만 달러 수준으로 지원을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함.

- Farmers' Market Promotion Program(FMPP): 농업생산자와 소비자 간

의 직거래 기회 확대를 위해 2008년 농업법상 연간 1천만 달러의 의무

적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상원안은 연

간 2천만 달러의 의무적 재정지원과 2천만 달러의 재량적 예산지원을 

제안하고 있으며, 하원 농업위안은 2천만 달러의 의무적 재정지원과 1

천만 달러의 재량적 예산지원을 제안하고 있음.

- National Organic Program(NOP): 유기적으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국

가 표준 개발과 적용을 위해 2008년 농업법상 연간 11백만 달러 수준

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상원안은 연

간 5백만 달러의 의무적 재정지원과 15백만 달러의 재량적 예산지원

을 제안하고 있으며, 하원 농업위안은 5백만 달러의 의무적 재정지원

과 11천만 달러의 재량적 예산지원을 제안하고 있음.

- Plant pest and disease Control programs: 특수작물의 병해충 조기 예찰 

및 경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08년에서 2011년까지 매년 5천만 달러,

2012년은 55백만 달러가 지원되었음. 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2012년 

농업법 상원안은 2013년에서 2016년까지는 매년 6천만 달러, 2017년

은 65백만 달러 지원을 제안하고 있으며, 하원 농업위안은 연간 71.5백

만 달러의 재정지원을 제안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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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ket News for specialty crops: 특수작물의 시장정보 수집과 배포를 

위해 현재 연간 9백만 달러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상하원

은 모두 이 프로그램을 동일한 수준에서 지속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Specialty Crop Research Initiative (SCRI)과 Organic Agriculture Re-

search and Extension Initiative (OREI): 연구(Title VII) 부문에 있는 특

수작물 연구와 유기농업연구 및 지도 관련 재정지원을 재승인함,

- Section 32 purchases for fruits and vegetables under the nutrition title:

채소, 과일 및 특수작물을 관세기금(Section 32 )을 통해 구매하여 학

교급식 등 아동영양 개선에 사용하는 정책 프로그램을 2012년 농업법 

상하원안은 모두 재승인함(영양(Title IV)).

□ 2012년 농업법안의 원예부문이 최종적으로 어떤 형태로 만들어질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현재 상하원이 제안한 내용을 감안해 볼 때, 향후 채소, 과

일 등 원예작물과 특수작물, 그리고 유기농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한층 

강화 될 것으로 전망됨.

○ 이는 품목간 정책수혜의 불공정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면서 

농가의 현금 소득 작목으로 각광받고 있는 원예 및 특수작목에 대한 정

책적 관심 증대에 부응하는 방향임.

- 더욱이 최근 유기농산물에 대해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대하

면서 유기농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3.11 작물보험(Crop Insurance)

□ 작물보험은 연방작물보험법(Federal Crop Insurance Act)에 의해 항구적으

로 보장된 프로그램으로 주기적으로 개정되는 미국 농업법에서 반드시 논

의가 되어야할 대상은 아님.

○ 농업법이 개정되지 않는 경우 현행 작물보험제도에 의한 지원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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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집행이 보장되지만 작물보험 관련 새로운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농

업법에서 현행 작물보험제도에 대해 일정수준의 수정과 변경을 통한 

개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임.

□ 농업보험제도는 가뭄, 홍수, 과습, 우박, 바람, 서리 등 기상이변이나 병해충 

발생 등 예상치 못한 농업 경영상 위험으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

로 1938년에 도입된 역사가 깊은 제도임.

○ 농업보험상품의 종류는 다양한 재해(multiple peril)로 인한 수량감소를 

보전해 주는 전통적인 작물보험(crop insurance)과 1994년 보험개혁법

에 의해 1996년부터 시작된 수입보험(revenue insurance)으로 크게 구

분됨.

- 작물보험(crop insurance)에는 농가단위 작물보험(Actural Production

History, APH), 군단위 작물보험(Group Risk Plan , GRP), 현금기준 

작물보험(Dollar Plan , DP) 등이 있음.

- 작물보험대상 품목에 대한 최소한의 재해지원을 위해 정부에서 최소

의 행정비용만 받고 가입시키는 기초보험인 대재해보험(catastrophic

coverage, CAT)도 작물보험에 속함.

- 수입보험(revenue insurance)으로는 농가단위 수입보험(Adjusted Gross

Revenue, AGR), 간이 농가단위 수입보험(AGR-Lite), 군단위 수입보험

(Group Revenue Insurance Policy, GRIP), 소득보장(Income Protection,

IP), 그리고 수입보증(Revenue Assurance, RA) 등의 상품이 대표적임.

○ 농업보험의 대상품목은 옥수수, 밀, 콩 등 100여 개 이상의 작물을 대상

으로 하고 있음.

- 미국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은 대부분 어떠한 형태이든 농업재해

보험이 적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대부분의 채소는 예외).

○ 미국에서 농업보험의 가입은 원칙적으로 농가들의 자발적인 임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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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나 2006년도부터 직접지불, 가격보전직불(CCP) 등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장치의 정부지원사업의 수혜조건으로 작물보험의 기초보험 

성격인 대재해보험(catastrophic coverage, CAT) 가입을 의무화하였음.

- 2008년 농업법은 비작물보험 대상품목의 경우도 정부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USDA 농업지원청(FSA)에 의해 운영되는 비보험된 기본적 

재해손실에 대한 작물지원 프로그램(Noninsured Assistance Program:

NAP) 가입이 의무화되었음.

○ 미국은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고 있는데, 보

험료 보조수준은 평균적으로 전체 보험료의 50~60% 정도임.

- 정부 보조율은 보장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보장수준이 높을수록 

보조수준은 낮아짐. 즉 높은 보장수준을 선택하는 농가는 농가가 보다 

많은 보험료 부담을 가지게 함으로써 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발생

을 억제하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농업보험 업무는 1996년 설립된 USDA의 위험관리청(Risk Management

Agency: RMA)이 총괄하며 실제적인 감독과 지원은 1938년 설립된 연

방작물보험공사(Federal Crop Insurance Corporation: FCIC)가 담당함.

- 실질적인 보험업무는 민간보험회사가 전적으로 대행하고 있지만 보험

료와 계약조건은 FCIC가 결정하고, 정책의 중요 결정과 집행은 USDA

의 RMA가 담당하고 있음.

□ 농업보험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고조된 것은 2008년 농업법에서 종래에 없

던 작물보험과 재해지원(Crop Insurance and Disaster Assistance Programs)

을 별도 타이틀 항목(Title XII)으로 설정하면서 재해와 가격하락으로부터 

농가소득 및 경영을 보호하는 보험제도를 대폭 강화하면서부터임.

○ 2008년 농업법은 기존의 농업보험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낙농

수입보험 등 신규 보험상품 도입, 농업재해보상 지원을 받기 위해 작물



117

보험의 가입을 의무화, 작물보험 가입 대상품목이 아닌 경우 비보험된 

작물지원 프로그램(NAP) 가입의무 등 자연재해 및 시장위험으로 인한 

농가의 손실을 강화하는 안정망을 보다 공고히 함.

□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은 모두 현행 농업법의 작물보험(Crop Insurance)제

도를 재승인하는 동시에 일부 새로운 작물보험을 도입하면서 이와 관련된 

재정지출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의회예산처 추정에 의하면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의 향후 10년간 작

물보험 관련 재정지출은 약 959억 달러(상원안)에서 1,004억 달러(하원 

농업위안)로 영양(title IV) 부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예측함.

- 특히 현행 2008년 농업법에 비해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에서 가장 

큰 폭의 재정지출 증액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작물보험 관련 부문임.

- 전체 농업재정지출에서 작물보험 관련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현행 

2008년 농업법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9.2%에 비해 9.9%(상원안)와  

10.5%(하원안)으로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음.

□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의 품목별농가지원(Title I)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농장수입보장 프로그램 수혜대상에서 빠진 면화의 경우 면화소득보호계획

(Stacked Income Protection Plan: STAX)으로 불리는 새로운 작물보험정책

의 적용을 받게됨.

○ STAX는 면화가 상원의 ARC와 하원 농업위의 RLC의 정책대상품목에

서 제외됨으로써 탄생한 면화에 국한된 수입보험정책임.

- STAX은 기본적으로 현행 지역(county)수입보험 정책인 GRIP(Group

Revenue Insurance Policy)의 수정된 형태임. STAX은 농장수준이 아

닌 지역수준의 정보를 이용하여 기대된 지역평균수입의 10~30% 사이

에 해당하는 경미한 손실(shallow loss)을 보상하는 제도임.

- 면화생산자는 이 보험만을 단독으로 구매하거나 혹은 다른 작물보험

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STAX으로 인한 보험금은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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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기부담금(deductible)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하는 것임.

- STAX 가입을 위한 보험료의 80%는 국가가 보조하며(즉, 농가 20%부

담), 보험금의 지급상한은 없음.

□ 또한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은 다른 작물의 경우에도 STAX와 유사한 수

입보험정책으로 보완적보상옵션(SCO)이라는 새로운 보험상품을 제안하

고 있음.

○ SCO는 작물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손실 발생 시에 농가가 부담해야 하

는 자기부담금(deductible)의 90%까지 보상해 주는 작물보험연계 보험

상품임.

- SCO는 기본적으로 농가가 가입한 작물보험이 단수기준이냐 수입기준

이냐에 따라 단수기준(yield-based)과 수입기준(revenue-based) SCO로 

구분되며, 지역기준 단수와 지역기준 수입이 보험보장 기준단수와 기

준수입의 90%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작동됨.

- 예컨대 어떤 농가가 70% 보장수준(coverage) 작물수입보험에 가입하

였고, 추가로 SCO에도 가입하였는데, 실제수입이 보험보장 기준수입

의 75%인 경우, 농가는 예상된 기준수입보다 25%의 손실을 보았지만 

작물수입보험에 의해 보상을 받지 못할 것임. 그런데 SCO에 가입하였

기 때문에 자기부담금(기준수입의 25%)의 90%까지 SCO에 의해 보상

됨. 만일 SCO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25%의 손실을 자기부담금만으로 

처리해야 했을 것임.

- SCO에 가입하는 농가에 대해 보험료의 70%는 국가가 보조하며 보험

금의 지급상한은 없음.

□ 한편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은 특수작물(specialty crops)과 유기농작물

(organic crops)에 대한 작물보험정책을 강화하였음.

○ 유기농작물의 경우 관행작물에 비해 높은 가격과 가치를 반영하여 작

물보험이 개선되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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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은 USDA 현행보다 높은 수준에서의 보장범위

(coverage level)를 전제로 농장전체 수입보험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분야에 대해 더 많은 보험정책개발 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특수작물(specialty crop) 생산자의 식품안전 및 오염 관련 문제로 발생

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연구

- 돼지(swine)의 재앙적인 질병으로 인한 농가손실 보상 보험 연구  

- 메기(catfish) 양식농가의 시장가격과 생산비용 간의 마진 감소에 대응

하기 위한 보험연구

- 상업적 가금육(poultry) 생산자의 경영 및 사업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연구

- 가금육(poultry)의 재앙적인 질병으로 인한 농가손실 보상 보험 연구

(하원농업위 안에서만 제안)

- 상원안은 기후 및 기상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보험에 대해 보험료 

보조를 제안하고 있음.

□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은 환경보전 목적차원에서 초지에 작물보험대상 품

목을 경작하는 경우, 경작 후 처음 4년 동안은 일반적인 국가보험료 보조의 

50%만을 지원하고, 보험대상 작물이 아닌 품목을 경작하는 경우 비보험된 

작물지원 프로그램(NAP) 혹은 일반작물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없다고 제안함.

○ 현행 2008년 농업법은 초지보호(sod saver) 규정에 의거하여 이곳에 보

험가능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작물보험의 수혜를 받을 수 없으며, 비보

험작물의 경우 처음 5년의 경작기간 동안 비보험작물 긴급재해지원 정

책의 수혜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상원안은 조정된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이 75만 달러 이상인 농업생

산자에게는 일반적인 농가 보험료 지원금액의 15%를 감액하여 지원할 것

을 제안하고 있음.

○ 하원 농업위 농업법안에는 이와 관련된 제안이 없지만 이는 고소득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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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대한 작물보험료 지원은 좀 줄여 보겠다는 의도로 파악됨.

□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은 모두 비보험작물지원제도(NAP)의 지원수준 강

화를 제안하고 있음.

○ NAP는 1996년 연방농업개혁법(Federal Agriculture Improvement and

Reform Act of 1996)에 의해 승인된 항구적 제도로서 작물보험대상이 아

닌 작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제도임. FSA가 관장하며, 실제 생

산량이 평균 생산량의 50% 미만으로 떨어질 때, 시장가격의 55% 지불률

로 평균생산량의 50%까지 보상해주는 지원정책임.

-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은 현행 평균생산량의 50% 보장수준을 60%

로 증가시키고, 지불률도 시장가격의 55%에서 100%로 상향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에서 모두 작물보험 정책의 강화는 세계적인 기후

변화 움직임, WTO와 FTA로 인한 무역자유화 가속화 등에 따른 시장 불확

실성 증대로 인한 농가경영 위험성 증대와 소득변동성 증가 등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위험관리정책의 강화 움직임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에서 고정직불의 폐지 등으로 인한 농업

계의 불만을 줄이면서 기존의 직접적인 농가 소득 및 가격지지 정책을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장치로 전환한다는 명목과 보완책으로 작물보

험에 대한 지원강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상하원이 제안한 작물보험 관련 2012년 농업법안의 내용을 종합

적으로 감안해 볼 때, 향후 농가소득 및 경영 불확실성을 축소시키기 

위한 안정망 장치 수단으로서 작물보험과 이와 연계된 수입에 기반을 

둔 직불(revenue based payments)에 대한 정책지원은 증가가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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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기타(Miscellaneous)

□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의 기타(Miscellaneous) 장(Title XII)은 사회적 약자

와 자원부족 생산자(socially disadvantaged and limited-resource producers),

축산(livestock), 그리고 기타(other miscellaneous) 등 세 개 분야를 포함하는 

조항과 관련됨.

○ 우선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은 모두 소규모 농축산인과 신규창업 농

축산인을 위한 사무국(Office of Small Farms and Beginning Farmers

and Rancher) 운영을 2017년까지 재승인하였음.

- 이 사무국은 2008년 농업법에서 소수이면서 자원이 빈약한 농축산인

들이 USDA의 정책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설립하였는

데, 연간 2천만 달러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졌음. 2012년 상원의 농업법

안은 소규모 농축산인과 신규창업 농축산인을 위한 사무국 운영을 위

해 연간 2천 5백만 달러(의무적 지출 5백만 달러와 재량적예산지출 2

천만 달러)를 승인하고 있으며, 하원농업위안은 3천만 달러(의무적 지

출 1천만 달러, 재량적예산지출 2천만 달러)를 제안하고 있음.

-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은 이러한 특별 수혜집단의 범주에 군대에서 

퇴역한 농축산인을 추가하였음.

- 군대에서 퇴역 후 농민이 되고자하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정보제공과 

소통차원에서 USDA 내에 ‘퇴역군인-농업 연락처(military veterans

agricultural liaison’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또한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은 모두 사회적 약자와 자원부족 생산자

(socially disadvantaged and limited-resource producers)를 지원하기 위

해 USDA 내에 설치된 ‘Office of Advocacy and Outreach’의 운영과 재

정지출을 재승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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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은 아메리칸 원주민 종족들과 USDA 활

동을 조화롭게 연계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Office of Tribal

Relations’ 설치를 제안하고 있음.

- 또한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은 미국 단풍당(maple syrup)산업 촉진과 

농장노동자를 위한 기술교육을 위한 지원확대를 제안하고 있음.

○ 한편 2008년 농업법에서 처음으로 독립 장(Title Ⅺ)으로 규정되어 있던 

축산(Livestock) 관련 조항들 중 가축위생보호, 축산정보의 소비자 전달 

체계, 원산지표시(Country-of-Origin Labeling) 관련 내용들은 2012년 

상하원 농업법에 의해 상당부문 재승인되었음.

- 그런데 특이한 점은 하원안의 경우 2008년 농업법에서 육류에 대한 원산

지 의무표시 제도(COOL) 시행 이후 국제 규범과의 합치성 논란을 감안

하여 USDA가 이 정책이 WTO 원산지 규정과 일치하기 위한 방법과 소

규모 육류 및 가금육 생산 및 가공업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제안함.

- 또한 하원안은 주정부차원에서 다른 주와의 판매(interstate sales)를 저

해할 수 있는 특정한 생산표준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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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장

농업법과 관련된 주요 이슈

1. 경손정책

1.1 경손정책(shallow loss policy)의 출현배경

□ 미국에서 1970년대 중반 이후 기후적 영향에 의한 농가손실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이에 따라 작물보험도 규모면에서나 적용범위 

측면에서 크게 성장하였음.

○ 하지만 작물보험에서의 보상범위가 일반적으로 70~85% 수준으로 만일 

농가손실이 자기부담금(deductible)보다 적은 수준에서 발생하는 경우 

농가는 이러한 손실을 작물보험을 통해 지원 받지 못함. 혹은 작물보험

에 의해 보상을 받더라도 손실의 15~30%는 농가가 스스로 부담해야 

함.

- 이러한 자기부담금 내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일반적으로 경손(Shallow

Loss)이라 말하며, 이렇게 작물보험에 의해 보상받지 못하는 농가손실 

부문을 지원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상하원 양원은 2012년 농업법안에 

경손정책(shallow loss policy)을 제안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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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러한 경손정책은 최근 높은 농산물 가격에도 불구하고 가격변

화에 관계없이 주요 품목에 지불되는 고정직불금(DP)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함께 현재와 같이 목표가격보다 높은 시장가격 형성하에서 거

의 발동되지 않는 CCP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의 대체 수단으로 강구된 

것임.

- 특히 높은 농산물 가격으로 인해 농가경제의 여건이 좋음에도 불구하

고 농업부문에 막대한 재정지출이 지불된다는 비농업계의 불만과 이

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제도를 폐지할 경우 발생할 농업계의 불만을 

동시에 줄여 주고자 하는 고민에서 만들어짐.

1.2 경손정책(shallow loss policy)의 주요 내용

□ 2012년 농업법 개정과 관련하여 상하원 모두 경손정책을 농업법안에 제안

하고 있는데, 작물보험과 연계되지 않은 것과 작물보험과 연계된 두 가지 

유형으로 크게 구분됨.

○ 우선 작물보험과 연계되지 않으면서 주어진 범위 내의 농가손실을 보

상해주는 제도로서 상원 농업법안의 농업위험보상제(ARC)와 하원농업

위 농업법안의 수입손실보상제(RLC)가 제안되어 있음.

- 상원에 의해 제안된 ARC의 보장수준(Coverage)은 기준수입의 79%에

서 89%인 반면에 하원 농업위의 RLC 보장수준은 기준수입의 75%에

서 85%까지임. 즉 상원의 ARC는 농가 기준수입 대비 손실이 11~21%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 하원의 RLC는 농가 손실이 기준 대비 

15~25%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손에 대해 수입보상을 지원하는 제도임.

- 반면에 대다수 작물수입보험의 보장수준은 기준수입의 75% 내외 수

준이기 때문에 만일 손실은 발생했지만 보장수준인 75% 이상에서 발

생하는 경미한 손실의 경우 보험금 지급 없이 농가가 자기부담금으로 

처리해야 했음. 하지만 상하원 농업법안은 이렇게 작물보험에 의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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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되지 못하고, 농가 자기부담금으로 처리되던 경미한 손실에 대해 수

입보상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것임.

○ 한편 상하원 농업법안에서 모두 제안되고 있는 작물보험과 연계된 경

손정책으로 보완적보상옵션(SCO)과 면화소득보호계획(STAX)이 있음.

○ SCO는 작물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손실 발생 시에 농가가 부담해야 하

는 자가부담금의 90%까지 보상해 주는 작물보험연계 보험상품임.

- SCO는 기본적으로 농가가 가입한 작물보험이 단수기준이냐 수입기준

이냐에 따라 단수기준과 수입기준 SCO로 구분되며, 지역기준 단수와 

지역기준 수입이 보험보장 기준단수와 기준수입의 90% 이하로 하락

하는 경우 작동됨.

- 예컨대 어떤 농가가 70% 보장수준 작물수입보험에 가입하였고, 추가

로 SCO에도 가입하였는데, 실제수입이 보험보장 기준수입의 75%인 

경우, 비록 농가는 예상된 기준수입보다 25%의 손실을 보았지만 작물

수입보험에 의해 보상을 받지 못할 것임. 그런데 SCO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자기부담금(기준수입의 25%)의 90%까지 SCO에 의해 보상됨.

만일 SCO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25%의 손실을 자기부담금만으로 처

리해야 했을 것임.

- SCO는 농장수준이 아닌 지역수준의 정보를 이용하여 작물보험에 가

입한 농가가 손실 발생 시에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의 90%까지 보

상하는 보험제도임. 다만 손실발생 시 농가 자기부담금은 지역기준단

수 혹은 지역기준수입의 최소 10% 이상이어야 함.

- SCO에 가입한 농가는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나 보험료의 70%는 국가

가 보조하며, 보험금의 지급상한은 없음.

○ STAX는 미국 농가의 주요 생산 품목 중 면화가 상원의 농업위험지원

제도(ARC)와 하원 농업위의 수입손실보상제도(RLC)의 정책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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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외됨으로써 탄생한 면화전용 보험정책임.

- 우선 STAX은 미국 면화보조금 정책에 대해 브라질이 WTO 분쟁해결

절차에 제소하여 결정된 판정결과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개발되었으

며, 미국과 브라질은 2012년 농업법에서 면화정책을 개선할 때까지 보

복조치를 시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

- STAX은 기본적으로 현행 지역(county)수입보험 정책인 GRIP(Group

Revenue Insurance Policy)의 수정된 형태임. STAX은 농장수준이 아

닌 지역수준의 정보를 이용하여 기대된 지역평균수입의 10~30% 사이

에 해당하는 경미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임. 농가 자기부담금은 기대

된 지역수입 최소 10% 이상이어야 함.

- STAX의 보험보장가격은 현행 GRIP 보험운영 시 적용하는 기대가격

과 파운드당 0.65 달러의 최소보장가격 중 큰 것을 적용하고, 보험적용 

단수는 현행 GRIP 운영 시 적용하는 기대단수와 최근 5개년 올림픽 

평균 지역단수 중 큰 것을 사용함.

- 이에 따라 STAX의 단위면적당 보험기준 수입은 보험보장가격(GRIP

가격과 파운드당 0.65 달러 중 큰 것)에 보험적용단수(GRIP 단수와 최

근 5개년 올림픽 평균 지역단수 중 큰 것)를 곱한 것임.

- STAX 가입을 위해 농가가 지불하는 보험료의 80%는 국가가 보조하

며, 보험금의 지급상한은 없음.

□ 농가소득안전망 및 위험관리 측면에서 이들 4가지 경손정책은 2012년 상하

원 농업법안에서 폐지가 예정된 고정직불제(DP), CCP와 ACRE 폐지에 대

한 대체수단으로 판단됨.

- 경손정책은 최근 지속된 높은 농산물 가격과 농가소득이 유지되는 상

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품목에 대해 고정적으로 지불되는 직불제

(DP)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시장가격이 목표가격을 상회하는 상황에

서 CCP와 ACRE가 발동되지 않는 실효성 문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를 수용하는 대안으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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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고안된 정책수단임.

- 특히 농가의 경미한 손실은 품목별 지원정책인 상원의 ARC 혹은 하원 

농업위의 RLC를 통해 지원하면서,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중손(deep

loss)에 대해서는 농가 스스로 일정부분의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보상

범위를 선택하는 현행 작물보험을 통해 농가소득 안전망 및 경영위험 

관리를 수행해 나갈 것으로 판단됨.

□ 상하원 농업법안에서 제안된 경손정책은 내용상 일부 상이한 점이 있는데,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 우선 상원 ARC는 농장기준(farm-level)과 군 단위 기준(county-level)

ARC로 구분되며, 농가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 또한 상원안은 농가가 ARC 프로그램의 등록여부도 선택할 수 있으며,

농가는 자신의 경작면적의 일부 혹은 전부에 대해 SCO라는 보험상품

도 구매할 수 있음. 하지만 ARC에 등록된 농가의 경우 SCO에 의한 

보상범위가 최대 80%(일반적으로 최대 90%)로 제한됨.

- 반면에 하원 농업위안의 RLC는 지역(County) 기준으로만 발동되며,

이 제도에 등록된 농가는 SCO에 의해 제공되는 어떤 형태의 보험상

품도 구매할 수 없음. 다만 PLC 등록농가는 SCO를 구매할 수 있음.

○ 또한 SCO와 STAX는 보험의 일종으로 일부 농가의 보험료 부담이 필

요한데, 국가는 SCO 가입을 위한 보험료의 70%, 그리고 STAX 가입을 

위한 보험료의 80%를 지원함.

- 반면에 상원의 ARC와 하원 농업위의 RLC는 농가의 보험료 부담이 

없는 제도임. 다만 ARC와 RLC는 SCO와 STAX와는 달리 농장의 일

부 면적만이 보상면적으로 계산됨. 한편 SCO와 STAX는 지급상한이 

없는 반면에 ARC와 RLC는 지급상한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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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험연계 정책 보험비연계 정책

보완적보상
옵션(SCO)

면화소득보호
계획(STAX)

농장기준
농업위험보상
(ARC)

지역기준
농업위험보상
(ARC)

수입손실보상
(RLC)

수준
(Level)

군(county) 군(county) 농장(farm) 군(county) 군(county)

보상범위 90%까지 90%까지 79～89% 79～89% 75～85%

보상되는
면적

전체식부면적 전체식부면적

식부면적의
65%+

휴경면적의
45%

식부면적의
80%+

휴경면적의
45%

식부면적의
85%+

휴경면적의
30%

기준가격 작물보험가격 작물보험가격
최근 5개년
올림픽평균가격

최근 5개년
올림픽평균가격

최근 5개년
올림픽평균가격

기준단수 작물보험단수 작물보험단수
최근 5개년
올림픽평균단수

최근 5개년
올림픽평균단수

최근 5개년
올림픽평균단수

보험료보조 70% 80%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SCO 연계 -
SCO 보상과는
연계할수 없음

SCO 보상과는
연계가능, 단
최대 80%까지

SCO 보상과는
연계가능, 단
최대 80%까지

SCO 보상과는
연계할수 없음

지불상한 없음 없음 5만 달러 5만 달러 12만 5천 달러

표 5-1. 상하원 2012년 농업법안의 경손정책 비교

1.3. 시사점

○ 우선 상원안은 하원안에 비해 좀 더 높은 보장수준과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우선 하원의 RLC는 실제수입이 지역기준수입(county historical revenue)

의 85% 이하로 떨어질 때, 그 차액을 보전해주기에 농가가 15%의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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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수하는 데 비해 상원의 ARC는 지역평균수입(county historical rev-

enue)의 89%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농가는 11%의 손실만을 감수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보장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상원안은 추가적으로 농민이 지역(county)과 개별농장(individual

farm) 수준에서 보장수준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 주고 있으며,

ARC와 결합하여 농가가 SCO라는 추가적인 작물보험 프로그램을 구매 

할 수 있게 하였음.

○ 농가의 보험료 부담이 없는 ARC와 RLC의 시행은 개별 농가의 작물보험 

가입을 감소시키는 경향도 있을 것임.

-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ARC와 RLC에 의해 보상의 기준이 되는 

식부면적 제한과 지급상한이라는 제약에 의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현행 작물보험은 대규모 자연재해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주나 지역의 농가

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불균형 문제가 있었으나 경손정책의 시행으로 이러한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음.

- 경손정책은 미국 내에서 평균적으로 농가 손실이 상대적으로 적어 작물

보험의 혜택이 적었던 중서부(mid-west) 지역에 더 많은 혜택을 줄 것으

로 예상됨.

- 예를 들어 상원 농업위에서 4월 26일 2012년 농어법안을 찬성 16표와 

반대 5표로 통과시킬 때, 반대표는 주로 작물보험이나 고정직불제(쌀, 땅

콩 등) 혜택이 많았던 미시시피, 알칸사, 조지아 등 일부 남부 출신 상원

의원들이었다는 것도 이러한 사실을 반증함. 과일·채소 등 원예농업이 

발전한 캘리포니아·뉴욕주 등에서도 이러한 경손정책이 자신들에게 별

다른 이득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반응임.

- 아무튼 경손정책은 작물보험 수혜의 지역불균형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지속적으로 단수나 가격이 조금씩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정부재정지출 증대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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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은 ARC 혹은 RLC를 통해 작물보험에 의해 보상되

지 못하는 일정부문의 농가손실을 지원하고자 하고 있어, 현행 마켓팅론을 

통한 최저가격보장과 작물보험을 통한 대규모 손실위험보상과 함께 이중 

삼중의 농가소득 안전망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2. 영양 프로그램

□ 영양 프로그램의 중요성

○ 상당 기간 동안, 영양부문 지출, 주로 보완적 영양지원프로그램(SNAP)이 농

업법 관련 예산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해오고 있음. 특히 최근의 높은 실업률

과 함께 높은 수준의 농산물 가격으로 인해 실업자, 저소득층과 빈곤층에 대

한 식품보조가 증가하여 영양 프로그램이 농업법 지출의 80%를 차지하였음.

○ 국가적 관점으로 보면, 농업법에 있어 영양이라는 부문은 굉장히 논쟁적임.

이상하게도 다른 곡물 관련 정책들과는 달리 빈곤층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보조의 실효성에 대해서 거의 누구도 논쟁하지 않음. 주요 이슈는 영양 부

문 보조금의 크기나 형태와 왜 소득 보조가 아닌 농업법 아래 이 내용이 포

함되는지에 관한 것임.

○ 이제 SNAP로 명칭이 바뀐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은 1960년대부터 농업법

의 한 부분이 되었음(Alston 2012). 그 이전에는 미국 농무성에서 잉여 농

산물을 저소득계층에 분배하였고 현행 제도 아래에서 SNAP은 연간 약 

8000여만 달러를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상대적으로 빈곤한 계층에 제공하

고 있음. 이 보조는 직불 카드 형태로 제공되며 식품만 소비가 가능함. 그

러나 이러한 제한은 대부분의 가정이 그들이 매달 분배받는 것 이상의 돈

을 식품에 소비하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음. SNAP의 지원금의 소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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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한계 소비 성향이 다른 소득에 비해 높다는 것을 연구 결과가 뒷받침

함(Alston 2012).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직접적인 현금 이전을 통한 지원과 

비교해서 크게 다르지 않음. 따라서 이 프로그램의 농업법 내의 위치와 의

회 농업 위원회의 관리 및 미국 농무성의 행정은 정치적 편의성과 함께 역

사적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농업법과 영양 프로그램 

○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의회의 도시지역 출신 의원과 농촌지역 

출신 의원의 연정을 통해 필요한 대다수의 표를 얻기 위해 식품과 농가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연결하게 되었음.

- 현재 농가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의회의 소수만이 이해하고 지지

하고 있지만 SNAP의 경우는 근본적으로 빈곤층의 소득 안전망을 제

공하는 것으로 이해되면서 많은 지지층이 있음.

- 사실 이 SNAP는 어린이, 노동 요구 조건 및 다른 제약 조건과 맞물려 

있지 않은 마지막 남은 ‘복지’ 프로그램임. 만약 농가의 이해득실에 따

라 SNAP을 농업과 연관시키는 것이 정치적인 ‘필요’로 인한 것이 아

니라면, 이 프로그램은 미국 후생성과 같이 이 프로그램이 자연스럽게 

맞는 곳으로 옮겨야 할 것임.

○ 현재 SNAP관련 논란은 재정지출이 많고, 프로그램 운영비용이 굉장히 

비싸지고 있다는 것임. 미국 정부의 예산이 압박받음에 따라 모든 대규

모 프로그램들이 관심을 받게 됨.

- 따라서 2012년 농업법의 경우 농가 관련 프로그램 때문이 아니라 농가

나 농업과는 약간의 관계만이 있는 SNAP과 같은 소득 이전 프로그램 

때문에 더욱 큰 예산 관련 논란에 쌓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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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운 낙농지원정책

○ 미국 낙농업계는 지난 80여년 동안 주기적으로 재정적 손실에 취약한 모습

을 보여 왔으며 2012년도에도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었음. 주요 낙농단체들

은 이전 정책들이 실패하였음을 깨닫고, 2011년에 시대착오적인 가격지지,

부족분지불, 수출보조와 같은 정책을 철폐하고, 우유의 최종용도에 기초하

여 이루어지는 가격지지 규정을 완화해 나갈 것에 합의하였음. 그러나 상·

하원의 2012년 농업법안에 반영된 낙농단체들의 2011년 제안서는 연방우유

유통명령제도를 철폐하거나 개혁하는 데 실패했으며, 우유가격과 생산비용

간의 차이인 마진을 정부가 보장하고 농장별로 생산을 조정한다는 규정으

로 대체되었음.

○ 우유 가격은 증가하는 생산 비용에 맞추어 상승하지는 못해 왔으며, 가격변

동이 심하였음. 그러나 시장 변동성이 있다하여 정부 보조금이나 공급 관리

가 산업의 경제성을 증진시킨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오히려 정치적으

로 선호되는 농가에 대한 정책지원으로 인한 단기적 이익과 가장 효율적인 

생산자들에 대한 공급제한이 재정 및 무역적자를 가중시키고, 식품 프로그

램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소비자들의 가격을 상승시키며, 혁신을 줄이며, 경

쟁성을 저해한다고 평가되고 있음.

○ 낙농 농가를 돕는다는 목적으로 시행된 다수의 우유 시장개입 정책은 주기

적으로 발생하는 낙농농가의 낮은 마진(가격-비용)을 제거하는 데 실패하였

음. 사실상 이들 정책 중 일부는 오히려 낙농가의 순수입 변동을 증가시켰

음. 그러나 구시대적인 낙농 정책을 대체하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들은 확

실한 경제적 합리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단기적 득보다는 장기적 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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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이 초래할 것으로 보임.

3.1. 시장적 맥락

○ 아래 <그림 5-1>은 2000년 1월부터 2012년 7월까지의 미국의 평균 우유가

격과 사료비용의 차이(즉, 마진)를 보여줌(사료비용은 현재 상하원을 통과한 

농업법안에서 제안된 방법으로 계산되었음). 이렇게 계산된 마진은 대략적

으로 고용노동, 직접 자본비용 등 사료 외 비용과 농가주 기여에 대한 대가

와 같은 것을 포함함. 2008년 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평균 마진은 7.14달러

/100cwt임.

○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최근에는 마진에 큰 변동성이 보이지 않고 

있음. 우유 마진의 표준 편차는 2000～07년의 2.48에서 2008∼2012년의 

2.33으로 변화하였음. 따라서 최근 낙농 농가의 재정적 어려움은 낮은 마진

의 결과물이지 마진의 높은 변동성 때문이 아님.

그림 5-1. 우유가격과 사료가격의 비율, 미국 평균, 2000년 1월∼2012년 7월

자료: : USDA N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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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정책적 맥락 

○ 현재 미국의 낙농 정책은 수입관세, 수출보조, 국내 가격지지, 가격발동기준

직불(price-triggered payments), 최종 산물에 대한 가격차별, 품질 기준부터 

포괄적 품목 프로모션과 같은 유통 규제 등 다양한 제도들로 구성되어 있음.

- 현재 정책 내의 무역 관련 규제는 산업이 국제 시장에서 점점 경쟁적으

로 변화함에 따라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었음. 미국의 낙농품 가

격은 더 이상 국제 가격보다 높지 않으며, 이에 보호주의와 수출 보조는 

점차 필요성을 잃게 되었음.

- 낙농 가격지지 프로그램은 미국 농무성이 과잉 생산된 버터, 저지방건조

우유, 치즈 등을 정해진 최소가격에 구매해 줌으로써 우유의 농가가격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임. 이에 따라 미국의 낙농 경쟁력과 낙농수출

품 수출과 낙농제품에 대한 혁신을 감소시킴. 그러나 현재의 가격 지지

는 매우 낮아 미래의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희박함.

○ 우유소득손실계약(Milk Income Loss Contract: MILC) 지불은 농가 수취가

격이 정부가 정한 기준선 이하로 내려갈 때 지급되며, 이 기준선은 사료 비

용에 따라 변동함. 이 프로그램이 지급한 금액은 2009년 약 10억 달러가 조

금 넘고, 2012년 2월부터는 매달 100파운드(cwt)당 평균 1.18달러가 지급되

었음. MILC 프로그램은 납세자들의 부담이 되며, 낮은 우유 가격과 낮은 

마진의 우유 생산을 지속시킴.

○ 우유유통명령제도(Milk Marketing Orders)는 우유가 어떤 최종 유제품에 사용

되는가에 따라 농가 가격을 정하고, 가격의 평균에 따라 수익을 생산자들에게 

재분배함. 유통명령은 대부분의 지역에 적용되며, 비용을 소비자, 가격 경쟁하

는 것이 금지된 저비용 농가, 그리고 가공에 특화된 낙농 농가에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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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이 뉴딜 시대의 규정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으로 현재 위기

를 유발해 왔음. 첫째로 유통 명령에 사용된 계산방식들이 상승하는 사

료 가격이나 뜨거운 날씨와 같은 공급 측 요소의 변화에 기민하게 또는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수요 조건의 시차를 둔 변화만 반영한다.

둘째, 유통 명령은 우유 가격 형성에 과도한 복잡성을 유발하여 가격 위

험 관리를 어렵게 함. 셋째, 유통 명령은 사전계약을 형성하는 데 걸림돌

이 됨으로써 잠재적으로 중요한 위험 관리 도구를 제한하게 됨.

3.3 상하원 농업법안의 낙농프로그램  

○ 낙농부문에 있어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이 포함된 농업법안이 상원과 하

원에 의해서 승인되었음. 상하원 농업법안은 모두 현행 낙농가격지지 및 

MILC 프로그램을 폐지하되, 연방우유유통명령제도는 존치를 제안하고 있

음. 한편 상하원 농업법안 모두 낙농생산자이익보호제도(Dairy Production

Margin Protection Program: DPMPP)와 낙농시장안정화제도(Dairy Market

Stabilization Program: DMSP)의 신설을 제안하였음.

○ 우선 DPMPP는 크게 기본생산마진보호(Basic Production Margin Protection:

BPMP)와 보완적 생산마진보호(Supplemental Production Margin Protection:

SPMP)로 구분됨.

- 모든 낙농농가는 원칙적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2013년 6월 30일까지는 

MILC 프로그램과 DPMPP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MILC 선택농가는 그 후 DPMPP 프로그램으로 전환이 가능함. 낙농생

산자이익보호제도(DPMPP)는 일종의 낙농가 마진을 보호해주는 정책

이라 할 수 있음.

- 다만 낙농가는 이 프로그램 가입 시 연간 운영비용을 납부해야 하는데,

상원 안은 연간 우유생산량이 1백만 파운드보다 적은 경우 100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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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gin Threshold
($/cwt)

Premium ($/cwt), up to 4
million pounds of annual
production covered

Premium ($/cwt), beyond
4 million pounds of annual
production covered

$4.50 $0.01 $0.015

$5.00 $0.025 $0.036

$5.50 $0.04 $0.081

$6.00 $0.065 $0.155

$6.50 $0.09 $0.230

$7.00 $0.434 $0.434

$7.50 $0.590 $0.590

$8.00 $0.922 $0.922

1백만 파운드에서 5백만 파운드 사이는 250 달러, 5백만 파운드에서 

10백만 파운드 사이는 350 달러, 10백만 파운드에서 40백만 파운드 사

이는 1,000 달러, 그리고 40백만 파운드 이상은 2,500 달러를 제안하고 

있음. 하원 안은 연간 우유생산량이 1백만 파운드보다 적은 경우 100

달러, 100만 파운드에서 1,000만 파운드 사이는 250 달러, 1,000만 파운

드에서 4,000만 파운드 사이는 500 달러, 그리고 4,000만 파운드 이상은 

1,000 달러를 제안하고 있음.

표 5-2. 낙농마진보험제도의 보장수준별 보험료

자료: Balagtas J.V. (2012). Milking Consumers and Taxpayers. The Folly of US Dairy Policy.

Enterprise Institute Agricultural for Public Policy Research

○ BPMP제도 하에서 이 프로그램에 가입한 낙농가는 2개월 평균 마진이 4.00

달러/cwt 보다 낮아지는 경우 그 차액(4달러에서 평균 마진을 뺀 금액)의 

80%를 보상받음. SPMP는 4.00달러/cwt 이상의 마진을 추가적으로 보호 받

기위한 것으로 0.50달러/cwt의 할증방식으로 최대 8.00달러/cwt까지 마진

을 보호 받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임.

- 낙농가의 직전연도 우유 생산량의 25%에서 90%까지를 보장범위로 선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장된 마진 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보험료를 지불

해야 함. 또한 190마리 젖소의 연간 평균 우유 생산량인 400만 파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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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생산 농가에 대해서는 더 높은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음(표 참조).

- 이는 대규모 낙농가에 비해 소규모 농가들에 상대적으로 더 큰 이득을 주

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향후 DPMPP 프로그램 아래에서 지급액의 크기

나 지급빈도는 시장조건 및 어떻게 사료비용이 계산되느냐에 달려있음.

○ 그리고 상하원 농업법안 모두 낙농시장안정화제도(DMSP)를 제안하면서 낙

농생산자이익보호제도(DPMPP)에 가입한 낙농 농가는 의무적으로 낙농시

장안정화(DMSP) 프로그램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이 제도는 우유의 

수급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로서 만일 공급초과로 인해 마진이 줄어들거

나 마이너스로 되는 경우 지불금을 감소시켜 공급을 제한하고자 하는 의도

임. 개별 농가는 이전 3개월 평균 우유 판매량 혹은 직전연도 같은 달의 우

유 판매량을 가지고 시장안정화베이스(Stabilization Program Base)를 선택

할 수 있음.

- 이를 기초로 만일 우유생산마진이 2개월 연속 5달러/cwt에서 6달러/cwt

사이에 있는 경우 개별 농가가 선택한 시장안정화베이스의 98% 혹은 실

제 우유 판매량의 94% 중 큰 것을 바탕으로 지불금이 감축됨.

- 또한 우유생산마진이 2개월 연속 4달러/cwt에서 5달러/cwt 사이에 있는 경

우 개별 농가가 선택한 시장안정화베이스(Stabilization Program Base)의 

97% 혹은 실제 우유 판매량의 93% 중 큰 것을 바탕으로 지불금이 감축

됨. 마지막으로 만일 우유생산마진이 2개월 연속 4달러/cwt 이하라면 개별 

농가가 선택한 시장안정화베이스(Stabilization Program Base)의 96% 혹은 

실제 우유 판매량의 92% 중 큰 것을 바탕으로 지불금이 감축됨.

○ 미국 낙농 정책에 있어서 농장별로 생산이나 판매량 쿼터를 설정한 전례는 

없음. 캐나다는 이러한 정책을 오랫동안 유지해 왔으며, 유럽 연합은 약 30

년간 지속되어 온 마케팅 쿼터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있음. 이러한 쿼터 

프로그램에 대한 합리화된 설명으로는 첫째, 공급을 제한하는 것은 단기적

으로 가격을 상승시키며, 마진 보험 가입 농가의 단기적 생산 인센티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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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시키며, 이에 따라 마진 보험의 지불액이 감소함. 둘째로는 가격이 낮

은 기간에 우유 생산을 유지 또는 확장하는 농가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거나 경쟁하기 어렵거나 또는 환경적인 규제나 낙농산업에

서 이탈하려고 하는 성장하기 힘든 농가들에 대해 이득을 주는 결과가 됨.

4. WTO 면화 분쟁

4.1. 브라질의 분쟁 제기

○ 2002년 브라질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미국 농업법에 대해 WTO에 제소

하였는데, 이는 미국 농업법이 면화 생산과 수출에 대해 보조를 하며 수입

을 막는다는 것과 신용 보증을 통해 다른 농산물 수출에 대해서도 보조를 

한다는 것에 대한 것임.

○ 브라질의 가장 핵심 주장이 2003년부터 2009년 동안 WTO 패널 및 상소기

구에서 반복적으로 인정되었음. 미국은 2006년과 2008년 농업법에서 몇 가

지의 부분의 변화시켰으나 이것으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 브라질은 

약 1억 4,730만 달러 상당의 보복할 권한을 WTO로부터 인정받았으며 신용 

보증 프로그램에 따라 추가적으로 더 보복이 가능함.

○ 2008년의 자료를 바탕으로 보면, WTO가 인정한 보복 권한은 약 8억 달러로 

역사상 두번째로 큰 규모임. 이는 또한 재화와 지적 재산권을 모두 포함한 

무역 보복을 인정한 ‘Cross-retaliation’의 드문 예임. 2010년 브라질은 낙농,

과일, 곡류 및 제조업 제품을 포함한 102가지의 재화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

과하였음. 추가적으로 브라질은 농업과 관련된 농약, 생명공학, 영상물, 음

악, 제약 및 출판과 관련된 지적 재산권을 무역 왜곡 품목에 포함시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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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2010년 양국간 잠정합의

○ 2010년에 이루어진 양국간 잠정합의는 이러한 무역 보복을 중지시켰으며,

면화와 관련된 잠정합의는 양해 각서(MOU)와 몇 가지 요구조건을 포함하

는 Framework Agreement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미

국 수출 신용 보증 프로그램의 수정, 미국에서 브라질로 연간 1억 4730만 달

러의 기금 이전, Santa Catarina라는 브라질의 한 주(State)로부터의 돼지 수

입 개방, 미국의 2012년 농업법을 통한 궁극적인 분쟁 해결책 마련하였음.

○ 또한, 미국과 브라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 잠정 합의를 파기할 것에도 

동의하였음: 브라질이 미국의 재화와 지적 재산권에 대해 무역 보복을 할 

경우, 미국이 브라질 면화 기구(Brazilian Cotton Institute)에 약속된 기금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브라질 면화 기구가 미국으로 받은 기금을 올바로 사

용하지 못할 경우, 2008년 농업법에 대한 ‘후속 입안(successor legislation)’

을 통한 개정이 이루어 질 경우, 상호합의의 ‘해결책’이 나올 경우, 자발적

으로 양해 각서를 철회할 경우, 2012년 7월과 9월에 양국은 만약 미국이 지

속적으로 기금을 이전하고 이 합의를 위반하지 않을 경우, 브라질은 무역 

보복을 시행하지 않아야 함에 동의하였는데, 이는 2008년 농업법의 9월 30

일자로 만기되는 것을 ‘후속 입안’으로 보기 때문임. 미국과 브라질의 2010

년의 잠정 합의는 WTO가 미국의 WTO 면화 사건(DS 267) 항소 실패를 근

거로 승인한 미국산 재화와 지적 재산권에 대한 브라질의 10억 달러 가까운 

무역 보복의 즉시 시행을 피하게 해 주었음. 2010년 미국-브라질 잠정 합의

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는 2012년 미국 농업법을 통하여 미국이 확정적인 

해결책을 찾을 것을 약속한 것임. 이 해결책은 브라질의 동의를 필요로 함.

○ 양국간 면화 분쟁을 확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자국의 농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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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가 순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거의 또는 상당한 

부분을 감소시키는 것을 요구함. 면화에 관해서는 가격보전직불, 마케팅융자

직불이 반드시 철폐 또는 수정되어야 하며, 이는 이와 같은 효과를 일으키는 

보조금으로 대체될 수 없음을 의미함. 또한 면화를 포함한 많은 품목에 대해

서 수출 신용 보증(Export Credit Guarantees (GSM-102))의 보조금 요소 역

시 상당 부분 감소시키거나 철폐해야 함. 예컨대 WTO의 판정 준수는 면화

에 대한 시장 역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CCP와 MLP의 수정을 요하고,

WTO의 판정은 GSM-102가 WTO가 승인한 브라질의 미국산 재화와 지적 

재산권에 대한 무역 보복의 근거가 되고, WTO의 판정 준수는 모든 재화에 

대한 GSM-102의 보조금 부분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음. 다만 WTO는 이 분

쟁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직접 지불에 대한 명시적 규제는 하지 않고 있음.

4.3. 양국간 분쟁 조정을 위한 미국 면화 협회의 2011 제안 사항

○ 미국 면화 협회(National Cotton Council (NCC))는 2011년 제안서에서 

WTO 분쟁의 해결을 목표로 다음을 제안하였음.

- 면화에 대한 CCP의 철폐

- 면화에 대한 MLP의 수정

- 면화에 대한 새로운 작물보험제도 설립: STAX는 비교적 낮은 비용의 수

입 보전 보험으로 현재 존재하는 일반적인 정부 보조의 작물 보험이 보

존하지 못하는 얕은 정도의 손해를 보존해 줌.

○ NCC의 제안서에서는 CCP와 몇몇 MLP의 기능을 더 무역을 왜곡시키는 새

로운 STAX 프로그램으로 대체되어 있음. 이에 대해, 브라질 WTO 대사가 

미 의회 농업 부문 지도부에게 보낸 2012년 1월 편지에는 ‘NCC의 STAX

제안은 현재 존재하는 면화 관련 프로그램이 초래하는 현 상황에 비교해 상

당 부분 더 무역을 왜곡시킬 것이다’라는 브라질의 관점이 담겨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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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GSM-102 프로그램에 대한 합의 내용

○ 2010년 미국-브라질 면화분쟁 잠정 합의에 의하면, 두 국가가 GSM-102의 

‘운영 검토(operational review)’를 매 180일마다 하도록 하였음. 운영 검토 

전 6개월 내의 GSM-102 지출액이 15억 달러를 넘어설 경우 미국 농무성은 

프로그램의 수수료를 최소 15% 인상시켜야 함. 이와 동시에 가중 평균된 

GSM-102 신용의 채무 기한이 16개월이 넘는 경우 역시 미국 농무성은 프로

그램의 수수료를 인상시켜야 함. 이러한 운영 검토의 결과로 미국 농무성은 

프로그램의 수수료를 인상시켰고, 현재까지는 이러한 인상된 수수료가 크레

디트의 양이나 채무 기한을 줄이는 데 있어 미미한 효과를 낸 것으로 보임.

○ 하원 농업위원회의 2012년 농업법 제안서 요약본에 따르면, 미국 농무성은 

‘프로그램의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채무 기한 또는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NCC의 제안서에는 GSM-102 프로그램은 포

함되어 있지 않음.

4.5. 면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미국 농업법 제안 사항

○ 미국 상원은 다음 네 가지의 WTO 면화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2012년 농업 개혁, 식품과 일자리에 관한 법(the Agriculture Reform, Food

and Jobs Act of 2012)을 승인하였음.

- CCP의 철폐

- 0.52달러/lb 의 융자단가를 최소 0.47달러/lb까지 감소시키는 내용을 포함

하는 MLP의 수정

- 기존에 브라질이 비판한 0.65달러/lb의 기준 가격을 제거한 STAX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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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의 신설

- 회계연도 2013～2017 동안의 GSM-102 펀드를 45억 달러로 제한

○ 하원 농업위원회는 위의 상원에서 통과된 몇몇 핵심 내용을 되돌리는 2012

년 연방 농업 개혁과 위험 관리에 관한 법(the Federal Agriculture Reform

and Risk Management Act of 2012)을 통과시켰음.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STAX에 있어 0.6861달러/lb의 기준 가격의 부활

- STAX의 120% 보호 요소를 최대 한계(ceiling)에서 최소 지지(floor)로 변화시킴

- GSM-102 펀딩에 대한 제한을 없앰

○ 브라질의 WTO 대사가 미국 무역대표부 및 미국 농무성에 2012년 4월에 

보낸 편지에서 브라질은 미국 농업법 개혁을 하나의 패키지로 보고 그 결과

를 평가할 것이며(‘whole package’ approach)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무역 보

복 또는 WTO의 추가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하였음.

4.6. 브라질의 입장

○ 브라질 정부는 미국의 정책 변화가 부족할 경우 무역 제재를 가해야 하는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음. 다음은 브라질이 취할 수 있는 선택임.

- WTO가 승인한 브라질 내 미국산 지적 재산권에 대한 섹터별 무역 보복

- 비공식적 형태의 무역 보복(반덤핑이나 수입 면허제도 등)

- 제네바에서 소송 진행

- 둘 이상의 위 내용의 조합

○ 미국이 자신이 WTO를 준수한다는 주장 자체로는 브라질의 본래 가지고 있

던 WTO 승인 보복 권한을 제거하지 못함. 브라질은 미국이 WTO 결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복 권한을 최대화할 것이라는 신

호를 보낸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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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GSM-102 프로그램

○ GSM(General Sales Manager)―102 프로그램은 수출 신용보증의 일환으로 

선택된 미국산 수출 농산물 구매자에게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으로 미국 정부가 이러한 구매자들의 디폴트 선언

시 대신 대출 상환할 것을 보증함. 대한민국, 터키 등의 여러 국가의 수입업

체들이 미국 농산물을 구매하도록 보조를 받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이들이 은행으로부터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임.

○ 수출하는 곡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 프로그램의 중요성은 낮아

지고 있으나, 2008～2010년의 금융위기에는 이 프로그램이 확장되었음.

GSM-102 프로그램은 구매자들이나 구매자들의 은행이 유동성 문제에 부

딪혔을 때 수출에 도움을 줌. 1998년부터 2007년까지 보증액은 연간 39억 

달러에서 연간 14억 달러로 감소하였음. 2008년에는 31억 달러로, 2009년 

53억 달러로 증가하였음. 평균 대출 기간은 2012년에 약 22.7개월이었다.

GSM-102는 특히 밀 산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함.

○ 미국-브라질 면화 분쟁에 있어서 이 프로그램은 GATT 협정을 위반하는 수

출 보조로 판명되었는데 이는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미국산 재화를 구매하도록 보조를 받기 때문임. WTO의 결정에 순응하려면 

미국은 이 프로그램에서 미국의 수출을 도와주는 보조금적인 요소를 제거

하여만 함. 따라서 법 개정이 필요한데, 농업법이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기

에 적당하다고 할 수 있음.

- 브라질은 대출받는 시점과 상환하는 시점 간의 기간은 최대 6개월로 제한

하라고 제안함. 현재 프로그램 아래에서는 예를 들어, 구매자가 미국산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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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를 구매하여 3개월 이내에 되판 경우 추가적인 33개월 동안 저이율로 

빌린 자본을 사용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보조금적인 요소는 지역의 이

자율이 높고 자본이 희소한 국가에서는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음. 미국 농

무성은 수수료를 올렸으나 아직 시장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였음.

○ 의회는 이 GSM-102 프로그램을 다음 농업법 입안 때 고칠 수 있으나, 프로

그램 자체에 대한 관심이 적어 현재 농업법 초안에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아무런 변화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미국 내 최대 농민단체 조직인 미국농업연합회(American Farm Bureau

Federation, AFBF)는 2012년 11월 GSM-102의 개혁에 대해서 ‘이 개혁이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결국에는 바깥 시장에 얼마만큼의 수요가 있느냐

가 중요하다. 국제 시장이 강하게 버티는 한 이 개혁이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지 여부는 잘 모르겠으며, 국제 시장이 약세이거나 더 경쟁적으로 변화할 때 

더 큰 영향을 줄 것 같다.’ 또한 미국 밀 연합회는 ‘미국 정부가 브라질 측과 

긴밀한 타협을 하기를 독려하는데, 그 이유는 첫째, 면화 분쟁으로 인해 연유

된 두 나라의 밀 무역에 브라질의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 둘째, 현재의 수출 

신용 보증 프로그램(GSM-102)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이다.’라고 밝혔음.

또한, GSM-102 프로그램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

ship:TPP)에서도 압박받는 위치에 놓여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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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산지표시제도(COOL)

6.1 미국의 원산지 표시제 입법 배경

○ 많은 국가들이 농식품에 대해서 원산지 표기(Country Of Origin Labeling(COOL))

를 입안하고 있는 가운데, 원산지 표기에 대한 시장적 함의는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러한 제도가 자발적으로 시장에서 연유되었는지,

혹은 의무적으로 수립되었는지, 수입의 의존도나 기업의 특성, 또는 어떤 방식으

로 labeling법을 적용하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임.

○ 2002년 농업법은 선택적인 품목에 한해서 COOL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법안은 소규모 상점이나 식당과 같은 식료품 서비스 사업자를 제외한 소

매상들에 한해서 송아지를 포함한 소와 양, 돼지의 부위육 또는 다진 육과 

어패류, 땅콩 그 밖에 많은 부패 가능한 농산물에 대해서 원산지를 소비자

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음.

○ USDA는 어패류에 대해서는 2005년에 입안 절차를 마쳤으나 그 밖의 품목

에 대해서는 COOL 법안에 대한 원칙을 정립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었음.

예를 들면, 2002년 농안법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소 농가들이 label-

ing법으로 인해 생산비용이 상승할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은 이에 대한 

일례가 됨. 많은 논쟁으로 인해 원안은 철회되었고, COOL 입안의 진행은 

연기되었음. 2008년 농업법은 COOL에 적용되는 품목을 닭, 염소, 인삼, 피

칸, 마카다미아넛을 포함하도록 확대시켰고, 2002년의 안을 원칙 수립을 쉽

게 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음. 2008년 8월 1일 USDA의 농업 마케팅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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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AMS)) 부처는 2008년 9월 30일자로 유효

한 최종 잠정 원칙(final interim rule)을 발표하였음.

- 농업 마케팅 서비스는 2009년 1월 15일 원래의 요지는 변하지 않은 최종 

원칙(final rule)을 발표하였으며, COOL의 완전 적용은 2009년 3월 16일

자로 시작되었음(AMS 2012).

6.2  WTO에서 논란이 된 미국의 원산지 표시제도

○ 원산지표시는 많은 국가들이 다양한 품목에 대해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

음(WTO 2011, p157). 대부분의 경우, 원산지를 표기하는 레이블에 대해,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도, 논란의 여지가 없으나 최근 입안된 미국 내

에서 판매되는 소와 돼지의 부위육에 대한 COOL에 대해서는 국제무역 저

해에 관한 우려를 낳고 있음.

- 미국이 최종 잠정 원칙을 공표한 지 세 달도 채 되지 않아 캐나다는 

WTO에 이에 대한 협의를 요구하였음. 멕시코도 2009년 5월에 이에 동

참하였고 WTO 분쟁 패널이 2009년 10월에 구성되었음.

- WTO 분쟁 패널은 미국의 이러한 COOL 법안이 WTO의 소와 돼지에 

대한 기술적 무역 장벽에 관한 합의(WTO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for cattle and hogs)를 위반한다는 결론을 내렸음

(WTO, 2011).

○ 이후 미국은 이에 대해 항소를 하였으나 WTO상소기구는 이를 기각하였고 

이 기각은 2012년 7월에 통과되어 미국은 WTO에 위반하지 않는 COOL을 

시행할 것에 동의하였음. 그러나 2012년 11월을 기준으로 미국의 수정된 정

책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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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소와 돼지의 부위육에 대한 원산지표시

○ 소와 돼지의 부위육에 대한 COOL 규제는 세 가지 레이블을 제공하고 있음.

레이블 A는 미국산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레이블 B는 도축하는 시점에 미

국에 들어온 경우를 제외한 수입된 가축을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는 포장상

품에 대해서 적용됨(예를 들어, Product of USA and Canada라고 표기된 경

우). 레이블 B에 적용되는 예로는 캐나다에서 태어났으나 미국에서 사육되

고 도축된 소의 부위육을 들 수 있음. 레이블 C는 즉시 도축되기 위해 수입

된 가축들에 대해 적용됨(예를 들어, Product of Canada and USA라고 표기

된 경우). 레이블 C에 적용되는 경우는 캐나다에서 나고 사육되었으나 미국

에 들어와 도축된 부위육이 그 예임.

○ 초기에는 도축시설들이 원산지가 다른 소를 다룰 때, 모든 상품에 대해 레

이블 B나 레이블 C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

산지에 따라 소를 분리하여 적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고 봄. 그러나 2008년 8월 중순에 하원 농업 위원회 의장인 미네소타의 

Peterson 의원은 미국 도축업계의 대표를 만나 미국산 소와 돼지의 부위육

에 대해서 레이블 A로 표기하기를 바라며, 이것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새로

운 법안을 만들어 이를 시행시킬 것임을 확실히 하였음(Informa Economics

Inc. 2008, Food and Fiber Letter 2008, Food and Drink Weekly 2008). 그리

고 9월 말 미국 농무성은 그날 하루 도축장에서 미국산 상품만 도축한 경우 

레이블 A를 사용해야만 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으로 COOL 관련 질의 응답

서를 갱신하였음.

- 이러한 해석은 레이블 A가 사용가능할 때 레이블 B와 C의 사용을 권하

지 않는 미국 농무성 장관 Vilsack의 편지의 내용을 강화시키게 됨. 그 

결과, 다양한 원산지로부터 가축을 공급받는 미국의 가축 사육장과 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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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들로 하여금 가축을 원산지별로 분리하도록 하였으며, 공급 체인의 

모든 단계에 있어 이를 유지하도록 하였음.

6.4  북미 소고기 시장에 있어 핵심 WTO 이슈

○ WTO기술적 무역 장벽에 관한 합의(WTO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를 둘러싼 분쟁에 관한 주요 경제학적 이슈는 ‘회원국은 기

술 규제에 대해서, 다른 어떤 회원국의 영토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자

국의 품목이나 그 외 다른 국가 원산지 품목에 대하는 조치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하지 말 것을 보장하여야 함(WTO 2012b).’ 라는 조항과 ‘회원국은 

불필요한 국제 무역에 대한 장애를 만들려는 관점 또는 목적으로 기술적 장

벽이 준비, 채택 또는 적용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WTO 2012b).’라는 

조항으로부터 발생함.

○ COOL 이전에는 미국 소 도축업계에서는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태어나서 미

국의 사육장에서 사육된 소와 미국에서 태어난 소를 차별 없이 대우하였음.

비슷하게 캐나다에서 사육된 소와도 구분하지 않았으며, 소와 소고기의 구

분 역시 없었음. 소매상들은 그 육류를 생산한 가축의 지리학적 이력에 상

관없이 육류를 구매하였으며 원산지 표기 역시 적용하지 않았음. 이는 시설 

사용에 있어서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반영하여 그 체계를 통합시켰음. 소매

상들은 소비자의 원산지 표기에 대한 욕구가, 원산지별 구분 및 구분된 레

이블 적용에 드는 비용을 지불하기 충분할 만큼으로 보지 않았음. 그러므로 

정부의 이러한 원산지 표기 의무화는 북미의 소와 소고기 산업에 변화를 초

래했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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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최근의 논란과 그 여파

○ 2012년 12월 6일, WTO 중재인은 미국이 WTO 패널과 상소기구에서 캐나

다와 멕시코의 주장을 인정하여 내린 결정을 5월 23일까지 따라야 한다고 

정하였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미국 농업법에 이 결정이 반영되지 않는

다면, 다른 법안을 통과시켜 이러한 결정을 반영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미국은 WTO 규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캐나다와 멕시코가 무역 

보복을 적용할 수 있음을 의미함.

○ 이러한 맥락에서 캐나다 측 대표들이 미국 국회 농업위원회의 구성원들과 

만나 새 농업법에 수정된 원산지 표기 관련 법안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였

음. 캐나다 측은 WTO 규범 준수를 위해서는 규제 자체만 변화시키는 것으

로는 부족하고, 입안을 필요로 하나 좁은 범위의 수정된 입안을 요한다고 

주장해 왔음. 문제가 되는 차별은 미국에서 태어나고, 사육되고, 도살된 소

와 돼지의 육류에 사용되는 레이블과 다른 국가에서 나고 자란 소와 돼지의 

육류에 사용되는 레이블이 다르다는 것에서 발생함. 이러한  labeling 조건

은 2008년 미국 농업법(7 USC 1638, Section 282(2))의 한 부분으로 속해 

있으므로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로 하나 이러한 개정은 큰 

변화는 아님. 따라서 원산지 표기 제도는 계속 의무적으로 두고, 수입된 가

축이 미국의 검역된 시설에서 도축된 육류와 미국에서 태어나고, 사육되고,

도살된 육류에 대해 같은 레이블을 부여하도록 변화시키기만 하면 됨. 물

론, 판매자들은 자발적으로 원한다면 원산지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레이

블에 제공할 수 있음.

○ 캐나다나 다른 나라에서부터 미국으로 원산지 표기된 육류가 오래 전부터 

수입된 것을 상기할 때, COOL은 캐나다에서의 도축을 장려하게 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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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소와 돼지의 도축이 미국 내 시설에

서 캐나다로 옮김에 따라 부정적일 것으로 거의 확실시됨. 최근의 분석은 

이 COOL이 더 이상 수입되지 않을 소와 관련하여 5,256개의 일자리가, 같

은 맥락으로 돼지와 관련하여 3,774개의 일자리가 위험에 놓일 것으로 봄.

이러한 수치는 육류 포장 및 가공에 관련된 생산직만을 포함한 것임. 연관 

산업 직종과 승수 효과를 고려한다면 이 수치는 상당히 증가할 것임.

○ 만약 미국이 WTO의 기각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수출 산업이 캐나

다와 멕시코가 설정할 무역 장벽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들 

국가가 무역 장벽을 통해 축소시킬 수 있는 무역 거래량은 COOL로 인해 

발생하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소 생산자와 캐나다의 돼지 생산자의 생산과 

수출 감소 및 이들 국가 내 가축 가격 하락에서 오는 손실에 비례함.

○ WTO패널은 위의 손실을 추정하기 위해 계량경제학적으로 계측한 핵심 수

치들에 의존함. 이러한 수치들을 최근 데이터에 적용한 결과 캐나다의 소 

산업에 발생하는 손실이 연간 639백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 

수치는 캐나다의 돼지 산업과 멕시코의 소 산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포함

하지 않은 것으로 이들 부문까지 포함할 경우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손실

이 발생할 것으로 추측됨. 그러므로 이러한 COOL의 수정으로 인한 경제

적인 여파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음.



151

제6 장

요약 및 시사점

□ 세계적 재정위기 속에 재정절감이 미국의 최대 과제가 되어 농업예산도 상

당한 감축이 불가피하고, 현재의 농가소득지지제도가 국내외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어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 특히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상승하여 시장가격이 정부의 목표가격을 

대폭 상회하여 농가의 큰 저항 없이 개혁을 추진할 여건은 성숙되었음.

□ 하지만 지금까지의 2012년 농업법 제정 동향을 살펴보면 농정개혁은 하되 

농가소득 및 경영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안전망 장치는 지속적

으로 튼튼히 확립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논의가 진행 중에 있음.

○ 농가에 대한 직접 소득 및 가격 지원보다는 수입 및 경영을 안정화 시

키는 위험 관리로의 정책전환으로 강조되고 있음.

- 상하원 모두 기존의 품목별 지원정책을 개혁하는 대신에 생산위험과 

가격위험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수입에 기반을 둔 제도(revenue

based program)를 새롭게 제안하고 있음.

- 이는 농업의 특성상 기후, 병해충, 가축질병 등 인간이 통제하기 어려

운 변수들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생산량, 가격,

소득이 불안정하며, 특히 현재 높은 농산물 가격에도 불구하고, 전 세

계적인 기상이변과 경제 불안, WTO와 FTA 등을 통한 본격적인 농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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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무역자유화 움직임 속에서 농가 소득 및 경영 불확실성 심화에 대

응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때문으로 판단됨.

○ 또한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은 품목별 지원정책(Title Ⅰ)에서 고정직

불제와 CCP의 폐지 등으로 인한 농업계의 불만을 줄이면서 기존의 직

접적인 농가 소득 및 가격지지 정책을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장치로 

전환한다는 명목과 보완책으로 작물보험에 대한 지원강화가 이루어지

고 있음.

- 현재 상하원이 제안한 작물보험 관련 2012년 농업법안의 내용을 종합

적으로 감안해 볼 때, 향후 농가소득 및 경영 불확실성을 축소시키기 

위한 안전망 장치 수단으로서 작물보험과 이와 연계된 정책지원은 크

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농업부문 지원에 대한 강한 개혁을 통해 큰 폭의 예산절감이 필

요하다는 비농업부문의 목소리에 비해 예상보다 소폭의 예산감축이 전망되

며, 향후 10년 동안 1조 달러, 매년 1,000억 달러 가량의 예산이 농업부문에 

지출될 것으로 예상됨.

○ 2008년 농업법 대비 상원 농업법안은 향후 10년간 재정지출액이 23,140

백만 달러(2008년 농업법 대비 2.3%)감소한 969,702백만 달러로 예상되

며, 하원 농업법안은 35,144백만 달러(2008년 농업법 대비 3.5%) 감축

된 957,698백만 불임.

□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의 또 다른 특징의 하나는 농가소득안전망 및 위험

관리 강화측면에서 경손정책(shallow loss policy)의 출현임.

○ 경손정책은 최근 지속된 높은 농산물 가격과 농가소득이 유지되는 상

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품목에 대해 고정적으로 지불되는 직불제(DP)

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시장가격이 목표가격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CCP와 ACRE가 발동되지 않는 실효성 문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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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하는 대안으로 고안된 정책수단임.

- 고정직불제(DP), CCP와 ACRE 폐지에 대한 대체수단으로 나타남.

○ 경손정책이 출현한 배경은 무엇보다 작물보험의 보상범위가 일반적으

로 70~85% 수준으로 만일 농가손실이 자기부담금(deductible)보다 적

은 수준에서 발생하는 경우 농가는 이러한 손실을 작물보험을 통해 지

원 받지 못하거나 작물보험에 의해 보상을 받더라도 손실의 15~30%는 

농가가 스스로 부담해야 함.

- 이러한 자기부담금 내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일반적으로 경손(Shallow

Loss)이라 말하며, 이렇게 작물보험에 의해 보상되지 못하는 농가손실 

부문을 지원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상하원 양원은 2012년 농업법안에 

경손정책을 제안하게 되었음.

○ 따라서 향후 미국은 농가의 경미한 손실은 품목별 지원정책인 상원의 

ARC 혹은 하원 농업위의 RLC를 통해 지원하면서, 회복 불가능할 정도

의 중손(deep loss)에 대해서는 농가 스스로 일정 부분의 보험료를 부담

하면서 보상범위를 선택하는 현행 작물보험을 통해 농가소득 안전망 

및 경영위험 관리를 수행해 나갈 것으로 판단됨.

□ 이렇게 국제 농산물 가격의 상승으로 농가소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가

의 수입 및 경영위험 관리대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성안된 2012년 농업법

안은 한국의 농업부문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함.

○ WTO나 FTA를 통한 무역자유화 물결 속에 쌀을 제외하고는 농가소득 

안정망 장치가 미흡하며, 최근 기후변화, 병해충, 가축질병의 빈도가 증

가하는 추세에서 농가의 소득 및 경영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을 감

안할 때,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위험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지

원과 노력이 요구됨.

- 특히 농업생산의 불확실성 및 시장위험으로부터 농가의 소득 손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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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기 위한 수입보장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농업재해 프로그램

의 확충이 필요함.

○ 한국의 경우 농작물 관련 보험시스템을 현재보다 더 체계화ㆍ선진화ㆍ

규모화할 필요가 있으며, 농업보험 및 농업재해 관련 재원을 확대하되 

재정부담의 효율성과 효과성 증진 차원에서 정책수혜자들의 도덕적 해

이(moral hazard)와 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우선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엄격한 보상평가체제를 구축하고, 농업재

해보험제도와 개별적으로 시행되는 정책 상호간의 연계가 필요하며,

특히 각 정책 간에 상충성이나 중복 수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향후 추진되는 다양한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직불제, 혹은 농

업긴급재해보상 지원 대책 수립 및 운영 시에 농업보험 가입자를 우선 

정책대상자로 하고, 농가가 입은 피해나 손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농업보험’으로 대응하고, 이것으로 부족한 부분을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 직불제와 긴급피해복구지원 대책을 통해 보완적으로 농가손실을 

지원하는 체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경우에도 농가소득 지원 프로그램의 지불단가 산정 시에 작물

보험으로 인해 수혜 받은 보험금을 항상 고려함으로써 중복 수혜를 방

지하고 있으며, 특히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에서는 품목별 지원 부문

의 수입보장지원제도와 작물보험의 연계를 통해 농가 소득 및 경영 안

정장치를 강화해 나가고 있음.

□ 한편 앞으로도 식품영양지원제도는 미국 농업예산 지출의 가장 큰 부문을 

차지하는 주요 정책으로 지속될 것이며, 미국 농정의 또 다른 하나의 중심

축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임.

○ 상하원 농업법안을 살펴보면 식품영양지원 제도에 향후 10년간 7,560



155

억 달러(하원농업위원회안)과 7,681억 달러(상원안)에 달하는 가장 많

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

- 식품영양지원 제도 지출이 전체 농업부문에 지출되는 총예산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현행 2008년 농업법이 지속되는 경우(77.8%)보

다 더 증가한 79.2%(상원안)와 78.9%(하원안)로 추정하고 있음.

○ 미국에서 식품영양지원 정책은 자국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안정에 중요

한 역할을 하는 수요정책의 일환으로,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 빈곤층과 

취약계층, 그리고 청소년의 건강과 영양을 우선적으로 국내산 농산물

로 지원한다는 훌륭한 명분과 취지를 가지고 간접적으로 농가를 지원

하는 정책수단으로 자리매김해 왔음.

- 또한 이 제도는 농업정책이자 사회안전망 정책으로 농업지원과 투자

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해 오고 있다고 평가됨.

○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경우도 미국의 식품영양지원제도와 같은 농산

물 수요정책을 농정의 핵심적 영역으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구상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

- 특히 조만간 미국, EU, 호주, 중국 등 주요국과의 FTA 체결로 인한 

농산물 시장개방의 심화로 피해를 덜 보는 품목으로 생산 집중 현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농가의 피해를 줄이는 방편의 하나가 바로 어떤 형

태로든 국산 농산물의 국내소비를 안정화시키는 길이기 때문임.

-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날로 증가하는 저소득 빈곤층 및 청소년을 위

해 국산 농산물의 구매력을 지원해 줌으로써 국민건강 및 영양개선에 

이바지하게 하는 동시에 농업생산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향후 이러한 프로그램의 성공적 정착은 현재 농업지원과 투자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간접적으로 농업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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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미국 농정에서 환경 및 자연자원 보전(Conservation)과 관련된 정책의 

중요성은 특히 1980년대 들어 급격히 높아졌으며, 이를 반영하여 현재 

USDA는 농업자원과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광범위한 보전정책(conservation

programs)을 시행하고 있음.

○ 재정지출 절감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직면하여 중복되거나 유사한 보전

정책을 통합하면서 이와 관련된 예산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에서도 보전(Conservation) 관련 재정지

출 규모는 영양(Nutrition)과 작물보험(Crop Insurance)에 이어 세 번째

로 많은 재정지원이 제안됨(향후 10년간 약 580억 달러).

○ USDA에 의해 관리되는 보전프로그램은 크게 휴경농지(land retirement

and easement programs)대상 프로그램과 경작농지(working lands) 대상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으며, 농민들이 자신의 여건에 맞는 보존

(conservation) 노력에 대해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포트폴리오 접근(Portfolio Approach)을 취하고 있음.

- 보전정책에 있어서 이러한 ‘portfolio’ 접근은 농업-환경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상당한 신축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농업생산자는 자신의 농

업환경문제, 자원여건, 영농규모 및 경영구조 등의 차이에 따라 연방

정부의 메뉴방식의 보존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게 됨.

- 농가가 정부의 보전정책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침식성이 높은 경작

지보호, 습지보존과 토양보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농가의 경우 연방정부의 품목정책지원, 보전정책지원, 재해

지원, 융자지원의 수혜대상에서 제외해 왔는데, 2012년 상원 농업법안

은 지금까지 보전의무를 준수하지 않아도 혜택이 주어졌던 작물보험

료 보조의 경우도 보전의무 준수를 요구하고 있음.

○ 농업자원 및 환경보전정책의 추진에 USDA는 연간 60억 달러의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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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USDA 소속 공무원의 약 40% 가량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

전활동과 정책 수행은 비농업부문의 농업지원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줄이면서 농업부문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따라서 한국의 경우도 농업부문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비농업부문의 비판적 목소리를 줄이기 위해 농업자원 및 환경보

전을 농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이러한 보전정책에 

대한 집행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와 조직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한편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을 살펴볼 때, 향후 미국의 농업정책은 농가소

득안정이라는 목표 하에 ①품목별 수입보장제도, 작물보험, 농업재해대책 

등 농업위험관리정책, 저소득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및 미국산 농산물 수요

촉진 목적의 ②식품영양지원 정책, 그리고 농업자원 및 환경보전 목적의 ③

보전정책이라는 세 개의 큰 틀의 농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농촌

개발, 바이오에너지, 원예 및 특수작물, 연구개발정책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부문의 정책강화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

로 판단됨.

○ CBO 추정치에 의하면 현행 2008년 농업법에 비해 2012년 상하원 농업

법안에서 재정지출이 증가되는 부문은 전통적 농업정책 중에서는 유일

하게 작물보험부문이며, 나머지는 모두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농촌개발, 바이오에너지, 원예 및 특수작물, 연구부문임.

○ 따라서 한국의 농업부문도 너무 쌀 중심의 농정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

으며, 특히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농촌개발 정책, 대부분

의 화석에너지(석유나 석탄)를 수입에 의존하는 높은 대외종속성 경감

과 관련되는 재생 가능한 바이오에너지 정책, 최근 국내외적으로 수요

가 증가하고 있는 원예 및 특작류에 대한 정책, 그리고 고부가가치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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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산업으로의 전환과 관련된 연구개발정책 등 사회적 기대와 시대

조류를 반영한 정책전환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2012년 농업법은 정부지원 강화 기조로 돌아선 2008년 농업법의 연장의 성

격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막대한 국가부채와 재정위기, 그리고 호조건의 

농가경제하에서 국내보조 및 농가지원을 감축하는 개혁기조로 농업정책 방

향이 전환될 것인지를 두고, 미국 안팎에서 관심이 높았음.

○ 하지만 상하원 농업법안은 당초 예상보다 적은 수준에서 농업부문 재

정지출을 줄이는 법안을 제출하였음.

-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의 농업부문 재정지출 감축은 현행 농업법에 

의한 재정지출의 2% 내지 3% 감축에 불과한 것이며, 이것도 향후 농

산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한 

것으로 만일 앞으로 정책대상 농산물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경우, 상

하원 농업법안에 의해 농가경영위험관리 강화차원에서 새롭게 제안된 

품목별 지원정책과 작물보험정책에 의해 오히려 재정지출이 크게 증

가할 가능성도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아직도 미국 농업정책 결정의 기조는 무엇보다 자국 

내 농업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농가소득 및 경영안전망 장치를 

강화해 나간다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이는 주로 속성상 대외적인 국제 규범보다는 국내 정치상황에 민감하

면서 농업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의회의 권한이 

어느 국가에서 보다 강한 미국의 특성과 함께 건국 이래 전통적으로 

가족농에 대한 보호가 농정의 기본 철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

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됨.

□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이 WTO 체제나 현재 진행 중인 DDA 농업협상과 

연관되는 부문은 국내보조, 식량원조, 바이오에너지, 원산지표시 등이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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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데, 현재 WTO DDA 농업협상의 세부원칙 수정안에 너무 많은 개도

국 특별우대조치로 인해 미국이 현재 강하게 반발하면서 개도국을 압박하

는 입장에서 일부 입지 약화 가능성이 존재함.

○ 우선 국내보조와 관련하여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은 2008년 농업법의 

CCP와 ACRE를 명목상 폐지하는 대신 개념적으로는 동일한 가격보장

과 수입보장 농가지원 프로그램을 채택하였으며, 최저가격 보장제도인 

융자단가제도는 계속 유지되고, 작물보험정책은 오히려 강화되었음.

- 특히 하원농업위 농업법안의 PLC의 핵심이 되는 품목별 기준가격은 

2008년 농업법의 CCP 목표가격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설정됨으로

써 가격하락으로 인한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를 강화하였음.

- 또한 품목별 지원 정책(Title I)에서 제외된 면화는 STAX으로 불리는 

새로운 작물보험 정책(Title XI)의 대상품목으로 상하원 농업법안 모두

에서 제안되어 브라질의 면화분쟁 이행약속의무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는 불만제기가 있었음.

- 미국의 높은 국내 농업보조금에 대한 국제적 비판의 목소리와 WTO

DDA 농업보조금 협상동향을 감안한 일부 개혁이 있었으나 DDA 농

업보조금 분야 협상의 쟁점인 품목별 농가지원 프로그램과 작물보험 

프로그램은 오히려 강화된 측면이 있음. 특히 국가재정이 부족하여 농

업부문에 대해 지원을 거의 하지 못하는 개도국들과 비보조 수출국인 

케언즈 그룹들의 불만은 지속될 전망임.

○ 또한 식량원조와 관련하여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은 식량원조 품목의 

판매와 현금화에 대한 새로운 제약조건 부과 등 일부 국제사회의 비판

의 목소리와 WTO DDA 협상동향을 반영한 개정이 있으나 원칙적으로 

현물원조 위주의 기존 식량원조 프로그램들을 재승인하고 있음.

- 미국의 식량원조 정책은 원칙적으로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한다는 원

칙을 고수해 왔으며, 종종 상품신용공사(CCC)가 보유한 잉여농산물의 

처분을 목적으로 운영되어 왔기에 WTO 농업협상에서 미국의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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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원조와 관련된 제도가 우회적 수출보조에 해당한다는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음.

- 아무튼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은 현물원조, 원조물품의 현금화 허용 

등 미국의 식량원조 관행을 유지하고자 하고 있어 미국의 식량원조가 

해당국 및 주변지역 농산물시장 교란과 현지 농업인의 생산의욕 감퇴

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계속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재 DDA 농업협상에서 국제식량원조의 규율 강화 움직임

에 미국은 수세적인 입장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됨.

○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은 옥수수, 콩 등 농산물을 이용한 바이오에너

지 생산과 이용 촉진을 위해 현행 시행 중인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프로

그램을 재승인하고, 이와 관련된 정부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하

고 있음.

- USDA의 바이오에너지 관련 정책은 주로 옥수수전분을 원료로 하는 

바이오에탄올, 파쇄목(wood chips) 등 섬유질(cellulosic)을 원료로 하

는 바이오에탄올, 콩을 사용하는 바이오디젤의 생산 증대와 소비 촉진

을 위한 지원과 관련됨.

- 하지만 2008년 세계 식량시장 위기 이후부터 최근의 국제 식량가격 상

승의 원인 중 하나가 미국 등 주요 식량수출국의 바이오연료 생산촉진 

정책 때문이라는 식량수입국의 비판의 목소리가 증대하고 있기에 

WTO 협상차원에서 향후 이와 관련된 논의가 공식적으로 촉발될 것으

로 판단됨.

- WTO 농업협상 측면에서 볼 때, 바이오연료의 생산이나 소비 촉진을 

위해 제공되는 국내보조는 WTO 농업협정문에 의해 감축되어야 하는 

규율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있으며, 옥수수와 같은 곡물이나 바이오소재

로부터 생산된 바이오에탄올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확한 상품 및 관세

분류코드(HS)가 없는 실정임.

- 따라서 앞으로 바이오에탄올에 대한 명확한 상품분류를 바탕으로 보



161

조나 관세를 WTO 규범 안에 논의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전망이며, 이

러한 움직임에서 미국은 식량수입국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을 가능

성이 높음.

- 특히 현재 국제 식량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과 같은 농산물 수출국들의 바이연료 생산 및 소비 촉진 정책이 국제 

식량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국과 같은 농산물 수

입국들은 빠른 시일 내 이와 관련된 합리적인 국제 규범 정립을 촉구

할 필요가 있음.

○ 2008년 농업법 규정에 따라 미국이 시행한 육류 원산지표시제도(COOL)

에 대해 캐나다와 멕시코가 WTO에 제소한 분쟁에서 미국의 패소함에 

따라 향후 정책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임.

- 미국이 2008년 농업법에 따라 시행한 원산지표시제도는 육류(쇠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염소고기), 어패류(자연산과 양식 구분), 상

하기 쉬운 과채류, 견과류(땅콩, 피칸, 마카다미아 넛), 인삼 등에 대해 

원산지 국가를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로, 소비자들에게 구매결정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 즉 해당제품의 원산지 국가

에 대한 신뢰성 있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미국의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도는 2008년 농업법의 제정을 통

해 2008년 9월 30일부터 육류와 과일, 채소 등 1차 농산물에 대해 원

산지표시를 시행토록 하였음(다만 6개월 간의 유예기한을 두어 본격 

시행은 2009년 3월 16일부터 시작함).

- 특히 육류 원산지표시제에서 미국산이라는 표시는 오직 미국에서 태

어나고, 사육되고, 도축된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제정

되었으며, 그 외의 것은 어떤 형태든 수입국을 표시하도록 하였음.

- COOL 규정에 따르면 미국산 육류로 표기하려면 출생, 사육 및 도축이 

모두 미국에서 이뤄져야하며,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태어나 사육되고 

나서 미국에서 도살될 경우 이런 내용이 모두 표기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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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캐나다와 멕시코는 이 같은 미국의 육류 원산지표시제가 북

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위반된다며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하였음.

-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 수입한 송아지를 미국에서 사육하여 도축한 경

우 지금까지 미국산으로 표시하던 관행에서 ‘캐나다 및 미국산’으로 

표시되어야 하므로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임.

- 미국의 육류 원산지표시 제도와 관련하여 WTO의 분쟁해결기구는 

2011년 11월 캐나다와 멕시코의 손을 들어주면서 미국의 육류 원산지 

표시제도는 WTO 규정 위반이라고 판정한 바 있으며, 미국은 이에 대

해 항소하였음.

- 미국의 항소에 의해 다시 진행된 WTO 분쟁해결기구 항소패널은 2012

년 12월 4일 다시 미국의 패소를 판정하면서 육류 원산지 표시규정을 

2013년 5월 23일까지 수정하도록 권고함.

- WTO 분쟁해결기구가 미국의 육류 원산지 표시 규정이 캐나다와 멕시

코를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판결한 주요 이유는 캐나다나 멕시코

산 육류를 미국산과 별도 관리하도록 한 미국의 육류 원산지 표시규정

이 육가공업자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져 수입 물량이 감소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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